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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도(正道) 밟아야 한다
金 峻 永 / 성균관대학교경제학과교수

권두칼럼

난해 4 / 4분기를고비로한국 경제

의위기조짐이다시불거져나왔다.

미국과일본등주요선진국들의경기둔화

속에국내금융불안은지속되었고우리경

제의 성장탄력이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 0 0 1년도 경제성장률이5% 이하로하락

할것이라는어두운전망이이어지고있는

가운데실업률이4 %대에이르고있다.

한국경제는I M F위기후외환시장의안정과경기부양

책으로빠르게경제가회복되는듯 하였으나, 또다시경

제에 대한 불안감이확산되면서경기침체국면으로접어

들고있다. 그동안추진해온구조조정과정에서부실기업

퇴출, 대우차부도, 현대건설위기가금융시장에서의자

금경색으로연결되면서성장탄력성이둔화된것이다. 특

히소비및투자심리가위축되고, 대외교역조건의악화로

수출증가세가둔화되면서지수경기와체감경기의괴리가

커지고있다. 그 동안 심리적으로만불안하게느껴지던

경제환경이이제 현실적이고도불연속적인실제적불확

실성으로표출되고있다. 한마디로2 0 0 1년 우리경제는

매우불투명한전망속에저성장, 내수시장위축, 소득불

균형심화, 물가불안정, 90만명이 넘는실업인구와취

업구조악화, 금융시장불안속의금리스프레드확대, 환

율 불안정에따른외환시장의동요등 IMF 경제위기후

금융부문과실물부문이또다시흔들리고있다.

그러면최근한국경제의불안정고리를

어떻게진단하고치유해야할것인가? 근본

적인문제는우리경제의구조적인펀드맨

탈은질적인변화를하고있지않는데도단

지 경제상황에따라단기성·순발성정책

대응이 경제의 근본을 오히려 불안정하게

몰고 있다는점이다. 다시말하면, 경제정

책이 정도(正道)를걷고 있지 못한 데에서

오늘의중요한경제문제가파생되고있다는것이다.

첫째로, 말로는시장경제와경제원칙에따르겠다고하

지만그동안정부의경제대응은선별적이고정치적인숨

고르기에의존해온경우가많았다. 워크아웃대상기업의

선정, 공적자금투입, 금융구조조정, 현대건설지원등의

사례에있어경제논리보다는정치논리가앞선느낌을지

울 수 없다. 많은기업들이시장을전략적으로이용하기

만하다가국내외적으로거센반발을받기에이르자정부

는살생을놓고진퇴양난의딜레마에빠져있다.

둘째로, 정부의정책대응은시장원칙하에있어야한다.

경제운용에있어서시장을가장신뢰하고엄정한권위를

인정해 줘야 할 경제주체는누구보다도정부여야한다.

그런데도우리정부는시장의균형성과객관성에상당수

준무감각해있다. 정부의경제정책은시장의보완자로서

자리매김을해야지시장의선도자는될수없다는근본적

인 인식의전환이필요하다. 예컨대, 지난2년여동안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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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온획일적인정부주도하의구조조정역시이제는시

장의엄정한질서위에서검증받도록정부는냉정한중

간자적조정자로서의역할에충실해야할때다. 

셋째로, 정부의경제정책과정책대응이오늘날한국경

제가직면하고있는근본문제에는제대로접근하지못하

고 단기주의에치우쳐있다. 눈앞의불길끄는데급급하

기에앞서근원인불씨에눈을돌리지않으면국내외적인

경제적충격이닥쳐올때마다, 이들불씨는또다른불길

로 번지게마련이다. 적어도우리경제에대한중기적인

안목과방향정립이없는단기적인처방은하나의문제해

결 뒤에 또 다른 문제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예컨대,

G D P의약 2 2 %에달하는국가채무이외에도G D P의약

1 4 %에상당하는보증채무하에서그동안투입된구조조

정자금의회수율이낮은측면을고려한다면앞으로상당

부분을또 다시재정과국가채무로떠 안을수밖에없는

현실이다. 그런데도공적자금투입의기준과향후추가투

입의개연성에대한의구심이상존해있는가운데지금껏

투입된공적자금의사후평가와투명성에대해서부담자

이자감시자인조세부담자들은신뢰를하고있지않다.

경제적구조조정과정에서공적자금의투입가능성은어

느 정도예상되어온 바였지만, 공적자금투입의적정성,

시기, 대상, 사후관리에대한단편적인접근은집단이기

주의에편승한공적자금수요의덩치를오히려더 키우는

결과를초래할수도있다. 

넷째로, 경제정책의초점은성장잠재력을심화시키는

데 두어야한다. 성장잠재력은인적·물적자본의질적

수준과기술력, 우리사회가안고있는지식기반확충과

R&D 투자, 그리고투명하고공정한제도적장치에의하

여가늠될수있을것이다. 이들요소들에의하여평가해

볼 때, 최근3년간한국경제의성장잠재력은계속떨어

져 왔고, 경제정책은성장잠재력충전에눈을돌릴여유

도 없이현상적인문제대응에다분히치우쳐있었다. 이

제 경제정책은어디서부터무엇을위하여 개입을 하고,

어떤측면은개입하지말아야할것인지를재정립하지않

으면안된다. 우리경제의내실을채우고국제적인경쟁

력을높이기위한경제정책의우선은성장잠재력을키우

는데두어야할것임을다시강조하고자한다.

마지막으로 경제주체들 스스로 자기여과장치( s e l f -

filtering system)를마련해야 한다. 우리 경제주체들은

타율에의한 경제운용에익숙해온 까닭에스스로를여

과·점검하고불확실성에대비할수있는 자기관리에엄

격한기준을가지고있지못하였다. 이런상황하에서경

제문제가불거져나올때마다정부쪽에서소방수역할을

할정책대응이나올것이라는타성적기대에젖어문제의

본질은기피한채, 본질이아닌파생성경제문제해결에

매달리는경향이있어왔다. 예컨대, 금융과기업이안고

있는구조조정자체의근본성이나지배구조와같은기본

틀의 변화를이행할자기여과장치의설정에는최근까지

매우소극적이거나저항해온것이사실이다. 

요즈음우리사회는위기니, 대란이니, 제2의불안이

니... 등과같은 지적에무감각할정도로만성화되어가

고 있는경향이있다. 심각한경제문제에대한스스로의

책임과문제인식이매우약해지고있는 현실은문제 본

질을외면한채, 우리사회를떠받쳐야할기본적인가치

관마저도혼돈시킬정도로 매우 위험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향후우리경제를바로세우고우리가안고있는본질

적인경제문제해결에접근하기위해서는그무엇보다도

정부의경제정책이정도를밟고, 정부스스로가경제정책

의운용에있어서변신하지않으면안될것이다.

눈앞의불길끄는데급급하기에앞서근원인불씨에눈을돌리지않으면

국내외적인경제적충격이닥쳐올때마다, 이들불씨는또다른 불길로번지게마련이다. 

적어도우리경제에대한중기적인안목과방향정립이없는단기적인처방은하나의문제해결뒤에

또다른 문제를안고갈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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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 전망

金 珍 洙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신경제 논의와 시사점

金 珍 永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3. 호주의 전자 세정

鄭 在 皓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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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9 8 0년대 이래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는 각종 금융기관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는금융지주회사의설립이 보편화되고있다. 최근미국에서도은행

지주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증권사와 보험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세계각국의 금융업이이처럼 변화하게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금융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업무의 영역이 모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금융환경속에서금융지주회사는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를

동시에추구할수 있는가장적합한사업형태라는점에서주목을받고있다.

우리나라도금융외환위기이후글로벌스탠다드를수용하면서국제금융시스템

에 급속히편입되고있다. 최근들어정부는금융기관의대형화라는세계적인추

세에부응하여우리나라금융기관들도대형화를추진해야한다는필요성을절감

하고있다. 우리나라의금융기관도규모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고 수익성을높

이지않으면외국의금융회사에우리의금융시장을뺏길것이라는인식하에우량

은행들의합병을통한선도적역할이기대되고있다.

한편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마무리하기위해서공적자금이투입된은행들을

정부주도의지주회사로묶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는조직·인력

면에서합병에따른충격을완화하고, 정보기술분야에의공동투자로비용을절감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현안 분석( 1 )

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기위해서

공적자금이투입된

은행들을정부주도의

지주회사로묶는

방안을추진하고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 전망

金 珍 洙 연구위원( j i n s k i m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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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등 금융의대형화를추진하는수단일뿐 아니라장기적인비전을가지고포

괄적인경영전략을수립할수 있게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 또한금융지주회사

는 자회사간업무제휴를통하여시너지효과를얻는등 금융의겸업화를추진하는

유용한수단이될 수있다.

정부는지주회사제도가시급히시행해야할 금융구조조정을위해서뿐만아니

라 우리나라금융기관이장기적으로나아가야할 대형화와겸업화를달성하기위

해서필요한제도라고판단하여2 0 0 0년1 0월 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였다.

Ⅱ.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배경

지난1 9 9 7년 외환위기로시작되었던우리나라의경제위기는우리경제가안고

있던구조적문제가 표면화된것이다. 급작스럽게IMF 경제위기를맞이하게된

이유로는해외로부터의과다한차입과외화유동성의부족이거론되기도하지만,

근본적으로는과거재벌중심의성장정책으로인한자원배분의편중과외형위주

의 방만한차입경영으로인해우리경제의기본이튼튼하지못했기때문이다.

지난 3 0년간의 우리 경제를 돌이켜 보면, 정부의 수출주도형 경제개발계획에

따라재벌들은정부의보호를받으며성장을거듭하였으며, 금융기관들은한정된

자금을재벌을중심으로운영하여보다안정적인수익을얻어왔음을알 수 있다.

그러나재벌들은무차별적인사업확장을통한외형경쟁을하면서금융시장을통

해 자금을 대규모로조달하였고, 이러한무리한 사업확장이 재벌기업의부채비

율을과다하게증가시켰다. 이와같이부채비율이높아짐에따라기업의 수익성

이 더욱악화되었는데도불구하고금융기관의대기업에대한자금공여는지속되

었다.

이러한 경제성장의과정에서우리나라의금융기관은한정된 자원을 적절히 효

율적으로배분함으로써계획된경제성장목표를달성하고자하는정부정책의수

행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할뿐이었다. 만성적인자금의초과수요상태에서은행

들은 복잡한 사업성 검토 등 기업의 신용도를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차입자들이

제공하는담보를근거로하여대출해주는관행이계속되었던것이다. 이와같은

후진적인 대출관행은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을 축적시켰으며부실채권 정리경험

이 없는금융기관으로서는1 9 9 0년대에들어급증한부실채권을방치함으로써금

정부는지주회사제도가

우리나라금융기관이

장기적으로나아가야할

대형화와겸업화를

달성하기위해서필요한

제도라고판단하여

2 0 0 0년 1 0월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였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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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기관의수익성감소는물론건전성을크게손상시키게되었다.

금융시스템의취약성과 기업의 과다한 차입경영구조가1 9 9 7년 경제위기과정

에서증폭됨으로써금융의중개기능이마비되어기업의부도와실업이크게증가

하는등 경제전반이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대기업의도산으로인해금융

기관에누적된부실채권의규모는금융기관의허술한여신관리등 구조적취약성

과 맞물려금융기관스스로처리할수 있는한계를넘어서게되었다. 이에따라금

융 중개기능의조속한정상화를위해서막대한규모의공적자금투입이필요하게

되었다.

공적자금
1 )

은 <표1 >에서보는바와같이6 4조원이조성되었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기관증자, 예금대지급등에4 3조 5 , 0 0 0억원이사용되었으며, 자산관리공사

의 부실채권매입에2 0조 5 , 0 0 0억원이사용되었다. 지원자금의성격을구체적으

로 살펴보면2 0조 5 , 0 0 0억원의공적자금이금융기관증자를위하여지원되었고,

현안 분석( 1 )

금융중개기능의

조속한정상화를위해서

막대한규모의

공적자금투입이

필요하게되었다.

1) 1 9 9 9년도 중 채권을 발행
하여 사용한 이후의 추가
자금소요에 대해서는 기투
입한자금을회수하여재활
용하고 있다. 2000년 8월
말 현재 총 2 5조 3 , 0 0 0억
원의 회수자금 중 18조
6 , 0 0 0억원을 재활용하였
다. 투입 기준으로볼 경우
재활용분을포함하여총지
원액은 2 0 0 0년 8월말까지
8 2조 6 , 0 0 0억원에이른다.
편의상 공적자금과 구별하
여지칭하고있는공공자금
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된 자금 중 6 4조원의
공적자금이외의다른자금
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IBRD, ADB로부터의 차관
자금, 국유재산관리특별회
계에서 금융기관에 현물출
자한자금, 공공자금관리기
금에서 금융기관의 후순위
채를 매입한 자금, 국책은
행에 대한 출자금, 자산관
리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
가 차입한 자금을 포함하
며, 공공자금의전체규모는
2 7조원에달한다.

조성 4 3 . 5 2 0 . 5 6 4 . 0

증자
출연·예금 자산

기타 합계지원실적 대지급 매입 2 0 . 5 6 4 . 0

2 0 . 5 2 1 . 0 1 . 8 0 . 2 4 3 . 5

퇴출은행( 5개) 1 . 2 9 . 6 0 . 2 0 . 0 1 1 . 0 1 . 1 1 2 . 0

은행
제일·서울은행 9 . 0 0 . 0 1 . 6 0 . 0 1 0 . 6 4 . 1 1 4 . 8

기타은행 6 . 3 0 . 0 0 . 0 0 . 0 6 . 3 1 2 . 1 1 8 . 4

소 계 1 6 . 5 9 . 6 1 . 8 0 . 0 2 7 . 9 1 7 . 3 4 5 . 2

생 보사 3 . 9 1 . 4 0 . 0 0 . 0 5 . 3 0 . 0 5 . 3

보증보험 0 . 1 0 . 0 0 . 0 0 . 0 0 . 1 1 . 4 1 . 5

제2 종 금사 0 . 0 5 . 8 0 . 0 0 . 0 5 . 8 1 . 7 7 . 5

금융권 금 고 0 . 0 2 . 9 0 . 0 0 . 2 3 . 1 0 . 1 3 . 2

신 협 0 . 0 1 . 3 0 . 0 0 . 0 1 . 3 0 . 0 1 . 3

소 계 4 . 0 1 1 . 4 0 . 0 0 . 2 1 5 . 6 3 . 2 1 8 . 8

<표1> 공적자금지원실적1 )

(단위: 조원)

주: 1) 1999년1 2월말기준임.
2) 계약액기준임.

자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합계

증자지원 등 부실채권매입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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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조원의자금이계약이전된금융기관의자산초과부채액보전과폐쇄된금융기

관의예금대지급을위해지원되었으며, 1조8 , 0 0 0억원은5개정리은행과제일은

행의부동산 등 자산매입에, 20조5 , 0 0 0억원은 자산관리공사를통해부실채권

매입에사용되었다.

최근까지11 0조원에달하는공적자금(공공자금포함)을투입하여개별금융기

관을지원하여왔음에도불구하고국내금융시장의불안이지속되고있다. 1999

년말금융권의부실채권은<표2 >에서보는바와같이6 6조 7 , 0 0 0억원으로I M F

위기직후인 1 9 9 7년말4 3조 6 , 0 0 0억원보다 2 3조 1 , 0 0 0억원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고있다. 이는국제기준에따라부실채권산정기준을강화한것에기인한다.

현행기준에따라부실채권추이를추정해볼 경우1 9 9 8년 3월에국제기준에의

한 부실채권규모는11 2조원이었다. 대우그룹등의기업개선작업추진과신자산

건전성 분류기준(FLC) 도입등으로 잠재부실요인을부실채권으로인식함에 따

라 4 7조원의 증가요인이발생하였으며, 그동안자산관리공사매입, 부실금융기

관 퇴출, 자체정리등으로9 2조원을정리함에따라1 9 9 9년말부실채권의규모는

6 6조 7 , 0 0 0억원에달하고있다.

정부는추가로조성한4 0조원과이미투입된자금의회수분1 0조원등 총5 0조

1 9 9 9년말

금융권의부실채권은

6 6조 7 , 0 0 0억원으로

IMF 위기직후인

1 9 9 7년말

4 3조6 , 0 0 0억원보다

2 3조 1 , 0 0 0억원증가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은 행 3 1 . 6 3 8 . 8 4 0 . 0 3 6 . 2 3 3 . 7 3 7 . 6 3 7 . 1 3 0 . 1 3 9 . 7

비은행 1 2 . 0 2 0 . 8 2 3 . 6 2 9 . 1 2 6 . 5 2 7 . 8 2 6 . 3 2 7 . 8 2 7 . 0

부실채권 4 3 . 6 5 9 . 6 6 3 . 6 6 5 . 3 6 0 . 2 6 5 . 4 6 3 . 4 5 7 . 9 6 6 . 7

부실채권비중 6 . 7 8 . 9 1 0 . 2 1 0 . 6 1 0 . 4 1 1 . 4 1 1 . 3 1 0 . 1 1 1 . 3

자산관리공사매입 1 1 . 0 1 3 . 8 1 3 . 8 3 9 . 0 4 4 . 0 4 4 . 1 4 6 . 1 5 5 . 0 5 6 . 0

<표2> 금융기관부실채권규모추이
(단위: 조원, %)

주: 1) 1998년9월: 은행권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2 . 5조원증가
* 1998년7월고정이하분류기준강화( 6개월이상연체→3개월이상연체)

2) 1999년3월: 자산관리공사의제일·서울은행부실채권매입분환매*, 비은행권자산건전성기준강화** 
⇒ 5 . 6조원증가
* 해외매각을위해자산관리공사가매입했던부실채권을환매: 2.9조원
** 1998년7월은행권의변경된기준을보험·증권·금고에도적용: 2.7조원

3) 1999년말: 은행권의자산건전성분류기준강화(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도입) 및대우기업개선작업
(workout) 추진⇒1 5 . 4조원증가
* 일반은행: 대우부실채권8조원,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4.9조원, 특수은행: 2.5조원

자료: 재정경제부, 『공적자금백서』, 2000.

1 9 9 7 . 1 2 9 8 . 3 9 8 . 6 9 8 . 91 ) 9 8 . 1 2 9 9 . 32 ) 9 9 . 6 9 9 . 9 9 9말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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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 2 0 0 1년 2월까지 금융구조조정을마무리하려는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

부는금융구조조정의마지막단계로 금융기관의경쟁력 강화를 위해은행의 대

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은행의 대형화를추진하는이유는 세계적인 추세

에 부응하여우리나라금융기관들도대형화를추진해야한다는필요성을절감하

고 있기때문이다.

세계금융산업은금융기관의대형화뿐아니라 금융업의겸업화 추세를보이고

있다. 금융기관의대형화와금융업의겸업화는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 정보의

집중및 공유에의한시너지효과로인해수익창출기회가확대된다는장점이있으

며, 이를위한금융업의조직형태로서금융지주회사제도가가장적합하다고인식

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IMF 경제위기이전부터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을

검토하고있었는데, 금융구조조정의과정에서부실은행의구조조정을위해금융

지주회사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주로 금융

구조조정의수단으로서금융지주회사제도가논의되고있지만, 향후우리금융산

업이나아갈방향으로서금융지주회사제도의중요성이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는 조직·인력면에서 합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정보기술분

야에의공동투자로비용을절감하는등 금융의대형화를추진하는유일한수단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비전을 가지고 포괄적인 경영전략을수립하는한편, 자회사

간 업무제휴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얻는 등 금융의 겸업화를 추진하는 유용한

수단이다. 우리나라에서는이 제도를 금융산업의국제적 정합성을높일수 있는

제도라고판단하여2 0 0 0년 1 0월 금융지주회사법을제정하여적극적으로도입하

였다.

Ⅲ. 금융지주회사제도의내용

1. 금융지주회사의정의

금융지주회사는주식(지분을포함, 이하동일함)의소유를통하여금융업을영

위하는회사(이하‘금융기관’이라고함) 또는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있

는 회사를 지배하는것을주된사업으로하며, 1개이상의 금융기관을지배하는

회사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회사를 말한다(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현안 분석( 1 )

금융기관의대형화와

금융업의겸업화는

규모의경제, 범위의경제, 

정보의집중및공유에의한

시너지효과로인해

수익창출기회가확대된다는

장점이있으며, 

이를위한

금융업의조직형태로서

금융지주회사제도가

가장적합하다고

인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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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조). 금융지주회사는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하여 최다 출자자가

되어야 하며, 지주회사가소유하고있는자회사의주식가액합계액이 당해회사

자산총액의1 0 0분의50 이상이어야한다.

또한금융지주회사의한 형태로서은행지주회사가있다. 은행지주회사는① 은

행법에의한인가를받아설립된금융기관(이하‘은행’이라고함), ②장기신용은

행법에의한장기신용은행, ③은행업을영위하는기타금융기관, 그리고④ 이상

의 금융기관을지배하는금융지주회사등에해당하는회사를지배하는금융지주

회사를말한다.

2. 금융지주회사의설립

금융지주회사가되고자하는자는금융감독위원회의인가를받아야한다. 금융

지주회사설립인가의요건은다음과같다(동법제4조) .

① 주식회사로서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② 자회사및 손자회사가되는회사의사업계획이타당하고건전할것

③ 주요출자자가충분한출자능력, 건전한재무상태및 사회적신용을갖추고

있을것

④ 금융지주회사와자회사등이되는회사의재무상태및 경영관리상태가건전

할것

⑤ 주식 교환또는 주식이전에 의하여 완전지주회사가되는경우에는 주식의

교환비율이적정할것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설립인가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독점

규제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규정에의한지주회사의행위제한에관한사항

및 지주회사의설립제한에관한사항들과관련시장에서동 금융지주회사가경쟁

을 실질적으로제한하는지의여부에대하여공정거래위원회와협의를하여야한

다(동법 제5조). 금융지주회사는일반지주회사와마찬가지로 다음의 행위를 하

지 못한다.

① 순자산을초과하는부채액을보유하는행위

② 자회사주식을 당해 자회사 발행주식의 5 0 % (당해 자회사가 주권상장된 법

인인경우는30%) 미만으로소유하는행위

금융지주회사는

단독으로또는

특수관계자와합하여

최다출자자가되어야하며, 

지주회사가소유하고있는

자회사의주식가액

합계액이당해회사

자산총액의1 0 0분의

50 이상이어야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1 2 2 0 0 1년2월호

③자회사외의국내회사의주식을지배목적으로소유하는행위

④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3. 금융지주회사의소유 제한

금융기관은금융지주회사를지배할수 없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가다른금융

지주회사를지배하는경우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이를인정한다(동법제7조) .

또한동일인이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총수의4 %를 초과하여

당해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것도금지하고있다(동법제8조). 다만①

정부또는예금보험공사가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 ②금융지주회

사가지배하는당해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보유하는경우, ③전국을 영업구역

으로하는은행또는그 은행을 지배하는은행지주회사를지배하지아니하는은

행지주회사(이하‘지방은행지주회사’라고함)의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총수의

15% 이내에서당해 지방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④ 금융전업자

를 포함한동일인이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보유하는경우등에는예외적으로이

를 인정한다.

그러나금융전업자를포함하는동일인은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총수의4 %를

초과하여은행지주회사(지방은행지주회사는제외함)의주식을보유할수가있으

며, 이 경우금융감독위원회에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또한의결권이 있

는 발행주식총수의10%, 25%, 33%를초과하여주식을보유하고자하는경우

에는그 때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야 하며승인을얻은한도까지주

식을보유할 수 있다. 또한대규모기업집단에서제외된 금융전업자를포함한 동

일인이 이 한도를 초과하여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보유하는경우에는, 당해은

행지주회사및 그 자회사 등은그 한도를초과한 날로부터5년간 당해대규모기

업집단의계열회사에대하여신용을공여하거나유가증권을매입하는등의거래

를 할 수없도록규정하고있다(동법제4 7조) .

현안 분석( 1 )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수없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가

다른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는경우와

금융전업증권투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를지배하는

경우에는예외적으로

이를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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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융지주회사의업무및 운영

가. 업무범위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의경영관리업무와그에부수하는업무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업무를제외하고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다른업무를영위할수 없다(동

법 제1 5조). 또한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는당해자회사의업무와연관성이있는

금융기관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금융기관및 금융업의영위와밀접한관련이

있는회사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회사를 제외한 다른회사를 지배해서는안 된

다. 다만, 자회사가될 당시에 지배하고있던회사의경우에는당해자회사가된

날부터 2년간은 예외로 인정한다. 마지막으로금융지주회사의손자회사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수가없다. 다만, 손자회사가될 당시에지배하고있던회사의 경

우에는당해손자회사가된날부터2년간은예외로인정한다(동법제1 9조) .

나. 금융지주회사의출자한도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동법제4 6조). 이러한조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의설립초기

에는자본금의부족으로인하여 자회사를두지못하는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지난1 2월 국무회의를통과한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서는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초과하는자회사출자한도의예외를인정하고있다. 즉, 자회사등이

부실금융기관또는부실우려금융기관으로서재무구조개선을위하여증자하거나

금융지주회사설립시자회사주식취득자금이부족한경우에는당해금융지주회

사 자기자본의 130% 이내에서자회사에 출자하는 것을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인정 조치는 2년 동안한시적으로허용하고 있기는 하나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기간의연장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한편금융지주회사가중간지주회사를두고자 하는경우, 금융지주회사는당해

중간지주회사의주식을 100% 소유하여야만하며, 중간지주회사가지배하는 회

사의업종이유사하여야만가능하다. 그러나당해중간지주회사는은행, 증권, 보

험사등 업종이다른회사를동시에자회사로소유할수없도록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경영관리업무와

그에부수하는업무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업무를제외하고는

영리를목적으로하는

다른업무를

영위할수없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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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식교환및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는주식교환에 의하여 다른회사발행주식(지분을제외함)의총

수를소유하는완전지주회사가될 수 있다. 주식교환에의하여회사의주주는당

해 회사의발행주식총수를금융지주회사에이전하고당해금융지주회사가발행

하는 신주를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주주가 된다(동법 제2 0조) .

또한주식교환을하고자하는회사는주식교환계약서를작성하여각각주주총회

의 승인을얻어야한다(동법제2 1조) .

한편금융기관은주식이전에의하여당해금융기관의발행주식총수를소유하

는 완전지주회사를설립할 수 있다(동법제3 1조). 주식이전에 의하여금융기관

의 주주는당해금융기관의발행주식총수를새로이설립하는금융지주회사에이

전하고당해금융지주회사가발행하는주식을배정받음으로써당해금융지주회

사의주주가된다. 주식이전의경우에도주식교환의경우와마찬가지로주주총

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라. 금융지주회사의운영

금융지주회사의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 등의 고객과

이해가 상충되거나당해자회사등의건전한 경영을저해할 우려가 있는경우로

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에는다른회사의상무에종사하거나영리를목적으로

하는다른사업을영위할수 없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의임직원은당해금융지

주회사의자회사등의임원이될 수 있다(동법제3 9조) .

또한금융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및 그 자회사의자산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

이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에한한다)는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사외이사)를3인이상두어야하며, 사외이사는이사총수의2분의1 이상이되

어야한다(동법제4 0조) .

뿐만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감사위원회는

총위원의3분의2 이상을사외이사로구성하여야한다(동법제4 1조) .

5. 주식 취득의 제한등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 등이아닌회사의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여다

현안 분석( 1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초과하는

자회사출자한도의

예외를인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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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회사의주식을소유할수 없다. 또한금융지주회사가금융기관및 금융업과밀

접한관련이있는회사이외의다른회사주식을소유하는경우당해금융지주회

사는그 다른회사의주주총회의참석주식수에서 금융지주회사가소유한주식

수를차감한주식수의의결내용에영향을미치지아니하도록의결권을행사하여

야 한다(동법제4 4조) .

또한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금융지주회사가대통령령이정하는경우를제외하

고는자기자본에서자회사에대한출자총액을차감한금액을초과하여증권거래

법에의한유가증권(당해금융지주회사에속하는자회사등이발행한유가증권을

제외한다)에투자할 수 없도록규정하고있으며(동법제4 3조), 동일차주대한금

융지주회사및 자회사등의신용공여합계액은금융지주회사등의자기자본순합

계액의1 0 0분의2 5를초과할수 없도록하고있다(동법제4 5조) .

동일한개인이나법인각각에대한금융지주회사등의신용공여합계액은금융

지주회사 등의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1 0 0분의 2 0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 등의재무개선을위한증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당해 금융지주회사의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소유할수 없다.

6. 금융지주회사에대한관리감독

가. 금융감독위원회의감독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등의건전한 경영을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

령을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의규정과지시가정하는바에의하여금융지

주회사법및 기타금융관련법령에의거한 명령및 지시에 대한금융지주회사등

의 준수여부를 감독할 권한을 갖고있다. 더구나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지주회

사의경영건전화를유지하기위하여 재무상태, 경영관리상태등에대한경영지

도기준을정할수 있고, 금융지주회사및 그 자회사는금융감독위원회의경영지

도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동법 제5 0조). 금융감독위원회는금융지주회사가

경영지도기준을준수하지아니하는등 경영의건전성을크게해할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때에는경영개선계획의제출, 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제한, 자회사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아닌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5 %를

초과하여다른회사의

주식을소유할수없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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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처분등 경영개선을위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 있다.

나. 검사

금융지주회사및 그 자회사는업무와재산에관하여금융감독원장의검사를받

아야한다. 또한금융감독원장은검사상필요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금융지주회

사 및 그 자회사등에대하여업무또는재산에관한보고, 자료의제출, 관계자의

출석및 진술을요구할수 있다.

다. 영업보고서및재무제표의공고

금융지주회사는매 사업연도개시일부터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및 1 2개

월간의당해금융지주회사등의영업실적및재무상태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사

항을기재한영업보고서를작성하여각각그 기간경과 후 1개월이내에금융감독

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동법제5 4조). 또한금융지주회사는그 결산일부터3

개월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가정하는서식에의하여결산일현재의대차대조표,

당해결산기의손익계산서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한연결재무제

표를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사유로3개월이내에공고할수 없는서류

는 금융감독위원회의승인을얻어그공고를연기할수있다(동법제5 5조) .

Ⅳ. 금융지주회사제도와관련한 검토과제

1. 금융구조조정 수단으로서 지주회사제도의실효성 문제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설립 문제는 은행합병 문제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는데,

주로은행합병에대한차선책으로서논의되고있다. 최근은행의 대형화를 위해

국민은행과주택은행등 우량은행간합병이결정되었으며, 이외에도한미은행과

하나은행등의합병이논의되었지만결국무산되었다. 한편한빛·평화·광주·

경남은행등 공적자금을투입한은행의경우는2 0 0 1년1 / 4분기중에정부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될 예정이며, 금융지주회사설립준비사무국을중심으로 이

를 준비중에있다.

금융지주회사는다양한 금융업을각각의 조직적인특성을 해치지 않으면서하

현안 분석( 1 )

최근금융지주회사의

설립문제는은행합병

문제와맞물려논의되고

있는데, 주로은행합병에

대한차선책으로서

논의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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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강력한지배구조하에서통할할수 있고, 범위의경제와규모의경제를동시

에 실현할수 있는가장적합한조직형태라는장점이있다. 또한지주회사는일상

적 경영판단에서벗어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전략, 재무관리, 인사관리등의

공유업무에집중할 수 있고, 자회사인각 은행들은 권한위임에의하여 책임경영

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리고금융의 겸업화가 지주회사방식에

의해추진되면금융제도의안정성이저해되거나이익상충이발생할소지가비교

적 적으며, 지주회사산하의개별자회사는상호수평적인관계에있어업무의독

립성이높기때문에특정자회사의부실이여타계열금융기관에파급되는전염위

험이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장점들에 의해장기적으로우리나라에

서도 세계 금융산업의 추세와 마찬가지로금융지주회사제도의활성화가 전망되

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금융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정부 주도의

공적자금 투입은행을 지주회사로 묶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새로탄생할지주회사가여러개의부실은행을강력한경영통할권

으로묶어서이를지배할수 있는능력을갖출수 있을것인가하는의문이다. 개

별 부실은행의정상화도어려운상황에서현재와같은미성숙한경영능력으로부

실은행들을 합한 초대형 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 만들어 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을것이다. 둘째, 강제적인조직및 인원감축에대한노조의강력한반발때문

에 합병을하지못하고그 대신지주회사제도를이용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

이다. 점포의상당부분이 중복되고 업무영역마저거의동일한 은행들이인력과

점포의감축없이자연적인인원감축을기다려서합병을하려한다면이는미봉

책에 그치는 것이며, 실질적인비용절감효과는전혀기대할 수 없을것이다. 셋

째, 과연금융지주회사제도를이용한방식이공적자금투입은행의구조조정을위

한 최선의 방식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부실은행의

부실채권을제외한 우량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고 부실은행을 폐쇄하는

방식에 비해 금융지주회사제도를이용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가 의문이다.

넷째, 공적자금투입은행을지주회사로묶음으로써과연어떤효과를얻을수 있

을지의문이다. 비슷한성격의은행들만으로구성된지주회사이므로포괄적인금

융서비스를할 수 없으며, 이에따라범위의 경제를통한이익을얻는것이거의

불가능할수도있을것이다.

개별부실은행의

정상화도어려운상황에서

현재와같은미성숙한

경영능력으로

부실은행들을합친

초대형부실은행을

우량은행으로만들어

내는일은결코쉽지

않을것이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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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

일시에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제도는

장기적으로우리나라금융산업을이끌어나갈중요한제도임에틀림없다고생각

한다.

2. 산업자본의금융지배 문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산업자본의금융지배를방지하기위해서규정된은행법

상 동일인4% 소유제한이은행지주회사의경우에도그대로적용되도록하고있

다. 즉, 동일인은은행지주회사의의결권이 있는발행주식총수의 4 % (지방은행

지주회사의경우는1 5 % )를 초과하여그 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보유할수 없다.

다만금융전업자의경우의결권있는발행주식총수의4 %를 초과하여은행지주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와같은현행의 제도하에서는다음과 같은 몇

가지문제점이있을수 있다.

첫째, 동일인 소유한도를 4 %로 제한하기 때문에 금융지주회사제도가활성화

되기어렵다는문제가 있다. 재벌의사금고화를막고금융기관의건전성을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산업자본의금융지배를 막으려는 의도는 타당한 것이다. 그러

나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되는것까지 막아서는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

는 우리나라에서 금융자본을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전업자에 대

해서 4% 이상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금융전업자가거의탄생하지못하고있다는것에서도알 수 있다. 산업자본이금

융을 지배하는 것은 방지하되, 산업자본이금융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은 허용해

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재벌이 그룹전체혹은그룹을분할하여단계적으로금

융자본으로전환하려고한다면이러한시도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것이바람직

할 것이다.

둘째, 현행제도하에서는금융권간형평성 차원에서문제가 있다. 은행은스스

로 지주회사를만들어은행뿐아니라증권, 보험등 모든금융회사를자회사로둘

수 있지만, 증권이나보험등은지주회사를만들어도은행을소유할수 없다는결

과를초래한다. 또한최근금융의 겸업화가세계적인추세로서은행과 비은행의

구분이모호해지고있을뿐 아니라거대한은행지주회사와비은행지주회사의합

현안 분석( 1 )

금융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함으로써

우리나라금융산업의

구조조정을일시에

완성하기를기대하는

것은무리일것이다.

그러나금융지주회사제도는

장기적으로우리나라

금융산업을이끌어나갈

중요한제도임에

틀림없다고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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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도시도되고있는상황인데, 우리만은행지주회사와비은행지주회사를구분하

는 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판단된다. 

3. 경제력집중 문제

지주회사제도는적은 자본을 가지고 부채를 조달해서계열확장을 할 수 있는

효과, 즉레버리지효과가크기때문에경제력집중문제와관련한규제가필요하

다. 금융지주회사법에 규정된 경제력 집중 관련 문제는 금융지주회사의부채비

율, 지주회사의자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지주회사의자회사 지분 의무보유 비

율, 중간지주회사와손자회사의허용문제등이다. 이에대해서는일부를제외하

고 대체로현행공정거래법상의규제를수용하고있다.

이 중에서 특히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

총액을자기자본의100% 이하로유지해야한다는규정이다. 금융지주회사는사

업지주회사가아니고순수지주회사이므로자회사의사업내용을지배하고배당을

받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에따라금융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출자총액을

자기자본의1 0 0 %로 한다는 것은부채비율을0 %로 한다는 것과거의동일하다

고 볼수 있다.

지주회사가 자기자본만으로자회사에 출자해야 한다면 대기업계열금융회사의

사업재구축을목표로 한 금융지주회사의설립이 매우어려울 것이며, 은행의경

우에도 일부 공적자금 투입은행 외에는 금융지주회사의설립이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에서는 이 규정을 조금 완화하고 있

다. 즉, 자회사등이부실금융기관또는부실이우려되는금융기관으로서재무구

조 개선을위하여증자하거나금융지주회사설립시자회사주식취득자금이부족

한 경우에는당해금융지주회사자기자본의130% 이내에서자회사에출자하는

것을2년 동안한시적으로허용하고있다. 그러나이 정도의 완화로 금융지주회

사의설립이용이해질것으로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4. 연결납세제도의도입문제

선진국의 경우 지주회사제도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조세

지주회사제도는

적은자본을가지고

부채를조달해서계열

확장을할수있는효과,

즉레버리지효과가

크기때문에경제력

집중문제와관련한

규제가필요하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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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이다. 지주회사제도를이용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세부담이

줄어들가능성이많기때문이다. 지주회사설립이후의과세문제는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두 가지문제가중요시되는데모회사가자회사로부터수

취한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와 연결납세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

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지주회사와자회사들간의연결납세를허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는1 9 9 9년말세법개정에서지주회사의배당소득에대한이중과

세를조정해주는조문을신설하여배당소득이중과세문제의상당부분을해결하

였다. 공정거래법상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지분비율이8 0 % (상장·등록법인

의 경우5 0 % )를 초과하는경우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의9 0 %를 익금불산

입하고, 지주회사의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이 50% 이상, 80% 이하(상장·등

록법인의 경우 30% 이상, 50% 이하)인경우에는 자회사로부터받은배당소득

의 6 0 %를 익금불산입하도록하고있다.

연결납세제도는상당수의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지주회사의 중요한 혜택의 하

나로활용되고있으나, 몇가지문제점도동시에가지고 있다. 첫째, 금융구조조

정을위해서는결손누적부실계열사의퇴출을 촉진해야하는데, 연결납세제도로

인해부실계열사의퇴출을오히려지연시키는등의부작용이우려된다. 둘째, 연

결납세제도를도입하게되면동일한그룹내에서지주회사와자회사간에손익통

산이가능하기때문에연결납세제도를도입하기전에비해법인세의세수가감소

할 수 있다. 셋째, 연결납세제도는대기업을우대하는제도가아닌가하는비판이

제기될수 있다.

그러나지주회사제도가도입됨에따라다음과 같은이유로연결납세제도의도

입은불가피하다고판단된다. 첫째, 사업경영의형태는경영상필요에의하여선

택되어야하는데, 조세상의장벽이나불이익에의하여그 선택에영향을받는일

이 있어서는안 될 것이다. 둘째, 관련그룹은하나의경영실체로서집단경영이이

루어진다고볼 수 있으므로이를단일주체로파악하여과세하는것이타당할것

이다. 셋째, 세제의선진화를위해서도연결납세를허용하고있는선진세제의추

세에따라야할 것이다.

연결납세제도는지주회사제도의활성화를 위한가장강력한 수단이다. 연결납

세제도를시행하기위해서는연결그룹의범위, 계속적용요건, 회계연도및 회계

현안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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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가하는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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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연결조정항목의범위, 결손처리, 내부이익의이연, 납세의무자의지정, 연

결납세의허용시기등에대해충분한논의와준비를거쳐야한다. 언제든필요에

따라 연결납세제도를시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Ⅴ. 금융지주회사제도의전망

우리나라에서도2 0 0 0년 1 0월 금융지주회사법의제정으로 금융지주회사의설

립이가능하게되었다. 현재공적자금투입은행들을금융지주회사를통해통합하

려는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주로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을 대상으로

이러한준비가진행되고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모습을갖춘이후에는공적자금

이 투입된투신사, 종금사, 보험사등도금융지주회사아래로통합될것으로예상

된다. 이금융지주회사는규모면에서는국내최대금융그룹을형성하면서선도금

융지주회사로서의역할이예상되나, 한편으로는거대한부실을덜어내고우량금

융지주회사로탈바꿈하기까지는많은어려움을겪을것이다.

정부주도의금융지주회사설립이외에도시장에서의경쟁원리에따라여타은

행들도대형화와겸업화를위해금융지주회사의설립을추진할것으로예상된다.

우량은행의경우기존의우위를지속하기위해서여타우량은행들과공동으로또

는 단독으로 금융지주회사를설립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처음에는자회사가

대부분 은행일 가능성이많겠지만 장기적으로는증권, 보험등을망라하는금융

지주회사로탈바꿈할것으로예상된다. 또한지방은행들도연합하여금융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통해경영정상화를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자국에서겸업

금융의경험을축적한외국계금융그룹도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가능성이높다.

그리고 대기업부문 금융그룹과 개인소유 금융그룹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

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공정거래법에의해 S D N금융지주회사, 동양금융그

룹 등이 금융지주회사체제로전환을 준비해 오고 있다. 개인소유의 금융그룹은

지분관계의정리, 주식의추가확보등 준비작업을거쳐점진적으로금융지주회

사체제로전환할것이며, 대기업계열의경우는 계열분리를통해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할것으로예상된다.

이상과 같이금융지주회사를통해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회사가통합됨으로

연결납세제도는

지주회사제도의

활성화를위한

가장강력한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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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우리나라금융산업은대규모금융그룹체제중심으로재편되어대형화와겸업

화를달성할수 있을것으로예상된다. 금융업은은행, 증권, 보험등 해당업종관

련 법체계하에서엄격한 업무영역구분이 존재하였으나, 향후이러한 구분이 없

어지게될 것이다. 핵심업무를제외한부수업무에대한제한이완화되고종금사,

투신사등의경우는업종자체가거의소멸하는변화를겪게될 것으로전망된다.

비은행 금융회사의 은행업 진입은 은행업 진출을 위한 법적 제약과 투자비용의

과다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인반면, 은행의경우는 보험상품 취급,

증권계좌의개설뿐 아니라 여타비은행 업무에 대한진입을 활발히 진행할 것으

로 예상된다.

금융지주회사방식에 의한겸업화 영업전략의우위에 있는외국계 금융그룹의

국내시장잠식도 가속화될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외국자본

은 우리나라시장에 대한경험과정보를 충분히습득했기때문에은행, 증권, 보

험, 벤처캐피탈등 금융산업전업종에걸쳐국내시장에활발히진입할것으로전

망된다.

현재 금융시장 및 산업의 대외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극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지배구조의

개선, 경영합리화와금융산업구조조정을위한인수합병활성화, 금융그룹내 금

융기관간 업무상 시너지의확대등이필요한데, 이를실행하기위한대안으로서

금융지주회사제도의역할이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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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Ⅰ> 미국의 금융지주회사제도

1.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배경

미국의 경우 대공황 이전에는 은행 및 증권의 겸업이

활발히이루어졌으나대공황의원인이은행과증권의밀

착관계에 기인하였다는여론에따라 분업주의를채택하

여 왔다. 그러나미국의은행들은지점설치를통한주간

(interstate) 영업제한을규정한M c f a d d e n법( 1 9 2 7 )을

회피하기 위해 진출하고자하는 州에 별도의 은행을 설

립하거나 이를 인수하기위한수단으로서은행지주회사

를설립하여왔다. 또한법적으로은행이겸업할수없는

비은행금융기관을 자회사 방식으로 설립하거나 인수함

으로써업무영역확대를도모하고, 경영조직상의탄력성

을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도 지주회사 방식을 활용하여

왔다. 이에대응하여미국정부는1 9 5 6년 은행지주회사

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제정하

여지주회사의과도한남용을규제하여왔다.

한편미국연방준비위원회는1 9 7 0년대 후반부터은행

과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에대한업무제한을완화하여

은행의 업무 확대를 추진하여왔으며, 1999년1 1월 금

융지주회사를통한업무영역확대를허용하는G r a m m -

Leach-Bliley 법이제정되었다. 이에따라은행지주회사

들은 원할 경우 금융지주회사로전환할 수 있게 되었으

며, 일반금융회사나일반회사가금융지주회사를설립하

고 자회사를통하여증권, 보험업등모든금융업을영위

할 수있게되었다. 2000년6월2 3일현재 3 1 5개의은

행지주회사가금융지주회사로전환하였다.

2. 은행지주회사법의주요내용

동법은 은행지주회사를정의하고 이의 확장을 조절하

며, 지주회사의 비은행활동을제한하는 것이 주요 목적

이다. 동법에 따르면 은행지주회사는다른 은행이나 회

사에대해통제력을가지는회사로정의하고있다. 통제

력을가지는경우라고 함은해당은행이나회사의의결권

부 주식의 2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소유하고 있거

나, 해당은행이나 회사의 이사 혹은 수탁인의 과반수를

선출하는권한을가지는경우, 또는당해 은행이나회사

의 경영정책에직·간접적으로영향력을 행사하고있다

고연방지준은행( F R B )이 판단하는경우이다(제2조제a

항제1∼2호) .

또한동법은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가소유혹은통제

하는지분은은행지주회사가간접적으로소유혹은통제

하는 지분으로 간주하며, 회사 혹은 회사의 주주·피고

용인의이익을위해 수탁인( t r u s t e e s )에 의해직접또는

간접적으로보유·통제하고있는 주식은 해당회사가보

유·통제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서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를 인정하고 있다(제2조제g항 제1

∼2호) .

은행지주회사가진출할 수 있는 업무로는 소비자금융

회사, 주택저당회사, 신용카드회사, 증권회사, 팩토링회

사, 신탁회사, 투자자문회사등이며, 진출금지업무는보

험회사, 종합증권회사, 부동산중개업등이다. 또한은행

지주회사는은행업과 관계없는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을취득할경우5% 이내로제한함으로써엄격한분

리주의를채택하고있다(제4조) .

은행지주회사는은행주식 또는 자산의 인수와 관련하

여① 자신이스스로은행지주회사가되는경우, ②특정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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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을 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로 만드는 경우, ③ 다른

은행의 주식을 5% 이상취득하는 경우, ④은행지주회

사나그 자회사가특정은행의 자산의대부분을 취득하

는경우, ⑤은행지주회사간합병(merger) 또는신설합

병( c o n s o l i d a t i o n )하는 경우에는 연방지준은행의 사전

승인을받아야한다(제3조제a항) .

그러나 해당 州 밖의 은행지주회사에 의한 주립은행

(state bank)의주식·자산의인수가 주립은행이 위치

한 州법에의해승인되지 않는경우은행지주회사 및은

행지주회사의자회사는자신이주된영업지역으로삼고

있는주(은행자회사들의총수신고중가장큰비중을차

지하고 있는 주) 밖에 위치한 다른 은행의 주식지분 또

는자산을직접혹은간접적으로인수할수는없다. 그러

나 은행지주회사가 자신의 주된 영업지역이 아닌 주에

있는부실은행을인수하는것은허용하고있다(제3조제

d항). 결국자신의주영업지역이아닌주에있는부실은

행이나주법(state law)이허용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

州間인수(interstate acquisition)는금지하고있는것

이다.

한편은행지주회사는연방지준은행( F R B )에등록을하

여야하다. 연방지준은행은동법의목적을이행하기위한

규정( r e g u l a t i o n )을 제정할 수 있으며,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보고서를제출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한을가지

고 있으며, 은행지주회사와그 자회사를검사할수 있을

뿐아니라조서작성및소환장을발부할수있는권한을

가지고있다. 또한연방지준은행은은행지주회사의재무

적안정성및건전성에심각한위험을초래한다고여겨질

경우비은행자회사의매각또는비은행업무의중단을요

구할수있는권한도가지고있다(제5조) .

그러나미국의은행지주회사법은동법의제정이각 州

의은행, 은행지주회사, 자회사에대한권한및관할권행

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제7

조) .

3. Gramm-Leach-Bliley Act의주요 내용

Gramm-Leach-Bliley Act는지금까지 은행, 증권

및 보험업의 업무영역을 엄격히 제한해 온 G l a s s -

Steagall Act에서벗어나 금융지주회사를통한 업무영

역 확대를허용함에따라은행지주회사들이금융지주회

사로 전환하거나일반회사가금융지주회사를설립할수

있게되었다. 먼저은행지주회사의경우에는금융지주회

사로의 전환을 신고함으로써 보험 및 증권을 포함하는

금융활동이가능해졌다. 또한동법은일반회사들이은행

등을 자회사로인수한 뒤 금융지주회사를설립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당해 회사 총수입의

85% 이상이금융업에서발생해야하며, 비금융업무는

1 0년이내에정리하도록규정하고있다.

Gramm-Leach-Bliley Act에서는금융지주회사의

설립과운영에따른특별한제한을하지않고있는데, 충

실한 자기자본, 양호한경영관리상태등 일정요건을충

족하는 금융회사는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를 통하여 증권, 보험업등 모든

금융업을영위할수 있도록하고있다. 그러나금융지주

회사가은행, 증권, 보험업을단일회사내에서 겸영( i n -

house 방식)하는것은불허하고있다. 또한인수·합병

등을 수반하게되는 금융지주회사로의통합에대해서는

공정경쟁의저해등독점형성의가능성이있는경우에는

금지하기로하였다.

동법에의하면금융지주회사는자회사에대하여2 5 %

현안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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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지분을 소유해야 하며, 은행 자회사는 일반회사

의 주식을 동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의 5 %를 초과하여

소유할수없도록하고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지주회사의소유제한과 관련하여, 동

일인이은행또는은행지주회사의주식을 25% 이상취

득하거나, 거래소에상장된은행주식을10% 이상취득

하는경우및 비상장은행주식을10% 이상소유하여최

대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연방지준은행의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있다. 

<부록 Ⅱ> 일본의 금융지주회사제도

1.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배경

일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제한되어 왔었는

데(독점금지법부칙 제1 1 6조), 1997년1 2월 금융지주

회사정비법(지주회사설립등의금지해제에따른금융관

계법률의정비등에관한법률)과은행지주회사창설특례

법(은행지주회사창설을 위한 은행 등에 관한 합병수속

의 특례등에관한법률)이제정되고1 9 9 8년 3월 1 1일

부터시행됨에따라금융지주회사의창설이가능하게되

었다.

지주회사의해금에 따라은행, 보험또는증권을 자회

사로하는지주회사에대하여경영의건전성확보, 투자

자 보호등의관점에있어서감독상의조치를 강구할필

요가있으므로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 기타관련

법률의 규정정비를 의도한 것이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이

다. 금융지주회사정비법(이하정비법)은 지주회사의 해

금에따라필요하게된은행법, 보험업법, 증권거래법등

의 법률개정을당해 각 관계법률의개별적 개정에 의하

지 않고 정비법이라는하나의 법률에 의하여 행하고 있

다는 점에서 기술적 특징이 있으며, 또한 은행지주회사

만이아닌 보험지주회사등금융지주회사에관련되는법

률들을광범위하게정비한법률이라고할수있다. 

2. 금융지주회사제도의내용

가. 금융지주회사의정의

은행지주회사란 은행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로서

내각총리대신(실질적으로는금융감독청)의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정비법 제1조, 은행법 제5 2조의2 제1항) .

또한은행지주회사는주식회사이어야만한다(정비법제

1조, 은행법제5 2조의2 제4항). 또한여기에서 자회사

란 의결권이있는기발행총주식의5 0 %를 초과하는주

식을 지주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의 자회사에서 보유한

회사이다(은행법제5 2조의2 제2항) .

보험지주회사란 보험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로서 내각총리대신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정비법

제4조, 보험업법 제2 7 1조의2 제1항). 보험지주회사도

역시주식회사이어야만한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

2 7 1조의2 제4항) .

증권회사를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에대해서는 정비

법에서는증권지주회사라고하는 정의규정을두고있지

않으며, 신설된규제도 은행지주회사나보험지주회사와

비교할 때 매우적다. 이것은증권회사를자회사로하는

지주회사에대해서는어느정도기존의증권거래법의규

정으로대응할수있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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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융지주회사의설립

은행지주회사는 창설특례법의 특정 합병수속에 따라

창설되는경우가많겠지만창설방법은이에제한된것은

아니다. 어쨌든 은행지주회사에 의하여 예금자의 보호

등이소홀해서는안된다. 이를 위해서은행의주식취득

등의일정거래또는행위(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

의3 제1항, 은행법시행령제1 6조의2 )에 의하여은행지

주회사화또는은행지주회사의설립을하고자하는때에

는 사전에총리대신의인가를 받아야만하는것으로 되

어 있다. 또한위의 일정한거래 또는행위이외의사유

에 의하여 은행지주회사로 되는 때에는 사후인가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3 ,

제5 2조의4). 인가신청서의첨부서류에대해서는은행법

시행규칙(제3 4조의2 이하)에규정하고있다.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은행지주회사와 동일한 요

건으로 사전인가제의원칙, 사후인가등의 특례가 규정

되어있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2 7 1조의3, 제2 7 1

조의4, 보험업법시행령 제3 7조의2, 보험업법시행규칙

제2 1 0조의2 이하). 또한보험지주회사는자본이나정관

의 변경 등 일정한 사유에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의무가

있다(보험업법제2 7 1조의17, 보험업법시행규칙제2 1 0

조의14).   

다. 지주회사의범위

1) 업무범위

은행지주회사는자회사의경영관리및 이에부수하는

업무이외에는다른업무를 영위할수가없다(정비법제

1조, 은행법제5 2조의6 제1항). 따라서은행지주회사는

소위순수지주회사라고할수 있다. 이점은보험지주회

사도마찬가지이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2 7 1조의

5 제1항) .

2) 자회사의범위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는 은행, 장기신용은행,

외국환은행, 증권회사, 은행업을영위하는외국회사, 증

권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은행업이나증권업에 종속

하여, 부수되거나관련있는업무를영위하는회사, 새로

운 사업분야를개척하는 특정회사, 또는이러한 회사를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이러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의

대상이되는회사를 자회사 대상회사라고한다)에 한정

된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7 제1항, 은행법시

행규칙제3 4조의8). 따라서은행지주회사는은행, 증권,

크레디트카드, 리스, 벤처캐피탈, 벤처비지니스등에관

련되는회사를자회사로하는것은가능하지만보험회사

를 자회사로할 수는없다. 또한은행지주회사는위에서

언급한자회사대상회사를자회사로하고자하는때에는

사전에총리대신의인가를받아야만한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7 제3항) .

이에반하여보험지주회사의경우는생명보험회사, 손

해보험회사, 증권회사, 보험업을행하는외국회사, 증권

업을 영위하는 외국회사, 보험업또는 증권업에 종속하

여 부수되는또는관련있는 업무를영위하는 회사(보험

업법시행규칙제2 1 0조의7 제1항, 제2항), 새로운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특정회사(보험업법시행규칙제2 1 7조

의7 제3항, 제4항, 제6항, 제7항), 또는이러한 회사를

자회사로하는지주회사이외의회사를자회사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총리대신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2 7 1조의6 제1항). 또한승

인을 받으면일반사업회사를자회사화하는것이 가능하

다. 또한그 신청이있는때에는총리대신은원칙적으로

현안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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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

2 7 1조의6 제3항) .

라. 주식취득의제한

은행지주회사또는 그 자회사는 은행지주회사가자회

사로 하지 않은 국내회사의주식에 대하여 합산하여 당

해 회사의의결권이있는발행주식총수의 1 5 %에 상당

하는 주식 또는금액을 초과하는주식 등을원칙적으로

취득하거나소유할수 없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

조의8 제1항). 이규정의 취지는, 은행지주회사에는그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자회사로 있는 은행의

예금자에 대한보호 등이소홀해지지않도록 하기위해

서라고생각된다.

이에 반하여 보험지주회사등에는 정비법상 은행지주

회사와 같은 주식취득의제한규정은 없다. 이것은보험

지주회사에서는 정비법상 일반사업회사를 자회사로 하

는것이가능하기때문일것이다.

마. 지주회사및자회사에대한규제

1) 특정관계자와의거래등

은행은 그 은행의 특정 관계자 또는 그 특정관계자의

고객과의사이에있어서통상의거래조건에비추어당해

은행에불이익을부여한다고인정되는거래등을하여서

는 안 된다(정비법 제1조, 은행법 제1 3조의2). 이것은

소위a r m’s length rule로서이익상반거래방지의관점

에서정하여진규정이다. 여기에서특정관계자라고하는

것은당해은행을자회사로하는은행지주회사, 그은행

지주회사(당해 은행 이외의)의 자회사, 기타 정령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한다(은행법시행령

제4조의2 ) .

보험회사의경우에도유사한규정이설정되어있다(정

비법 제4조, 보험업법제1 0 0조의2, 보험업법시행령제

1 4조). 또한 특별한 이익을제공하는것도금지하고 있

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3 0 1조, 제3 0 1조의2). 

2) 이사의겸직제한

은행지주회사의일상적 업무에 종사하는 이사는 총리

대신의 인가를 받은경우를 제외하고는다른 회사의 업

무에 종사할수 없으며(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

5), 경영전념의무가부과된다.

3) 연결자기자본비율기준

총리대신은은행경영의 건전성을확보하기위해참고

할 수 있는 기준을정할수 있다. 어떠한기준인가하면

은행지주회사가은행지주회사및 그 자회사가 보유하는

자산 등에 비추어 이들 회사의 자기자본 충족상황이 적

정한 것인가 등을 판단하는 기준, 즉 연결자기자본비율

이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9 ) .

연결자기자본비율기준은, 해외영업거점을가지고 있

는은행(또는 장기신용은행)을자회사로하고있는경우

(제1기준)와그렇지않은경우(제2기준)로분류된다. 해

외영업거점을 가지고 있는 경우의 연결자기자본비율기

준(제1기준)은 8% 이상, 해외영업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의 연결자기자본비율기준(제2기준)은4% 이

상이다.

총리대신은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연결자기자본비

율기준을하회하는때에는 자회사인은행의 경영건전성

을 확보하기위한 개선계획을요구하도록명령할 수 있

으며, 이명령을한경우에는당해자회사인은행에대하

여 그 경영의 건전하고도적절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제도의도입과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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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조치를명령할수있다.

4) 연결재무제표등의공시

은행지주회사는영업연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 1

까지)마다 당해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이들회사의전부에대하여연결하여기재한

업무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만

한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10, 제5 2조의1 1 ,

은행법시행규칙제3 4조의15). 또한은행지주회사는영

업연도마다당해은행지주회사및 그 자회사 전부에 대

하여연결하여기재한대차대조표및손익계산서를작성

하여당해영업연도경과후3개월이내에공고하여야만

한다(정비법 제1조, 은행법 제5 2조의12, 동 시행규칙

제3 4조의16). 또한은행지주회사는영업연도마다당해

은행지주회사및 그 자회사의업무및 재산상황에관한

사항을 이들회사의 전부에대하여 연결하여기재한설

명서류를작성하여당해은행지주회사의자회사인은행

의 주요영업소에비치하고일반대중들이열람할수 있

도록하여야한다(정비법제1조, 은행법제5 2조의1 3 ) .

보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은행지주회사의 경우와 동

일한규정이설정되어있으나연결대차대조표등의공고

를제외하고있다(정비법제4조, 보험업법제2 7 1조의7

이하, 보험업법시행령제2 1 0조의1 0 ) .

현안 분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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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신경제라는용어는최근언론에자주등장하고있으며언론뿐아니라경제학자

들 사이에서도신경제의실체여부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고있다. 신경제를둘

러싼논의는1 9 9 0년대미국경제의 주목할만한성장을 바탕으로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경제지표수치가많은경제학자들의전망치를지속적으로상

회해 왔고 필립스 곡선으로 대변되는 거시지표들의 연관관계를 1 9 9 0년대 들어

찾아볼수 없게되면서이례적인장기호황의원인에대해치열한논의가진행되

고 있는것이다. 신경제를한마디로정의한다는것은어려운일이겠지만1 9 9 0년

대 들어장기호황을보이고있는미국경제의상황으로부터도출할수 있는신경

제의특징은다음과같이요약할수있다
1 )

.

(1)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건실한 성장(strong non-inflationary

g r o w t h )

(2) 낮은실업률(low unemployment)

(3) 빠른속도로 이루어지는정보통신기술의 역할증대(a rapidly increasing

role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4) 주로 신기술 부문에 의해 주도되는 높은 주식 가격(still-high stock-

market valuations, particularly in the hi-tech sector)

신경제논의와시사점

신경제는기존의

경제이론으로는

높은경제성장률과

낮은실업률을보이면서도

물가상승폭이높지않은

1 9 9 0년대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설명하기

어렵다는인식으로부터

고안된용어라고할수있다.

1) 이러한특징들은최근O E C D
에서 발간한“신경제는 존재
하는가?(Is There a New
E c o n o m y ? )”라는 보고서에
서인용했다.

신경제 논의와 시사점

金 珍 永 전문연구위원( j y k i m 1 9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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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과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restructuring of enterprises and

m a r k e t s )

결국 신경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사이에 상충관계( t r a d e - o f f )가 있다는 기

존의경제이론으로는높은경제성장률과낮은실업률을보이면서도물가상승폭

이 높지않은1 9 9 0년대미국경제의장기호황을설명하기어렵다는인식으로부

터 고안된용어라고할 수 있다. 물론미국경제는2 0 0 0년 3 / 4분기이후경기하

락의조짐을 보이며최근의 관심은 오히려 호황을누리던 경기가 연착륙에성공

할 것인가하는문제에집중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렇지만

가까운 장래에 침체기를 겪는다고 하더라도 1 9 9 0년대의 미국 경제는 이전과는

다른많은양상들을보임으로써신경제라는용어까지등장하게만들었음은부인

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이러한 신경제 현상을 둘러싼 논의와 그 시사점에대해 생각해 본

다. 우선 신경제라고 불리는 1 9 9 0년대 미국의 장기 호황이 이전의 장기호황과

어떠한 면에서 다른가를살펴보고이러한장기호황의 원인들을지적해볼 것이

다. 그다음으로신경제의존재여부에관한찬반론을이론과실증부분으로나누

어서살펴보고, 신경제현상을경제성장이론의측면에서음미해볼 것이다. 마지

막으로는신경제를둘러싼제반논의들이갖는시사점을도출해보고자한다.

Ⅱ. 1990년대미국 경제의 장기 호황

1. 과거 호황기와의 비교

우선인플레이션과실업률과의관계를중심으로1 9 9 0년대미국경제의호황기

를 살펴보자. [그림1 ]에서도볼 수 있듯이1 9 9 0년대초반까지만하더라도필립

스 곡선으로대변되는실업률과물가상승률의상충관계는유지되는것으로보인

다. 그렇지만1 9 9 0년대중반이후에는이러한관계를 더 이상찾아보기어렵다.

1 9 9 4년부터 1 9 9 8년까지 5개 연도의 물가상승률과 실업률 사이의 관계를 보면

음의 상관관계보다는 오히려 양의 상관관계에 가깝다. 특히 1 9 9 7년과 1 9 9 8년

두 해에는1 %대의낮은물가상승률과5 %를 밑도는낮은실업률이동반하여나

현안 분석( 2 )

1 9 9 4년부터1 9 9 8년까지

5개연도의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의관계를보면

음의상관관계보다는

오히려양의

상관관계에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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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있다.

이러한 특징은과거의 호황기와비교한<표1 >에서도 잘 나타나고있다. 1960

년대와 1 9 8 0년대의 장기호황기에는물가상승률과실업률 사이에어느정도상

충관계가있는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1 9 9 0년대의 호황기에는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물가와 실업률이 동반하여 하락하는 결과를 보다 뚜렷이 관측할

1 9 9 7년과1 9 9 8년

두해에는1 %대의

낮은물가상승률과

5 %를밑도는

낮은실업률이동반하여

나타나고있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그림1] 물가상승률과실업률의 상관관계변화추이

<1961. 3∼6 9 . 1 2 >
소비자물가상승률 1 . 8 4 . 4 5 . 9
실 업 률 5 . 1 3 . 8 3 . 5
< 1 9 8 2 . 1 2∼90. 7>
소비자물가상승률 4 . 4 4 . 4 5 . 1
실 업 률 7 . 2 5 . 3 5 . 3
<1991. 4∼? >
소비자물가상승률 3 . 1 2 . 3 2 . 4
실 업 률 6 . 3 4 . 8 4 . 1

<표1> 세차례의 장기호황기간중 주요거시지표비교
(단위: %)

주: 1) 소비자물가상승률은식료품및에너지가격을제외한핵심소비자물가상승률임.
2) 각지표는기간평균치임.

자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1999. 2.
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 Economic Review,1998.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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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며, 이전의장기호황기마지막무렵에서관측되던높은물가상승률을찾

아볼수 없다.

1 9 9 0년대와 과거호황기의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증가율에서도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생산성은기업들이생산설비및 노동력을가장효율적으로이용하는

경기호황의 초기단계에 증가세를보였다가호황의마지막 단계로 가면서 점차

둔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그림 2 ]에서 보듯이 1 9 9 0년대에 들어서는

노동생산성이오히려 호황의 후반기에들면서 더 높은증가율로향상되고있다.

장기적으로볼 때에도 1 9 6 0∼7 0년대 초 3 %에 육박하던미국의 노동생산성증

가율이 그 이후1 9 9 5년까지는평균약 1 %에 그쳤지만최근에는다시높아지는

추세이다.

2. 1990년대장기호황의 요인

그러면 이렇게 고성장-저인플레이션의성장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원인들로

지적되는 사항들에대해살펴보자. 여러가지원인이 지적되어왔지만 대별하면

다음의7가지정도로요약할수있다.

현안 분석( 2 )

일반적으로생산성은

경기호황의초기단계에

증가세를보였다가

호황의마지막단계로

가면서점차둔화되는

것이보통이지만

1 9 9 0년대에들어서는

노동생산성이오히려

호황의후반기에들면서

더높은증가율로

향상되고있다.
[그림 2] 미국장기호황기의노동생산성증가율 비교

(단위 : %)

자료: 미상무부, Digital Economy 2000, 200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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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경제의세계경제화

미국 경제는 세계화( g l o b a l i z a t i o n )의 추세에 따라자본및 무역자유화라는대

외경제환경변화를적극적으로활용하여1 9 9 0년대들어자본거래및 교역을확대

시키면서 점차 개방형 경제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다. <표 2 >에서도 나타나듯이

1 9 8 9년에서 1 9 9 7년까지 1 0년이채 되지않는기간동안미국경제에서수출과

수입이G D P에서차지하는비중은각각2 . 5 % p와 2.3%p 상승하였다. 또한재화

와 서비스의이동보다는자본의이동이이 기간동안더 활발하게이루어진것을

알 수 있다. 미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G D 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9 8 9년의

1 5 . 3 %에서1 9 9 7년의2 2 . 1 %로 크게증가하였다. 한편외국인직접투자가G D P

에서차지하는비중도2배이상 늘었다.

이러한자본자유화는미국기업의해외투자를증대시켰을뿐만아니라선진금

융기법을갖춘미국의금융기관이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기회를넓힘으로써미

국 금융산업의급속한팽창과더불어금융산업의수익성을향상시켰으며, 국내시

장에도다양한금융상품을공급하는계기가되어금융자원배분의효율성을극대

화시키는결과를낳고있다. 이외에도대외거래규모의확대로미국경제는국내

경쟁의 강도가 약한자족형 경제에서개방형경제로 변모하면서대외경쟁이 불

가피해짐에따라국내산업을재편성하게되었고이는다시효율성증가로이어져

국내산업의경쟁력이급속히향상되는계기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대외경쟁의격화로인해국내산업에서미국기업의가격결정력( p r i c i n g

p o w e r )은 과거에비해상당히위축되었고이는1 9 9 7년 이후일어난물가안정의

주요원인으로지적되고있다.

자본자유화는

미국기업의해외투자를

증대시켰을뿐만아니라

선진금융기법을갖춘

미국의금융기관이해외로

진출할수있는기회를

넓힘으로써미국금융산업의

급속한팽창과더불어

금융산업의수익성을

향상시켰으며, 국내시장에도

다양한금융상품을

공급하는계기가되어

금융자원배분의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낳고있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수출(재화 및서비스) 9.4 1 1 . 9

수입(재화 및서비스) 10.8 1 3 . 1

미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시장가치) 15.3 2 2 . 1

외국인직접투자(시장가치) 9 . 8 2 0 . 0

<표2> 미국경제의개방도 변화추이
(단위 : GDP 대비% )

자료: OECD, General Assessment of the Macroeconomic Situation,1999. 4.

1 9 8 9 1 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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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금리자유화와금융개혁

1 9 7 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지속되어온 금리자유화 노력과 1 9 9 0년 초

S&L(Savings & Loan)사태이후금융개혁의진전으로미국경제는1 9 9 0년대

들어명실공히시장경제원리가충실히작동되는경제체제로변모했다고볼 수 있

다. 금리자유화와금융개혁등으로미국금융기관의효율성이증가하였다고평가

되며, 일반 국민이 주식·채권·사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각종 금융상품

(mutual fund 등)이개발됨으로써기업에공급될수 있는자본의규모와효율성

이 증가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투자가들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기업지배구조 역시 개선

되는효과를가져왔다. 즉, 기관투자가들은자신이투자한기업의경영상태를감

독하면서수익성이낮거나 주주의 권리및 이득을침해하는기업활동에대해책

임을묻고강력한 제재조치를취함으로써건전한 경영을 유도했다는것이다. 이

러한 금융개혁이 미국 자본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거의없다고볼 수 있다. 금융부문은 국제적으로볼 때도미국경제에서

가장경쟁력이갖추어진부분이며금리자유화와금융개혁의진전은국내금융자

원 배분의효율성을극대화시켜미국경제의경쟁력향상에기여하였다.

다. 시장수요변화에의거한산업구조변화

1 9 8 0년대이후제조업부문의경쟁력은하락하였으나서비스업이경쟁력상실

부문을적절히대체하는데성공하면서미국경제의성장세가지속되고있다. <표

3 >에서 볼 수 있듯이 1 9 8 9년부터 1 9 9 7년 사이에 금융과 서비스업이G D P에서

차지하는비중은각각1.8%p, 2.6%p 높아진반면제조업의비중은1.6%p 줄어

들었다. 이러한제조업의위축과서비스업의확대현상은1 9 6 0년대이후지속되

어 온 것으로1 9 9 0년대들어가속화된것은아니다. 또한제조업의위축과 서비

스업의확대가미국경제의장기호황세를지속시키는요인이라고는하지만서비

스업에서혁신적인성장성과가나타났었던것은아니라는사실에주목할필요가

있다. 그보다제조업의위축은 제조업의몰락이 아닌시장수요구조의변화에 따

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시장의 신호(market signal)에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

는 미국경제의 탄력적인체질을시사하는한 예라고볼 수 있을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고용 감소는 서비스업으로 노동력이 이동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며, 현재

현안 분석( 2 )

1 9 7 0년대후반부터

꾸준히지속되어온

금리자유화노력과

1 9 9 0년초S & L사태이후

금융개혁의진전으로

미국경제는1 9 9 0년대

들어명실공히

시장경제원리가충실히

작동되는경제체제로

변모했다고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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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부문의이윤율은오히려서비스부문보다높은상황이다. 또한통신서비

스 등 일부서비스는인력부족현상을보이고있으므로상당히높은임금을지급

하고있지만대다수의서비스직종은과거제조업관련직업보다낮은임금을지

급하고있는실정이다.

라. 규제개혁

미국은제1차석유파동으로부터비롯된高물가-低성장의경제체제를극복하기

위해1 9 7 0년대후반부터규제개혁을시도하였다. 우선앞서언급한 금융개혁은

전반적으로금융시장의효율성을향상시켰다는평가를받고있다. 레이건정부는

공급측 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라는틀을바탕으로기업의 부담을 줄

이기 위해 조세감면과 규제개혁을적극적으로실시하였으며 클린턴 정부에서도

공공분야의규제개혁을강력하게추진하여고어부통령이직접이를담당하도록

하였다.

O E C D의 미국규제개혁보고서는미국이 1 9 8 0년대초 규제개혁을실시한 산

업의규모는미국총생산의5 %밖에되지않지만이는1 9 8 0년대와 1 9 9 0년대의

미국노동생산성증가율을높은수준으로유지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평

가하고있다
2 )

.

제조업의위축은

제조업의몰락이아닌

시장수요구조의변화에

따른자연스러운결과이며

시장의신호에신속하게

대응할수있는

미국경제의탄력적인

체질을시사하는한

예라고볼수있을것이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2) OECD, R e g u l a t o r y
Reform in the United
S t a t e s , 1 9 9 9 .

1 9 5 9 4 . 0 3 4 . 9 2 . 5 4 . 7 2 7 . 7 4 8 . 7 8 . 9 1 6 . 8 1 3 . 5 9 . 5

1 9 6 9 2 . 9 3 2 . 5 1 . 7 4 . 9 2 5 . 9 5 0 . 2 8 . 4 1 6 . 6 1 3 . 9 1 1 . 3

1 9 7 9 2 . 9 3 0 . 0 2 . 8 4 . 9 2 2 . 3 5 2 . 4 8 . 6 1 6 . 3 1 4 . 5 1 3 . 0

1 9 8 9 1 . 9 2 4 . 9 1 . 8 4 . 5 1 8 . 6 5 9 . 5 8 . 5 1 5 . 6 1 7 . 6 1 7 . 8

1 9 9 7 1 . 6 2 2 . 6 1 . 5 4 . 1 1 7 . 0 6 3 . 8 8 . 3 1 5 . 7 1 9 . 4 2 0 . 4

<표3> 주요산업의 대GDP 비중변화추이
(단위: %)

자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99. 2.

2차산업 3차산업
1차

운송및
금융,

산업 전체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체
유틸리티

도소매 보험및 서비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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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재정정책과통화정책

1 9 9 3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재정수지적자 축소노력은 재정 부문의

건전성 확보와 투자지출의활성화를통해장기호황국면을 촉발시킨측면이 있

다. 특히미국정부는1 9 8 0년대에누적되어온 만성적인재정적자의해소를위해

1 9 9 3년 이후적극적으로재정지출을억제해왔으며이러한노력으로재정수지가

1998 회계연도부터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는곧 국내자본시장에서민간투자에

필요한자금의공급이증가되었다는것을의미하며직접적으로투자지출증대로

직결될가능성을열어주었다. 미국정부는과도한재정적자가가지는제반역기

능, 즉 구축효과로금융시장의금리가 상승되어민간투자가위축되고, 정부채무

누적과금리상승에따른정부의이자지급부담증대로인한불건전한재정구조의

고착화 경향을 우려하여재정 건전화에힘을기울였던 것이다. <표4 >에서도 볼

수 있듯이1 9 8 0년대중반에GDP 대비5 . 1 %까지이르렀던정부재정적자의규

모는1 9 9 8년에흑자로돌아선이후1 9 9 9년에는흑자규모가G D P의 1 . 4 %로 증

가되었다. 이에 따라 1 9 8 0년에는 GDP 대비 33% 가량이던 정부부채비율이

1 9 9 6년에GDP 대비6 7 . 3 %까지이르렀지만1 9 9 9년에는6 1 . 5 %로크게줄어든

것으로나타났다.

현재에도공공부문의 비중을 축소한다는정책기조아래재정적자를감축하기

위한법적·행정적노력이지속되고있다. 재정적자의축소는민간기업이조달할

수 있는대부자금의공급을 증가시킴과동시에 금리를 낮추어기업의 투자를 촉

진함으로써생산능력증대와생산성향상의기반을제공하여지속적인성장의견

인차역할을담당하였다고평가된다. 1993년이후총 1조달러규모의자금이민

간투자재원으로전용된것으로추정된다.

통화정책도 인플레이션 없는 장기 호황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 9 7 0년대말과1 9 8 0년대초에걸친제2차석유파동을전후해서는물가상승률이

1 0 %를 상회했었다. 1980년대초반당시Volker FRB(Federal Reserve Board)

의장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강력한 긴축통화정책을시도한바, 당시

이자율은1 9 8 1년 최고1 4 %를 기록하였다. 이러한긴축통화정책과그에대응한

기업구조조정으로 실업률은 1 0 %를 넘기도 했으며 미국은 1 9 3 0년대의 대공황

이래가장심각한 경제침체를겪었다. 그렇지만긴축통화정책과그로인해촉발

된 미국기업들의구조조정, 그리고규제개혁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유연성

현안 분석( 2 )

O E C D의

미국규제개혁보고서는

미국이1 9 8 0년대초

규제개혁을실시한산업의

규모는미국총생산의

5 %밖에되지않지만이는

1 9 8 0년대와1 9 9 0년대의

미국노동생산성

증가율을높은수준으로

유지시키는데

큰역할을하였다고

평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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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고되는결과를낳았다. 이에따라일부노동자, 특히미숙련 노동자들은직

업 안정성을가장중요하게인식하게되었고 1 9 8 0년대중반부터는1 9 7 0년대에

비교해서임금상승률, 특히미숙련자의임금상승률이상당히 낮아졌으며이러한

현상은1 9 9 0년 후반까지지속되었다.

이와같은극심한경기침체로1 9 8 0년대중반이후국민의높은물가상승에대

한 기대가 완화되어미국 경제는 비교적 낮은이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고, 낮은

이자율은주식시장및 투자의활성화, 미국연방정부의국채부담감소등을가능

하게하였다. 일부학자와공화당관련자들은이러한물가상승기대의파괴와기

업의구조조정이미국의생산성을향상시키고, G7 국가중 가장높은생산성 수

준을유지시켜주는데에큰몫을하였다고주장하고있다.

바. 자산시장의활성화

1 9 8 0년대이후지속되어온 기업차원의구조조정및 경영합리화노력과첨단

산업에대한투자, 그리고1 9 9 3년부터시작된재정적자축소등으로생산성이향

상되고 투자지출이확대되면서기업의 수익성이향상되었다. 그결과미국경제

를 낙관적으로전망하는분위기가 확산되어증시활황세가지속되었다. 현재미

국의 주가는 1 9 9 1년에 비해 3배 이상 상승한 상태이다. 주식시장의 활황세는

1 9 9 5년 이후가속화되어주가는 지난 4년간 연평균 2 6 . 4 %의 증가율을 기록하

였으며아시아경제위기와국제금융시장의혼란이극심했던1 9 9 8년에도1 6 . 7 %

의 증가율을달성한바 있다. 현재미국의주가총액은명목G D P의 1 . 4배에달하

는 막대한규모로주식시장의활황세지속은투자지출과소비지출의지속적인팽

재정적자의축소는

민간기업이조달할수

있는대부자금의공급을

증가시킴과동시에

금리를낮추어기업의

투자를촉진함으로써

생산능력증대와

생산성향상의기반을

제공하여지속적인

성장의견인차역할을

담당하였다고평가된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재정수지비중 - 2 . 7 - 2 . 6 - 4 . 0 - 6 . 0 - 4 . 8 - 5 . 1 - 5 . 0 - 3 . 2 - 3 . 1 - 2 . 8

총부채 비중 3 3 . 3 3 2 . 5 3 5 . 2 3 9 . 9 4 0 . 7 4 3 . 9 4 8 . 2 5 0 . 4 5 1 . 9 5 3 . 0

<표4>  GDP 대비재정수지및 정부부채비율추이
(단위: %)

자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2000. 2.

1 9 8 0 8 1 8 2 8 3 8 4 8 5 8 6 8 7 8 8 8 9

재정수지비중 - 3 . 9 - 4 . 5 - 4 . 7 - 3 . 9 - 2 . 9 - 2 . 2 - 1 . 4 - 0 . 3 0 . 8 1 . 4

총부채 비중 5 5 . 9 6 0 . 7 6 4 . 3 6 6 . 3 6 6 . 8 6 7 . 2 6 7 . 3 6 5 . 6 6 3 . 4 6 1 . 5

1 9 9 0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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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을지지해왔다.

즉 자본시장의활성화는다음의두 가지경로로장기호황을뒷받침했던것이

다. 총수요측면에서는‘증시의활황→ 주가상승→ 개인자산의증대→부의효

과 → 소비지출확대’라는선순환을주도했으며공급측면에서는‘기업투자확대

→ 생산성향상→ 실적호전→ 주가상승→ 기업투자증가’라는선순환을이끌

었다.

[그림 3 ]에서보듯이 정보통신주를주축으로한 나스닥시장의활황은 1 9 9 0년

대 전반에 걸쳐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다. 나스닥 주가지수는 1 9 9 1년에서

1 9 9 5년사이에 2배가까이올랐으며, 1995년과1 9 9 8년 사이에도불과4년동안

2배이상상승하였다.

사. IT산업의성장

최장기간의경기호황을 지속시키면서물가상승을억제하고있는가장핵심적

인 요인으로생산성의증가추세를들 수 있다. 미국상무부는이와같은현상에

대한 원인으로 IT(Information Te c h n o l o g y )산업의 성장에 의한‘자본의 심화

현안 분석( 2 )

자본시장의활성화는

총수요측면에서는

‘증시의활황, 주가상승, 

개인자산의증대, 부의효과, 

소비지출확대’로이어지는

선순환을주도했으며

공급측면에서는

‘기업투자확대, 

생산성향상, 

실적호전, 주가상승, 

기업투자증가’로이어지는

선순환을이끌었다.

[그림3] 미국 주가의 연도별 추이( 1 9 9 1∼1 9 9 8년)

다우존스 3 , 1 6 8 . 8 3 3 , 3 0 1 . 1 1 3 , 7 5 4 . 0 9 3 , 8 3 4 . 4 4 5 , 1 1 7 . 1 2 6 , 4 4 8 . 2 7 7 , 9 0 8 . 2 5 9 , 1 8 1 . 4 3
S&P 500 4 1 7 . 0 9 4 3 5 . 7 1 4 6 6 . 4 5 4 5 9 . 2 7 6 1 5 . 9 3 7 4 0 . 7 4 9 7 0 . 4 3 1 , 2 2 9 . 2 3

나스닥 5 8 6 . 3 4 6 7 6 . 9 5 7 7 6 . 8 2 7 5 1 . 9 6 1 , 0 5 2 . 1 4 1 , 2 9 1 . 0 3 1 , 5 7 0 . 3 5 2 , 1 9 2 . 6 9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0 , 0 0 0
9 , 0 0 0
8 , 0 0 0
7 , 0 0 0
6 , 0 0 0
5 , 0 0 0
4 , 0 0 0
3 , 0 0 0
2 , 0 0 0
1 , 0 0 0

0

1 9 9 1 1 9 9 2 1 9 9 3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2 , 5 0 0

2 , 0 0 0

1 , 5 0 0

1 , 0 0 0

5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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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deepening)’를 지적하고있다. 즉, IT산업의성장으로인해노동시간당

I T산업(특히컴퓨터 하드웨어부문)의자본스톡이 1 9 9 5년 이후급속히 늘어났

다는것이다. 미국상무부는노동시간대비컴퓨터하드웨어자본스톡의비율이

1 9 9 1∼9 5년까지의기간동안연평균1 6 . 3 %가 증가하였으며1 9 9 6년부터1 9 9 9

년에는3 3 . 7 %나 증가하였다고추정하였다.

정보·통신부문의투자가활성화되면서신생기업들이대기업으로성장하기도

했다. 이러한기업들은고부가가치생산을통해직접적으로경제성장에기여하는

한편지나친비대화로효율성이저하된기존대기업에경영혁신을비롯한적극적

인 변화를 불러일으켜결과적으로미국경제전체의효율성을제고시키는역할

을 하고있다. 비주거용투자중 정보·통신산업의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1 9 9 0

년대들어급상승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표5 >에서볼 수 있듯이정보처리

설비및 소프트웨어에대한투자는 1 9 9 1년에서 1 9 9 9년 사이3 . 6배가증가하였

으며, 컴퓨터및 주변장치에대한투자는같은기간동안1 4배 이상, 소프트웨어

에 대한투자는3배가량각각증가하였다.

한편미국상무부는실질경제성장률과IT 및여타전체산업이성장률에미치는

기여도를 산출하고 1 9 9 4년부터 1 9 9 9년까지 I T산업이 실질경제성장에 기여한

최장기간의경기호황을

지속시키면서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있는

가장핵심적인요인으로

생산성의증가추세를

들수있다. 미국상무부는

이와같은현상에대한

원인으로I T산업의

성장에의한

‘자본의심화’를

지적하고있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비주택총고정투자 6 1 0 . 1 6 3 0 . 6 6 8 3 . 6 7 4 4 . 6 8 1 7 . 5 8 9 9 . 4 9 9 5 . 7 1 , 1 2 2 . 5 1 , 2 1 5 . 8

설비투자2 ) 2 1 0 . 1 1 9 7 . 3 1 9 8 . 9 2 0 0 . 5 2 1 0 . 1 ) 2 2 5 . 0 2 4 4 . 0 2 5 4 . 1 2 4 8 . 1
( 3 4 . 4 ) ( 3 1 . 3 ) ( 2 9 . 1 ) ( 2 6 . 9 ) ( 2 5 . 7 ( 2 5 . 0 ) ( 2 4 . 4 ) ( 2 2 . 6 ) ( 2 0 . 4 )

정보처리설비및 1 4 2 . 7 1 6 3 . 0 1 8 3 . 4 2 0 6 . 6 2 4 2 . 8 2 8 7 . 3 3 3 9 . 4 4 1 8 . 5 5 0 9 . 8
소프트웨어 ( 2 3 . 4 ) ( 2 5 . 8 ) ( 2 6 . 8 ) ( 2 7 . 7 ) ( 2 9 . 7 ) ( 3 1 . 9 ) ( 3 4 . 1 ) ( 3 7 . 3 ) ( 4 1 . 9 )
컴퓨터및 1 5 . 4 2 0 . 8 2 6 . 4 3 2 . 6 4 9 . 2 7 0 . 9 9 9 . 0 1 5 4 . 2 2 2 0 . 8
주변장치 ( 2 . 5 ) ( 3 . 3 ) ( 3 . 9 ) ( 4 . 4 ) ( 6 . 0 ) ( 7 . 9 ) ( 9 . 9 ) ( 1 3 . 7 ) ( 1 8 . 2 )

소프트웨어
5 1 . 4 5 8 . 7 6 6 . 8 7 4 . 3 8 2 . 0 9 5 . 1 1 0 9 . 4 1 2 9 . 2 1 4 9 . 3
( 8 . 4 ) ( 9 . 3 ) ( 9 . 8 ) ( 1 0 . 0 ) ( 1 0 . 0 ) ( 1 0 . 6 ) ( 1 1 . 0 ) ( 1 1 . 5 ) ( 1 2 . 3 )

기타설비투자3 ) 2 6 4 . 5 2 7 4 . 5 3 0 3 . 7 3 3 8 . 3 3 6 4 . 8 3 8 7 . 1 4 1 2 . 5 4 5 2 . 1 4 6 5 . 1
( 4 3 . 4 ) ( 4 3 . 5 ) ( 4 4 . 4 ) ( 4 5 . 4 ) ( 4 4 . 6 ) ( 4 3 . 0 ) ( 4 1 . 4 ) ( 4 0 . 3 ) ( 3 8 . 3 )

<표5> 미국경제민간투자의부문별 규모및 비중변화추이1 )

(단위: 십억달러, %)

주: 1) 금액은1 9 9 6년불변가격기준으로실질액수이며, (   ) 안은비중임.
2) 농업부문을포함한비주택용건물, 유틸리티, 광물탐사및채굴등을포함.
3) 공업용설비및운송장비.

자료: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Economic Indicators,2000. 4.

1 9 9 1 9 2 9 3 9 4 9 5 9 6 9 7 9 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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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을 추정한바 있는데,  그결과는<표6 >에 제시된대로1 9 9 9년에I T산업이

실질경제성장에약 1/3 정도기여한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이후에는I T산업

이 실질경제성장률에미치는기여도가30% 가량으로꾸준히유지되었는데이는

장기호황기간중 I T산업의성장이경제전반의성장에미치는영향이적지않았

음을보여주고있다.

이렇게경제성장에직접적으로기여한것 외에도 I T산업의 급성장은지속적인

기술의진보를통해컴퓨터및 IT 관련제품의가격하락을촉진하였으며이는미

국의 전체 인플레이션을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IT제품의가격은1 9 9 4년 약 1%, 1995년5% 하락한데 이어1 9 9 6년부터

1 9 9 8년까지의기간동안에는연평균약 8 %의 하락률을보였다. 특히컴퓨터및

반도체부문의가격은1 9 9 5년 이후1 9 9 8년까지약 4년간3 0 %에 육박할정도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I T제품의 가격 급락은 1 9 9 0년대 들어

지속적인활황과低실업률이유지되는가운데물가상승압력을해소하는요인의

하나로작용하였다. 미국상무부의분석에따르면I T제품의가격하락은1 9 9 8년

G D P디플레이터증가율을1 9 6 3년 이후최저인1 . 2 %로 억제하는데 기여하였는

데, 만약 I T제품 가격이 하락하지 않았다면 실제 G D P디플레이터 증가율은

1 . 8 %까지 상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고 한다. 미국 행정부의 경제자문회의

대통령 경제보고서(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와기타 연구결과에

서도I T부문의자본심화및 기술진보가1 9 9 0년대중반이후생산성증가에크게

기여하였다는분석이이루어지고있다.

최근까지도컴퓨터를비롯한 I T산업이 생산성에얼마나 기여했는가에대한의

현안 분석( 2 )

I T산업의급성장은

경제성장에직접적으로

기여한것외에도

지속적인기술의진보를

통해컴퓨터및 IT 관련

제품의가격하락을

촉진하였으며

이는미국의

전체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효과를

가져오는역할을한

것으로분석되고있다.

실질경제성장률( A ) 4 . 2 3 . 3 3 . 5 4 . 7 4 . 8 5 . 0

I T산업의기여도변화율( B ) 0 . 8 1 . 0 1 . 2 1 . 3 1 . 3 1 . 6

여타전체산업의기여도변화율 3 . 4 2 . 3 2 . 3 3 . 4 3 . 5 3 . 4

I T산업의실질성장률에 대한비중
1 9 3 0 3 4 2 8 2 7 3 2

: (B)/(A)

<표6> 실질경제성장에대한I T산업의기여도
(단위: %)

자료: 미국상무부,Digital Economy 2000,2000. 6.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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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제기되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I T산업이생산성에미치는효과및기여

도에대한활발한연구결과, 1995년이후I T산업이생산성의향상에크게기여

하였다는주장이상당한설득력을얻기시작하고있다.

Ⅲ. 신경제에 대한 찬반 논의

1. 논의의출발

앞에서살펴본현재미국경제의호황요인을정리하면경기변동적인요인과보

다 근본적인요인으로나누어볼 수 있을것이다. 이를테면정보기술발전에의한

생산성 증가는 보다근본적인요인으로볼 수 있을것이고 자산시장의활성화로

주식가격이상승하여소비가증가한측면은경기변동적인성격이강하다고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최근미국경제의장기호황이경기변동적인요인에의해주

도된것인지아니면 보다근본적인변화를수반하는것인지에대한찬반여부와

최근의생산성증가가미래에도상당기간계속될것인지에대한찬반여부에따

라 신경제를보는견해가달라질것이다.

지금까지의 경기변동이론에서는경기 상승시에는 총수요가 증대되며 이로 인

해 가격이상승하여실업률과인플레이션사이에는상충관계가있다고주장하고

있다. 이를간단히그림으로나타내면기존의이론에서주장하는바는E0에서E1

으로의 이동이라고할 수 있다. 그러나신경제가도래했음을주장하는사람들의

의견으로는생산성의 향상, 즉 총공급의확대가 수요의 증대와 함께이루어지기

신경제에대한

찬반론의핵심은

총공급곡선의이동이

일시적인현상인가

아니면구조적인

변화에의해나타나는

영구적인현상인가, 

즉생산성의지속적인

상승이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가능할것인가에대한

견해의차이라고

할수있을것이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I T제품의가격증가율 - 1 . 4 - 4 . 5 - 8 . 1 - 7 . 1 - 8 . 0

G D P디플레이터
2 . 3 2 . 5 2 . 5 2 . 3 1 . 8

증가율( I T산업제외)

G D P디플레이터
2 . 1 2 . 1 1 . 8 1 . 9 1 . 2

증가율( I T산업포함)

<표7> IT제품의가격하락으로인한인플레이션억제효과
(단위: %)

자료: 미상무부, Digital Economy  2000, 2000. 6

1 9 9 4 1 9 9 5 1 9 9 6 1 9 9 7 1 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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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고용이 늘면서도물가는 안정세를보이고 있으며, 이는그림에서E0에서

E2로의이동으로나타난다는것이다.

이렇게 볼 때 신경제에 대한 찬반론의 핵심은 총공급곡선의 이동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구조적인변화에 의해나타나는영구적인현상인가, 즉생산성

의 지속적인상승이앞으로 상당기간동안가능할것인가에대한견해의차이라

고 할 수있을것이다.

만약총공급의증가가 근본적으로생산성을증가시키는요인들에의해일어나

고 있으며, 이렇게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 구조화되어 앞으로도 생산성

증가를이끌어간다면신경제는존재한다고보아야할 것이다. 그렇지만총공급의

증가가근본적인생산성증가에기인한다기보다여타의유리한여건들이상호작

용하여생긴결과라면그러한여건들이소멸될경우총공급의증가는더 이상발

생하지않을것이다. 다음에서신경제의존재여부에대한찬반론을이론적인측

면과실증적인측면으로나누어살펴보기로한다
3 )

.

2. 신경제찬반론의 이론적 측면

M. Zuckerman을비롯하여 미국 언론계의경제평론가들을중심으로한 신경

제론자들은1 9 8 0년대중반부터시작된과감한기업차원의구조조정과첨단산업

부문의 급속한 발전으로1 9 9 0년대들어미국경제는 구조적으로완전히탈바꿈

현안 분석( 2 )

미국언론계의

경제평론가들을중심으로

한신경제론자들은

1 9 8 0년대중반부터

시작된과감한기업차원의

구조조정과첨단산업

부문의급속한발전으로

1 9 9 0년대들어

미국경제는과거와는

질적으로다른단계에

진입하였다고주장하면서

미국경제의장래에대한

낙관론을피력하고있다.

3) 엄밀한의미에서보면 여
기서제시되는신경제 찬
반론의 이론적 측면을 경
제이론이라고는할 수 없
을 것이다. 그렇지만 뒤
에서제시되는실증적 측
면과구분하기위해이론
이라는 용어를 채택하기
로한다.

[그림4] 총수요-총공급곡선을통해본 신경제

P

Y

E0

E1

E2

A S

A S’

A D’

A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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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과거와는질적으로다른단계에진입하였다고주장하면서미국경제의

장래에대한낙관론을피력하고있다. 이들의주장에따르면미국경제는유연한

노동시장을바탕으로한 기업의구조조정, 효율성위주의경영방식, IT산업등 첨

단산업에대한과감한투자등으로생산성이급상승하여경쟁력에서여타국가에

비해확연한우위를확보하고있다는것이다.

장기활황에도불구하고물가상승률이안정적인현상이발생하고있는것은급

격한생산성향상이 물가상승압력을적절히흡수하고있기때문인 것으로풀이

하고있다. 따라서현재의 호황국면이앞으로도상당기간지속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으며 그 중 극단적인신경제론자들은전통적인경기변동이론이더 이상미

국 경제에적용되지않을것이라고호언하기도한다.

다수의 신경제론자들은정보기술의발전으로인해생산성이증가되었으며, 이

는 미국경제의구조적인변화를의미한다고주장한다. 즉, 생산성의변화는총수

요 중심의거시경제론과는다른결과를가지고올수 있다는것이다.

반면M I T의 Paul Krugman을위시한주류경제학자들은미국경제가근본적

인 구조변혁을통해생산성이급격히향상되었다는실증적증거가없다고지적하

면서현재의장기호황은단지기존생산요소의이용률이높아진데서기인한것

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경기변동이론에의하면 일정기간 동안경제내에서 이루

어진성장성과는생산요소의양적증대에따른생산능력의확대및 생산성향상

에 기인하는추세적부분( t r e n d )과 생산요소의양적변화없이기존요소의이용

률(utilization rate) 제고에기인하는 경기변동적 부분( c y c l e )으로 구분되는데,

미국경제의장기호황세의대부분은단순히자본과 노동을 비롯한 기존생산요

소의이용률이높아진것으로설명할수 있다는것이다.

또한물가상승률의점진적인하락은급격한생산성향상보다는제도적·경기변

동적측면에서의우호적인공급충격에의한것으로설명하고있다. 대외경쟁의심

화 및 기업차원의급속한구조조정진전으로근로자들의선호가임금인상보다는

고용안정을추구하는쪽으로변화하였고또한의료개혁의진전으로노동비용의상

당부분을차지하는의료보험비용이감소되었으며, 특히1 9 9 7년 후반기부터촉발

된아시아경제위기와연이은세계경제침체로유가및국제상품가격이일시적으로

하락한것이호황의장기화에따른물가상승압력을적절히해소하고있을뿐이라

는 것이다. 물가안정과는별도로노동시장의경색정도를반영하는임금상승률은

반면M I T의

Paul Krugman을

위시한주류경제학자들은

미국경제가근본적인

구조변혁을통해생산성이

급격히향상되었다는

실증적증거가없다고

지적하면서현재의

장기호황은단지

기존생산요소의이용률이

높아진데서기인한

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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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5년 이후 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나타내고 있어 시의적절한통화긴축정책이

행해지지않을경우인플레이션을유발, 경기둔화가불가피하다고주장하고있다.

또한실업률의하락세는금융및 기업구조조정, 대외경쟁의격화에따른근로자의

고용안정 선호 등으로 인해 NAIRU(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 n e m p l o y m e n t )가장기추세치인5 . 5 %보다하향이동되었기때문으로설명한다.

K r u g m a n은 신경제에의한생산성향상은없거나그 정도가미미하고현재미

국의장기 호황과저물가-고성장경제는호의적인가변요소가임시적으로합치되

어 나타나는현상이기때문에이와같은장기호황은곧 막을내릴가능성이있다

는 점을강조하고있다.

주식시장의호황, 특히나스닥시장의호황에는I T산업의발전이상당히기여하

고 있는데이에대한비판도이루어지고있다. 반론의핵심은아직I T기업중상당

수는흑자를보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 Krugman은IT 관련주식에대해다음

과 같은문제점을제시하고있다
4 )

. 신경제체제에서는투자의 본질이 舊경제체제

와 다르다. 즉, 舊경제체제에서기업평가는주로고정자본이나구체적(유형적) 자

본에따라이루어졌지만신경제체제에서는기술등 무형자본의중요성이강조되

고 있다. 따라서신경제환경하에서의경쟁체제는일시적독점체제가될 것이다.

즉, 어느기업체가새로운기술을개발하면그 기업체는시장독점력을누리게되

는 것이다. 그러나다른기업이더욱새로운기술을창출하면기존기업체는모든

수요를잃게될 것이므로신경제의독점체제는일시적일수밖에없다. 이러한일

시적독점경쟁체제에서기업체의가치를평가하는것은상당히 어려우며현재로

서는 이에적합한 기업평가방법이없는상태이다. 일반주식투자자들은기업의

가치에대해정확한판단을할 수 없으므로주식가격의편차가크게증가할것이

며 이에따라 주식시장의불안정성이증가될가능성이크고시장에대한불안감이

확대되어궁극적으로는경제가오히려위축될가능성이있다
5 )

. 이러한주장이최

근 나스닥시장의부진으로인해힘을얻고 있으며이제는오히려연착륙이냐경착

륙이냐를둘러싼새로운논쟁이벌어지고있는것도사실이다.

3. 신경제찬반론의 실증적 측면

앞에서도살펴본바와같이1 9 9 0년대미국의장기호황이이전과는매우다른

현안 분석( 2 )

K r u g m a n은

신경제에의한생산성

향상은없거나

그정도가미미하고

현재미국의장기호황과

저물가-고성장경제는

호의적인가변요소가

임시적으로합치되어

나타나는현상이기

때문에이와같은

장기호황은곧막을

내릴가능성이있다는

점을강조하고있다.

4) Paul Krugman,
“Unsound Bytes?,”
New York Times,
2 0 0 0년 1 0월 2 2일.

5) K r u g m a n은 이러한 시나
리오가 실현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강조하였
으나이러한 가능성을배
제할수도없다고 언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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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보이고있는것만은사실이다. 그러면이러한호황에대해실증적연구에

서는 어떠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최근의 주목되는 논문들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미국내에서 신경제 현상에 대하여 가장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있

는 분야는정보기술(컴퓨터등의하드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인터넷과전자

상거래)의발달과이로인한생산성증가에대한연구이다. 컴퓨터전문가들의분

석에의하면 1 9 5 0년의컴퓨터 계산능력과2 0 0 0년의컴퓨터 계산능력의차이는

약 1 0 0억 배에이른다고추정하고있다. 또한컴퓨터전문가들이언급하는무어

의 법칙( M o o r e’s Law)에의하면약 1 8개월마다컴퓨터의계산능력은2배로증

가한다고한다. 이를받아들인다면지난4 0년간컴퓨터의가격은오히려빠른속

도로하락하였으므로계산능력차원에서볼 때 컴퓨터의생산성은수 조 배에달

하는차이가난다고 추정할수 있다. 그렇지만1 9 9 0년대중반까지이와같은급

격한컴퓨터계산능력의상승과 컴퓨터 보급확대에 따른영향은미국생산성에

반영되지않았다. 그러나최근들어신경제현상이나타나자일부학자와분석가

들은컴퓨터와정보기술에의한효과가드디어미국생산성에반영되기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 FRB 의장인 Alan Greenspan도이러한 논리를

믿고있는것으로보인다.

미국F R B의 연구원인O l i n e r와 S i c h e l
6 )

은 최근의연구에서정보기술이1 9 9 5

년 이후미국의 생산성을증가시키는데에핵심적인역할을 하였다는결론을 내

리고있다. 그들은<표8 >에서도보듯이생산성향상의원인을여러가지요소로

나누어서 각 요소가 생산성 향상에 어느 정도기여했는지를제시하고있다. <표

8 - 1 >에 의하면1 9 9 6∼1 9 9 9년 사이에는정보기술자본재의투입증가가기타자

본재의투입증가보다도생산성향상에더 큰 영향을미치고 있다. 이는1 9 9 5년

이전에는관측되지않던현상이다. 뿐만아니라 각 투입요소들의생산성을고르

게 높여주는 종합요소 생산성(multi-factor productivity) 증가에도컴퓨터산업

과 반도체산업이크게기여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한 대표적인 반론은 Gordon 교수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G o r d o n
7 )

은 최근의논문에서현재생산성향상의대부분은컴퓨터산업의성장과

장기적추세에의한성장이라고결론짓고있다. 따라서1 9 9 5년 이후의생산성향

상에서컴퓨터산업과장기적추세의영향을제외시키면생산성향상은상당히낮

현재미국내에서

신경제현상에대하여

가장활발하게연구가

이루어지고있는분야는

정보기술의발달과

이로인한생산성증가에

대한연구이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6) Stephen D. Oliner and
Daniel E. Sichel, “T h e
Resurgence of Growth
in the Late 1990s: Is
Information Technology
the Story?,”F e d e r a l
Reserve Board, 2000.

7) Robert J. Gordon,
“Does the ‘New Eco-
n o m y’Measure up to
the Great Inventions of
the Past?,”2 0 0 0 .



4 6 2 0 0 1년2월호

현안 분석( 2 )

미국F R B의연구원인

O l i n e r와S i c h e l은

최근의연구에서

정보기술이1 9 9 5년이후

미국의생산성을

증가시키는데에

핵심적인역할을하였다는

결론을내리고있다.

생산성향상(농업제외) 3 . 0 6 2 . 7 5 4 . 8 2

생산성향상기인요소:

정보기술자본재 0 . 4 9 0 . 5 7 1 . 1 0

하드웨어 0 . 2 7 0 . 2 5 0 . 6 3

소프트웨어 0 . 1 1 0 . 2 5 0 . 3 2

통신장비 0 . 1 1 0 . 0 7 0 . 1 5

기타자본재 0 . 8 6 0 . 4 4 0 . 7 5

노동시간 1 . 1 6 0 . 8 2 1 . 5 0

노동품질 0 . 2 2 0 . 4 4 0 . 3 1

종합요소생산성( M F P ) 0 . 3 3 0 . 4 8 1 . 1 6

MFP 향상기인산업:

컴퓨터산업 0 . 1 2 0 . 1 6 0 . 2 6

반도체산업 0 . 0 8 0 . 1 2 0 . 3 9

기타비농업사업 0 . 1 3 0 . 2 0 0 . 5 0

컴퓨터산업과관련된 반도체산업 0 . 1 7 0 . 2 3 0 . 4 9

<표8-1> 미국생산성 증가의 요인

1 9 7 4∼9 0 1 9 9 1∼9 5 1 9 9 6∼9 9

노동생산성 향상(농업제외) 1 . 3 7 1 . 5 3 2 . 5 7

노동생산성 향상기인요소:

자본재 증가 0 . 8 1 0 . 6 2 1 . 1 0

정보기술자본재 0 . 4 4 0 . 5 1 0 . 9 6

하드웨어 0 . 2 5 0 . 2 3 0 . 5 9

소프트웨어 0 . 0 9 0 . 2 3 0 . 2 7

통신장비 0 . 0 9 0 . 0 5 0 . 1 0

기타자본재 0 . 3 7 0 . 1 1 0 . 1 4

노동품질 0 . 2 2 0 . 4 4 0 . 3 1

종합요소생산성( M F P ) 0 . 3 3 0 . 4 8 1 . 1 6

<표8-2> 미국노동생산성향상의 요인

주: 1. 생산성향상은표시된기간중연간생산성로그차이의평균을1 0 0으로곱한숫자임.
2. 기인요소는연별퍼센트추정임.

자료: Oliner and Sichel(2000).

1 9 7 4∼9 0 1 9 9 1∼9 5 1 9 9 6∼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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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며, 내구재( d u r a b l e s )를 제외할경우생산성이오히려감소하였다고주

장하고있다.

G o r d o n은 정보기술, 특히인터넷은실제로혁신적인기술이아니라는점과컴

퓨터로인한생산성향상은1 9 9 5년 이전에이미이루어졌다는점을강조하고있

다. 따라서현재나타나고있는생산성 향상은 정보기술혁신과의상관관계가약

하며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컴퓨터는메인프레임 형태로

일반사업에1 9 5 0년대부터도입되었으므로대부분의생산성향상은이미이루어

졌다는 것이다. 최근 개인용 P C의 가격이 하락하고 성능도 크게 증가되었지만

이는과거에이루어진메인프레임컴퓨터의도입에비하면한계적인생산성향상

밖에되지못하며, 컴퓨터도입으로인한대규모의생산성향상은컴퓨터도입초

기인1 9 5 0∼1 9 6 0년대에이미이루어졌다는주장이다. 또한인터넷역시혁신적

인 기술이 아니라이미존재하는전화, 전보, 대중방송등의기술이 진일보된것

에 불과하며따라서인터넷역시생산성향상에는한계적인역할을할 수밖에없

는 것으로보고있다.

O E C D도 최근의연구를통해정보기술의발전으로I T산업이외여타산업의생

산성이향상되었다는증거는찾지못했다고발표한바가있다
8 )

. 물론동 연구에서

G o r d o n은

정보기술, 특히인터넷은

실제로혁신적인기술이

아니고컴퓨터로인한

생산성향상은

1 9 9 5년이전에이미

이루어졌기때문에

현재나타나고있는

생산성향상은

정보기술혁신과의

상관관계가약하며

일시적인현상일

가능성이크다고

주장한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8) Paul Schreyer(2000),
“The Contribution of
Information and
C o m m u n i c a t i o n
Technology to Output
Growth: A Study of
the G7 Countries,”
STI Working paper
2000/2, OECD.

1. 생산증가 2 . 8 2 2 . 4 2 2 . 0 5
2. 경기순환효과 0 . 5 4 0 . 5 5 0 . 6 2
3. 추세변화(1 - 2) 2 . 2 8 1 . 8 7 1 . 4 3
4. 추세( 1 9 7 2년 2 / 4분기∼1 9 9 5년 4 / 4분기) 1 . 4 7 1 . 2 5 1 . 1 9
5. 추세가속화(3 - 4) 0 . 8 1 0 . 6 2 0 . 2 4
6. 가격측정재조정 0 . 1 4 0 . 1 4 0 . 1 4
7. 노동품질의향상 0 . 0 5 0 . 0 5 0 . 0 5
8. 노동생산성향상추세(5 - 6) 0 . 6 2 0 . 4 3 0 . 0 5
9. 투자로인한자본풍족화현상 0 . 3 3 0 . 3 3 0 . 3 3
10.  컴퓨터와반도체제조업의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 0 . 2 9 0 . 1 9 -
11.  총요소생산성의구조적가속화(7 - 8 - 9 - 10) 0 . 0 0 - 0 . 0 9 - 0 . 2 8

<표9> 시간당생산증가분석( 1 9 9 5년 4 / 4분기∼1 9 9 9년 4 / 4분기)
(단위: %)

자료: Gordon(2000).

비농업 N F P B에서 N F P B에서
민간산업 컴퓨터하드웨어 내구재
( N F P B ) 산업제외 제조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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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1 9 8 0∼9 6년G7 국가들의통계자료만을사용했으므로1 9 9 7년이후정보기술의

발전으로인한경제전반의생산성증가를배제할수없음도밝히고있다. 그렇지만

이 연구에서는이러한I T산업의발전으로인한신경제현상은미국의1 9 9 6년이후

자료에서만볼수있다는점도강조하고있다. 즉, 미국을제외한여타G7 국가들에

는I T산업으로부터비롯되는신경제현상의조짐이없다는것이다.

한편동일한실증결과에대한해석에있어서도신경제찬반론자들은서로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Jorgenson과S t i r o h ( 2 0 0 0 )는 1 9 5 8∼9 8년간 산업별 생산

성을측정하였는데컴퓨터나정보기술을많이쓰는산업의생산성이오히려낮은

것으로 나타나 신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모순적인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이들은현재컴퓨터이외산업의생산성이낮은이유는일종의교육비용효과때

문이라고주장한다. 즉, 컴퓨터와정보통신같은새로운기술이등장하면기존세

대는새로운기술에적응하지못하여낭비비용과교육비용이추가되기때문에기

존 노동력과경제체제가새로운기술에 적응할 수 있을때까지 생산성이오히려

평상시보다저하된다는것이다. 이에따르면미국의경우1 9 9 0∼9 5년 사이의생

산성이유난히낮게나타난이유는이러한낭비비용과교육비용이발생되었기때

문이다. 따라서각 산업이 새로운 기술에 적응이 되면생산성은 더욱높아질 수

있다는주장이가능하게된다. 

이러한상반된실증결과및 그 해석을놓고볼 때 정보기술혁신은최근에나타

난 현상이므로그 영향을 엄밀하게평가하기에는아직이르다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사실상이러한논쟁을풀어줄수 있는결정적인연구결과는현재로서

는 없다고보아야할 것이다.

4. 논쟁의정리

최근의 미국 경제현황을 살펴보면 신경제의 유무에 대한 양측의 견해가 모두

일면타당성이있는것으로보인다. 1990년대미국경제의장기호황은 1 9 8 0년

대의과감한기업구조조정, 정보통신산업을비롯한첨단산업에대한과감한투자

등의성과가1 9 9 0년대들어가시화되면서생산성향상및 경쟁력강화로나타나

기 시작한 데에원인이있다고일단평가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이러한 변혁

과정만으로신경제론자들의주장처럼1 9 0 0년대초와같은기술혁명에따른급격

현안 분석( 2 )

O E C D도최근의연구를

통해I T산업의발전으로

인한신경제현상은

미국의1 9 9 6년이후

자료에서만볼수있다는

점을강조하고있다. 

즉, 미국을제외한

여타G 7국가들에는

I T산업으로부터비롯되는

신경제현상의조짐이

없다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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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생산성향상을기대하는것은지나친낙관론인것으로보인다.  

또한전통경제학자의주장대로단순히요소이용률의상승만으로현재의장기

호황추세를모두설명하는것에도무리가있을것이다. 하지만미국의신경제현

상이영구적인것이며경제구조의혁신적인변화가이미이루어졌다는사실을입

증해주는것이라는주장도설득력을갖기어렵다. 미국이외여타국가에서는신

경제현상이아직나타나지않고있으며, 미국의생산성증가는I T산업자체에만

제한되어있으므로정보기술혁신에의해전반적인미국경제의생산성증가가이

루어졌다는증거는미미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게다가 I T산업의 불확실한특성, 과열된 소비지출과그에 따른인플레이션 압

력, 불안정한주식시장, 경상수지적자의누적등 현재미국경제가안고있는불

안 요인또한적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러한불안요인들이앞으로어떻게 작

용할지는계속지켜보아야할것이다.

Ⅳ. 경제성장이론과신경제

앞에서 언급한대로 신경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결국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에대한평가로귀착된다고할 수 있다. 그러면장기적인성장가능성

과 성장의원인들에대해탐구하는경제학분과인경제성장론의관점에서신경제

를 어떻게평가할수있는지알아보자.

1 9 8 0년대 중반까지의 대표적인 경제성장이론은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

Robert Solow 교수의신고전학파적 성장이론이었다. 이이론에서는 한 국가의

공급능력을 나타내는 총생산함수가 규모수익 불변(constant returns scale)의

성격을가지며자본의한계생산성은점차낮아진다고가정하고있기때문에자본

축적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빠른 성장을 보이다가 자본이 축적되어감에따라

성장의속도는느려지고마침내성장률이0에 이르는균제상태( s t e a d y - s t a t e )로

접근해가게된다고주장한다. 자본의한계생산성이점차낮아지는생산함수를상

정할경우, 즉자본에대한수확체감의법칙이적용되는상황에서지속적이고장

기적인성장이가능하기위해서는외생적으로기술진보가일어나야만한다. 

따라서이 이론에따르면외생적기술진보가일어나지않을경우축적된자본이

별로없고소득수준이낮은나라들은빠른경제성장을이룰것이며, 반대로충분한

I T산업의

불확실한특성, 과열된

소비지출과그에따른

인플레이션압력, 

불안정한주식시장, 

경상수지적자의누적등

현재미국경제가안고

있는불안요인이

적지않다. 이러한

불안요인들이

앞으로어떻게작용할지는

계속지켜보아야

할것이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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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축적하고소득수준이높은나라들은경제성장의속도가 느려지게된다는

결론을얻을수 있다. 결국은이 이론으로부터소득이낮은나라들이소득이높은

나라들을따라잡을것이라는시사점을얻을수 있다. 1960년대나1 9 7 0년대우리

나라의고도성장은이이론의현실성을입증해주는예로평가된것도사실이다.

1 9 5 0년대에발표된Solow 교수의성장이론은3 0여년간거의독점적인지위를

누려왔다. 그렇지만1 9 8 0년대중반에들어서면서경제성장이론은커다란변화를

겪게된다. 외생적인기술진보없이도 경제내에서 기술진보를이룩하는메커니

즘이존재하여지속적인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 있음을보이는내생적성장이론

이 출현한것이그계기라고할 수 있다. Paul Romer 교수의일련의연구들을시

발점으로새로운경제성장이론들이쏟아져 나오기시작했으며, 이들이론에서는

자본축적보다는생산성향상을경제성장의중요한결정요소로파악하여기술투

자, 지식축적, 기술확산등을통하여한 경제내에서내생적인기술진보가이루

어질수 있음을보여주고있다. 내생적성장이론은신경제현상이주목을받기전

에 이에대한이론적분석의틀을마련해준경제성장이론으로평가할수 있다.

내생적 성장이론은보다장기적으로보았을 때 결코소득이 낮은나라의 경제

성장률이높은것이아니라는관측에서출발한다. <표1 0 >은 Romer 교수의논문

에 수록된것을그대로옮긴것으로1 8세기부터2 0세기까지의당시에가장경제

가 발달한국가들의1인당생산성 성장률을제시하고있다. <표1 0 >을 살펴보면

1 9세기초에선두국가였던네덜란드의8 5년간노동생산성의평균성장률은음수

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그 이후1 0 0년 이상 선두국가의지위를 누렸던 영국의

경우에는초기약 3 5년간의평균성장률이0 . 5 %인 데 반해후기약 7 0년간의평

균성장률은1 . 4 %에 이르고 있다. 그 후 선두국가의자리를 넘겨받은 미국의 경

우에는약 9 0년 동안평균성장률이2 . 3 %에 달하고있다.

역시R o m e r의 논문을 인용한 <표11 >에서는 현재의 선두국가인미국도 1 9세

기 이후의기간을 4 0년 단위로 나누어 보았을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생산성 증

가율이더욱높아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관측역시소득수준이낮고

자본 축적수준이낮은 상태일수록경제성장률이 높다는 신고전학파적성장이론

이 현실과는차이가있음을지적하는결과이다
9 )

.

만약R o m e r의 주장대로이러한추세가지속되는것을역사적인사실로서받아

들인다면1 9 9 0년대에성장률이더 높은것은당연하며신경제는이러한장기적

현안 분석( 2 )

Solow 교수의이론이

3 0여년간거의독점적인

지위를누려오다가

1 9 8 0년대중반에

들어서면서

경제성장이론은커다란

변화를겪게된다. 

외생적인기술진보없이도

경제내에서기술진보를

이룩하는메커니즘이

존재하여지속적인

경제성장이이루어질수

있음을보이는내생적

성장이론이출현한것이

그계기라고할수있다.

9) 물론 외생적인 기술진보
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었다는주장을할수있겠
지만 신고전학파적 성장
이론의 틀 속에서는이러
한 기술진보의원인에 대
해 경제학자들이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반성으로부터 내
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기
술진보와 지식의 축적이
경제 내적논리로 경제성
장을 이끌어 가는 기반이
됨을 설명해 주는 이론들
을 개발하고있으며 이러
한 이론은 기술진보와생
산성 향상이 꾸준히 이루
어지고 있는신경제 현상
을 설명하는유용한 이론
이라고할수있다.



재정포럼 5 1

인 성장패턴을반영하는자연스러운현상이라고할 수있을 것이다.

이러한 장기적인 추세의 관측으로부터 출발하여 내생적 성장이론은 지속적인

성장이가능함을보이기위해두 가지이론을제시하고있다.

첫 번째는인적자본과자본의외부효과라는개념의도입이다. 이러한개념들은

자본에대한수확체감이일어나지않는생산함수를도출하여외생적인기술진보

없이도지속적인성장이가능함을보이기위해도입되었다고할 수 있다. 인적자

본은인간의정신과육체에내재되어있으며단순노동과는구별되게생산성을높

여주는 무형의 생산요소라고 풀이할 수 있다
1 0 )

. 이러한 인적자본은 교육을 통하

여 (물적자본과마찬가지로) 축적이가능할뿐만아니라다음세대로까지전달될

수 있는중요한 생산요소라는것이내생적 성장이론에서주장하는바이다. 따라

서 비록물적자본만을고려했을경우에는수확체감의법칙이적용되더라도인적

자본까지고려한다면자본에대한수확체감은일어나지않으며, 그결과자본축

적의정도에관계없이높은성장률을유지할수 있다는것이다. 더구나인적자본

내생적성장이론은

신경제현상이주목을

받기전에이에대한

이론적분석의

틀을마련해준

경제성장이론으로

평가할수있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10) 따라서 지식도 이러한
인적자본의 한 형태로
파악할수있다.

네덜란드 1 7 0 0∼1 7 8 5 - 0 . 0 7

영 국
1 7 8 5∼1 8 2 0 0 . 5

1 8 2 0∼1 8 9 0 1 . 4

미 국 1 8 9 0∼1 9 7 9 2 . 3

<표10> 선두국가들의생산성성장률
(단위: %)

자료: Maddison(1982), Paul Romer(1986)에서재인용.

기 간 연간1인당GDP 성장률평균

1 8 0 0∼1 8 4 0 0 . 5 8

1 8 4 0∼1 8 8 0 1 . 4 4

1 8 8 0∼1 9 2 0 1 . 7 8

1 9 2 0∼1 9 6 0 1 . 6 8

1 9 6 0∼1 9 7 8 2 . 4 7

<표11> 미국의1인당성장률
(단위: %)

자료: Maddison(1979), Paul Romer(1986)에서재인용.

기 간 연간1인당GDP 성장률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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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일종의외부효과가있어한 개인에게축적된지식은그 자신에게도높은보

수를가져다주지만지식이축적된개인들간의상호작용으로인하여경제전체적

으로보았을 때에도개인에게주어지는보수이상의기여를 한다는 것이내생적

성장이론의설명이다. 이렇게볼 때 인적자본과그 외부성은요즘언론에자주등

장하는지식기반경제의핵심요소라고할수 있을것이다.

두 번째로 내생적 성장이론에서강조하는바는생산요소의축적보다는생산성

의 증가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경제성장의 진정한 원인이며 경제 내에는 생산성

증가를유도하는기술진보를이룩해내는자체의메커니즘이있다는것이다. 특히

기술의 진보를가져다주는경제적활동인R & D의 역할을강조하며, 기술수준이

높지 않은 나라들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기술채택( a d o p t i o n )이나 기술이전

(spillover) 등도주요한성장의원인이됨을지적하고있다. 이러한논의를따르

더라도결국은기술진보와지식의성장을이끌어나가거나외부의기술을이전받

을 수 있는밑바탕이되는인적자본의역할을강조하지않을수 없게된다.

이러한 내생적 성장이론의중요한 시사점 중의하나는 단지소득이 낮다고 해

서 높은성장률을보장받아소득이높은나라들을따라잡을수 있는것은아니라

는 사실이다. 생산요소의축적이 성장률을 결정하는 근본요인이 아니며 진정한

경제성장의 원인이 기술 축적에 있다면, 기술진보를위한 R&D 투자를 지속할

여유를갖지못하였으며기술을받아들이는데도적극적이지못한후진국과지속

적으로 기술진보를위한투자를하고있는선진국의소득격차는점차늘어날 수

밖에없을 것이다.

실제로도최근의많은실증연구들은선진국과후진국의소득격차가오히려 더

욱 커지고있음을보여주고있으며, 소득이낮은나라들이소득이높은나라를추

격해가는현상은 일부국가들사이에서만관측된다는데 대체적인합의가 이루

어지고있다.

Ⅴ. 신경제 논의의 시사점

이상에서신경제현상과이와관련된논의점들을간략하게나마살펴보았다. 미

국 경제가세계경제에미치는영향력을생각할때 신경제의존재여부에따라우

리나라의경제도 커다란 영향을받을것이기 때문에신경제를둘러싼 외국의 활

현안 분석( 2 )

생산요소의축적이

성장률을결정하는

근본요인이아니며

진정한경제성장의원인이

기술축적에있다면, 

후진국과선진국의

소득격차는점차늘어날

수밖에없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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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한논의들은우리의관심대상이될 수밖에없다. 또한현재진행되고있는미

국의장기호황은비록그 끝이가까웠다하더라도미국역사상최장기경제호황

이라는점에서우리에게많은정책시사점을던져줄 것이다.

먼저 미국의 장기호황으로부터얻을수 있는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면일관

성 있고예측가능한정책의 중요성과그러한정책의 효과가 매우장기적인파급

효과를갖는다는점이다. 현재장기호황에기여했다고여겨지는정책들은① 레

이건행정부의감세정책, ②역시레이건행정부에서강력히추진되었던인플레

이션억제조치, ③클린턴정부가강력히추진한재정건전화노력등이다. 만약

레이건행정부에서취한조치들이1 9 9 0년대장기호황의원인이될 수 있었다면

이는단기적으로는효과를거둘수 없는정책이라도일관성있게추진될경우장

기적으로는경기호황에커다란도움을줄 수 있음을설득력있게보여주는한 예

라 할것이다.

물가안정을위한통화정책은높은이자율을수반하기때문에시급한경기부양

대책은 될 수 없다. 그렇지만장기적으로경제주체들에게미래에도높은물가상

승은없으리라는기대를 심어주는 데 성공했고, 이러한물가안정을바탕으로 본

격적인경기부양을주도한低이자율정책기조가유지될수 있었다. 이는지나치

게 경기변동을의식하는정책보다는경제주체들에게안정감을줄 수 있는정책이

장기적으로는더 우월할수도있음을보여주는것이다. 감세정책의경우레이건

행정부 당시의 거대한재정적자상황하에서는그 효력을 발휘할수 없었지만이

후 클린턴 행정부에서취한재정건전화 노력과 맞물려 민간기업의투자를촉진

하고생산증대에기여했다. 이역시정책의효과가단기간에는가시적으로나타

나지않을지라도꾸준히추진될경우장기적으로보다더 큰 효과를얻을수 있음

을 보여주는예일것이다. 미래는항상불확실하다. 장기호황기와그 이전미국

정부의 정책은 이러한 불확실성을증가시키기보다는불확실성에대응하여 일관

된 기조를유지하는것이필요하다는점을시사해준다.

신경제와 I T산업의 관계에 관련된 논의들 중에서 다음의 두 가지점에주목할

필요가있을것이다. 하나는아직까지I T산업에의한생산성증가및 미국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I T산업에 의한 경기호황은 일종의 거품(bubble) 현상일가능성도 배제할

수는없는상황이다. 결국진정한생산성향상을수반하지않는다면I T산업의미

미래는항상불확실하다.

장기호황기와그이전

미국정부의정책은

이러한불확실성을

증가시키기보다는

불확실성에대응하여

일관된기조를유지하는

것이필요하다는점을

시사해준다.

신경제논의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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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도보장된것은아니다. 두번째로는신경제가I T산업에의해주도되고있는반

면 다른부문에서도이에상응하는생산성 향상이이루어지고있는지는아직미

지수라는점이다. 즉I T산업의파급효과가다른산업부문에도충분히전파되기

전까지는신경제의도래를자신있게주장할수 없을것이다. 따라서I T산업에대

한 투자와지원못지않게중요한것은I T산업의 파급효과를극대화할수 있도록

해주는여타산업 부문의노력이라고할수 있다.

다음으로미국경제가호황을지속하느냐의여부와는관계없이세계경제체제가

바뀌고있음을인식해야할것이다. 미국경제의호황을주도했던것으로여겨지는

I T산업의중요성에대해서는이미세계모든국가들이인식하고있는상황이며, 이

에 따라I T산업에대한집중적인육성과투자가경쟁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고보

아야할 것이다. 이러한새로운세계적경쟁체제에서생존하자면우리나라의경제

도I T산업에기반을둔진정한지식기반경제로전환해야할것이다. 소득이낮은국

가들이소득이높은국가를따라잡으리라는보장은없으며그차이는더욱벌어질

수있다는실증연구결과들은이러한의미에서우리에게경각심을심어준다.

한편신경제가모든면에서 바람직한결과만을 낳고있는것은아니라는 점도

염두에두어야할 것이다. 성장이냐분배냐를둘러싼해묵은논쟁에서도항상등

장하는명제이지만경제성장이곧 후생의증가를의미하지는않을수도있다. 미

숙련자의저임금현상으로인해미국의빈부격차와사회문제가증가하였다는비

평도있음을인식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신경제를 둘러싼 논의를 통해 불황의 시기에 장기 호황의 기틀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음을 지적하고 싶다. 만약 高이자율,

高유가시대에있었던미국기업들의자발적인구조조정노력이현재장기호황의

원인으로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면, 이는현재경제위기의불안감속에있는우

리에게도희망섞인중요한시사점을던져주는것이라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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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개별납세자가부담하는세금을조세제도에의해정확하게징수해야한다는조

세행정의궁극적인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세무당국과납세자들은상호간에서

로에대한완전한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그러나완전한정보를가지기위해

서는이에상응하는비용이 수반된다. 따라서조세행정의전략적 목표는 세무당

국과납세자가필요한 정보를얻는데 드는비용을최소화하는것이다. 즉, 세무

당국이 납세자별 경제활동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정비용이낮아야

하고, 또한납세자들이조세제도및 행정에대한정보를확보하는데 필요한납세

협력비용도최소화되어야한다. 이러한행정비용과납세협력비용을대폭낮출수

있는정책수단이전자세정이다.

전자세정은 크게 세 부분으로나눌수 있다. 첫째, 조세관련정보의 전자제

공, 둘째, 전자납세신고, 그리고셋째, 전자세금납부등이다. 

첫째, 조세관련정보를전자제공하는것은인터넷, 전화, FAX 등을이용하여

납세자가손쉽게정보를취득할수 있도록하는것을의미한다. 납세자의입장에

서 세제및 세정은매우어려운 전문분야이므로구체적인내용을 파악하기가어

려운측면이있다. 또한정확한정보를파악하는데 접근도가용이하지않아비교

적 높은납세협력비용을치르게 된다. 그러나정보기술의발달과 인터넷 보급의

현안 분석( 3 )

조세행정의

전략적목표는

세무당국과납세자가

필요한정보를

얻는데드는비용을

최소화하는것이다. 

이러한행정비용과

납세협력비용을대폭

낮출수있는정책수단이

전자세정이다.

호주의 전자 세정

鄭 在 皓 초청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
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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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은조세관련정보를손쉽게얻을수 있게하여납세자의비용을감소시킨다.

반면세무당국은납세자에게많은양의조세정보를보다편리하게제공함으로써

납세자의세금에 대한정확한 이해를 통해납세순응비용을줄일수 있다는이점

이 있다.

둘째, 전자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납세자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방문신고)하거나혹은 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우편신고

를 할 경우에발생하는납세자의시간적·금전적비용등을대폭줄일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서면신고를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실수등을 전자신고를 통해

줄일수 있다. 전자신고를도입할 경우세무당국은행정비용을대폭줄일수 있

다. 납세자가서면신고를할 경우세무당국은인원을고용하여모든자료를입력

해야하며 이러한 입력 과정에서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자료입력과

입력실수에따른행정비용은전자신고를함으로써대폭줄일수 있다. 

마지막으로전자납부제도는납세자에게은행등에찾아가서세금을납부하는

비용을절약할수 있게해 준다. 이러한편리한납부제도는납세자들로하여금납

부기간내에세금을납부할수 있는여건을마련해줌으로써연체에따른과징금

부담을감소시킨다. 세무당국에게도납세자에게여러가지납부제도를제시함으

로써납세율을증가시킬수있다. 

위에서 언급한 세 부분을 전자세정의발전단계별로나누어 보면, 첫번째단

계는인터넷 홈페이지 등을이용하여조세관련정보
1 )

를 전자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단계는전자납세신고, 전자세금납부체계를갖추는것이다. 이러한두

번째단계혹은그 이상에올라와 있다고평가받고있는나라들로는호주, 미국,

영국, 싱가포르등이있다. 

호주는 정부행정의 전자화(Electronic Government Services)에선도적인 나

라로 그 동안 많은 나라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왔다. 호주 수상은 1 9 9 7년

“Investing for Growth”에서정보화사회의중요성을설명하고정부가앞장서서

정보화를촉진하고지원하기위한방안을발표하였다. 이때밝힌내용은2 0 0 1년

까지정부의모든서비스를온라인을통해제공함으로써국민들이손쉽게접근할

수 있도록하고, 온라인담당부서OGO(Office of Government Online) 내에정

부정보센터(Government Information Center)를설립하여2 0 0 0년까지전자결

제를 정부의 통상적인 지불 수단으로 이용하며 온라인 보안 체제를 구축한다는

호주는정부행정의

전자화에선도적인

나라로전자서비스를

통해국민들이손쉽게

정부행정에접근할수

있는기반을구축하고

있다. 이러한전자행정은

그동안많은나라들에게

좋은본보기가되어왔다.

호주의전자세정

1)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
금 관련간행물로부터간
단한세금소개팜플렛까
지 여러 종류의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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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8 2 %의 정부기관이온라인으로정보를

제공하고있고, 90% 이상이온라인으로정보를 제공하기위한기반인웹사이트

를 구축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호주의빅토리아주( Victoria State)는호주연방정부와함께가장선도적인전

자 서비스제도를도입하고있다. 빅토리아주에의하면전자서비스의도입으로

약 1 3 0만 호주달러의절약효과를보았다고발표하였다. 인터넷의확산은이러한

전자서비스제도가빠른 속도로정착하는데한 몫을하였다.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의하면 2 0 0 0년 5월 현재

3 8 0만 가구가 개인용컴퓨터를 보유하고있으며, 이중 2 3 0만 가구가 인터넷을

접속하여사용하고있는것으로추정된다고발표하였다.

Ⅱ. 호주 전자세정 현황

1. 호주 전자신고제도

호주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이시행하고있는주요전자신고제

도는 ELS(Electronic Lodgment System), Tax Pack Express, e-

BAS(electronic Business Activity Statement), e-tax 등이있다.

가. ELS(Electronic Lodgment System)

E L S는 전자신고시스템으로1 9 8 7년 처음으로 호주국세청에도입되었으며,

전문세무 대리인을통하여납세신고를할 경우E L S를 이용하여전자신고가가

능하도록호주국세청이개발한프로그램이다. 

1 9 8 8년 4월 이후 모든소득세 신고는 전자전송하도록하였으며소득세 신고

현안 분석( 3 )

호주국세청이

시행하고있는

주요전자신고제도는

ELS, 

Tax PackExpress, 

e-BAS, 

e-tax 등이있다.

7 2 4 3 6

<표1> 전체인구대비호주의 인터넷 이용자 비율
(단위: %)

자료: NUA Internet survey (http://www.nua.net/surveys)

1 9 9 7년9월 1 9 9 8년 1 2월 1 9 9 9년 1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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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관련된영수증및 기타증빙서류등은세무대리인혹은납세자가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당시세무대리인은컴퓨터모뎀을이용하여전자신고를하거나혹은

납세신고디스켓을우편으로호주국세청에보낼수 있었다. 하지만1 9 9 9년 7월

1일이후에는디스켓에의한납세신고는받지 않고있다.  

E L S를 이용한 납세 신고 건수가 1 9 9 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 전체

납세신고건수의약 6 0 %에 이르렀으며, 지난3년간E L S를 이용하여납세신고

를 한건수는전체의약 7 0 %를 차지한다.

E L S는 세무 대리인만 사용 가능하며 스스로 납세 신고서를 작성한 납세자는

이를이용할수 없다. 이와같은문제점을보완하기위해호주국세청에서는스스

로 납세신고서를작성한개인납세자들도세금신고를전자적으로할 수 있는프

로그램을개발하였다. 다음에설명할Tax Pack Express와e - t a x가 이에속한다.

나. Tax Pack Express

Tax Pack Express는개인납세자들이스스로작성한납세신고서를전자적으

로 전송할때 우체국에마련된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이용하도록한 서

비스이다. 우체국 이외에 세무 대리인들도 호주 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Ta 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보유할수있어일반납세자들이이를이용할수있다. 

호주에서 Tax Pack이라함은 납세자들을 위한 납세 신고 양식과 설명책자를

의미한다. 매년호주국세청에서발간하며지정된 공공장소혹은호주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구할수 있다. 그러나이러한Tax Pack은서면신고를위한

것으로, 납세자가세금을전자신고하고자할 때에는Tax Pack Express 프로그

램을이용할수 있다. 

Tax Pack Express 제도가ELS 제도와다른점은첫째, ELS는세무대리인만

이사용할수있는프로그램이라서세무대리인의도움을받을경우에만전자신고

를할 수있지만, Tax Pack Express는세무대리인의도움없이도전자납세신고

를 할 수 있다는것이다. 둘째, 앞에서도언급하였듯이우체국이외에세무대리인

도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소유할수있지만 납세자가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세무대리인을통하여이용할경우세무대리인은단지납세신고를전

자 전송하여주는일만을할 뿐, 납세자의납세신고에대해조언등은할 수 없다

(우체국을이용할경우에도우체국은단지납세 신고를전자 전송하는일을대행

E L S를이용한

납세신고건수가

1 9 9 4년까지

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여

전체납세신고건수의

약6 0 %에이르렀으며,

지난3년간E L S를

이용하여납세신고를

한건수는전체의

약7 0 %를차지한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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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줄 뿐이다). 만약세무사의조언등으로납세신고내용이바뀌었다면납세자는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을사용할수 없으며, 대신E L S로 납세신고를하여

야한다.

이와같이E L S가 세무대리인을통할경우에만전자신고서비스를받을수 있

다는단점이 있기에호주국세청에서는세무대리인들을이용하지않는혹은수

수료문제로세무대리인을이용할수 없는개인납세자들에게도전자신고서비

스의 혜택을 주기 위해 Tax Pack Express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Tax Pack

Express 프로그램도우체국 혹은 세무 대리인들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은여전히남아있으며, 우체국과세무대리인을이용할경우전자전송서비

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이러한 수수료는 납세 신고시 공제대상이

된다). 이에대한 보완대책으로호주국세청에서는누구나개인용 컴퓨터와인

터넷접속을통해전자납세신고가가능하도록e - B A S와 e - t a x를 개발하여시행

하고있다.

다. e-BAS(electronic Business Activity Statement)

호주연방정부는2 0 0 1년까지정부의모든서비스를인터넷을통하여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표명에

의해호주국세청은인터넷에기반을 둔 ECI(Electronic Commerce Interface)

를 구축하여‘호주국세청의 모든것(whole of Australian Taxation Office)’을

전자정보화하여모든납세자가이용할수 있도록추진하고있다. ECI는납세자

와 호주국세청간의다양한세무행정처리에이용될새로운연결통로가될 것으

로 예상된다. 이에대한초기작업으로호주국세청은e - B A S를 시작하였다.  

ECI e-BAS 실습 프로그램은 2 0 0 0년 2월 처음으로 개발되어 2 0 0 0년 6월에

완성본이 발표되었으며 2 0 0 0년 8월에는 사업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e -

B A S를 발표함으로써, 많은이용자들이호주국세청E C I를 사용하고있다. 참고

로 연간총 거래액수가2천만달러이상인사업체는의무적으로B A S를 매달호

주 국세청에전자보고해야하며, 전자세금납부도하여야한다.

호주국세청은ECI 사용을등록한사업자들에게무료로ECI 프로그램과전자

확인증을제공하며, 납세자는E C I를 이용하여e - B A S에 필요한정보를입력하여

호주국세청에전송하고호주국세청으로부터B A S를 수령했음을확인하는수취

현안 분석( 3 )

호주국세청은

인터넷에기반을둔

E C I를구축하여

‘호주국세청의모든것’을

전자정보화하여

모든납세자가

이용할수있도록

추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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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접수날짜와시간등을받는다.

ECI 프로그램을더욱발전시키기위해호주국세청은납세자가이미이용하고

있는상업적회계프로그램에입력된자료를E C I를이용하여호주국세청으로직

접 전송할수있도록 연구하고있다. 이러한연구가성공할경우납세자가납세신

고를위해다시자료를입력해야하는 불편함과이로인한실수를줄일수있다.

인터넷으로정보를주고받을경우제일문제가 되는것은보안이다. 호주국세

청에서는E C I에 Public Key Te c h n o l o g y라는기술을 사용하여이러한보안문제

를 해결하고자하였다. Public Key Te c h n o l o g y는 모든정보를암호화하여전송

하며 신원이 확인된 납세자에게디지털 증명서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를 사용한

다. 따라서정보수취인(호주국세청)은발송자(납세자)가밝히는신분을완전히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간의정보 교환시 제3자가 이에개입할 수 없으며, 오직

수취인만이정보를볼 수 있고, 발송자도자신이보낸정보에대해그 내용을 나

중에부정할수 없게된다. 

라. e-tax

e - t a x는 호주국세청에서인터넷을이용하여개인납세자가납세신고를할 수

있도록제작한프로그램이다. 이서비스는1 9 9 9년부터실시되어약 3만명의개

인 납세자가 이를 이용하였다. 이번과세연도에도 약 2 0만 명의 개인 납세자가

e - t a x를 이용하여납세신고를하리라추산하고있다. 

개인 납세자가 e - t a x로 납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e -

tax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e-tax는화면상에서 납세자에게 개인 신상과

소득액, 공제받을수 있는항목과해당액수에관련된질문을하고이에대해개

인 납세자가 답변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도움말

(Help file) 기능과함께인터넷상의세금관련정보도이용할 수 있어언제든지

도움을받을수 있으며, 여러가지소득및 공제항목을 제시하여정확하게납세

신고를할 수 있도록도와준다. 납세자의모든자료입력이끝나면e-tax 프로그

램은자동으로납세할세액을 계산하여그 결과를 납세자에게알려주며관련납

세 신고양식은자동으로호주국세청에신고된다. 또한e - t a x의 장점은세금환

급도1 4일 이내에처리될수 있다는것이다. 이는서면신고를한 납세자가세금

환급을받기위해4 2일을기다려야하는것에비해약 3배정도빠르게처리됨을

e - t a x는

호주국세청에서

인터넷을이용하여

개인납세자가

납세신고를할수있도록

제작한프로그램이다. 

이서비스는1 9 9 9년부터

실시되어약3만명의

개인납세자가

이를이용하였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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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e - t a x는 현재납세신고번호( Tax File Number, 일종의주민등록번호)가배정

되어있는개인납세자만이사용할수 있다. 단, 이번과세연도에처음으로납세

신고를하는납세자는e - t a x를 이용할수 없다. 처음으로납세신고를하는납세

자는호주 국세청에서신분을확인할수없기때문이다.

e-tax 프로그램은실행파일, 도움말파일, 보안파일등 3개의 부분으로나누

어져있다. 실행파일과도움말파일은납세신고서작성에필요한내용으로구성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과 공유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보안파일은 개인

납세자당하나씩소유하고있어야한다. 보안파일을다운로드받기위해서는개

인 납세자의납세신고번호, 이름, 주소, 납세고지서발행일자및 발행번호등

이 필요하다. 따라서보안파일의기능은납세자의납세신고내용을암호화하여

인터넷상에서안전하게호주국세청에보내는역할뿐만아니라개인납세자의신

분을파악하는수단으로도이용된다. 개인납세자의신분이확인된후에보안파

일을통해 납세자의전자서명을부여받게된다.

e - t a x로 납세신고를한 후 오류가발생한것을발견하였을경우에는서면으로

오류에관련된정정신고를하여야한다. 이밖에e-tax 프로그램은매년보완되

기 때문에지난프로그램은사용할수 없으며보안파일도해당과세연도에만유

효하다. 

마. 전자신고이용현황

호주국세청이2 0 0 0년 11월1 7일에발표한자료에의하면6 7 3만 건의납세신

현안 분석( 3 )

호주국세청이

2 0 0 0년 1 1월 1 7일에

발표한자료에의하면

6 7 3만건의납세신고

중에서7 0 %가E L S를

이용하였으며, 3.6%가

우체국등을이용한

Tax Pack Express를,

1 . 7 %가e - t a x를, 

그밖의2 4 . 6 %가

서면으로납세신고를

한것으로나타났다.

ELS 4 , 7 2 0 , 1 1 5 7 0 . 1

Tax Pack Express 2 4 0 , 7 8 2 3 . 6

e-tax 1 1 4 , 5 7 6 1 . 7

서면신고 1 , 6 5 4 , 3 8 9 2 4 . 6

전체 6 , 7 2 9 , 8 6 2 1 0 0 . 0

<표2> 전자신고이용현황
(단위: %)

자료: 호주국세청( h t t p : / / w w w . a t o . g o v . a u )

신고 접수건수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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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에서7 0 %가 E L S를 이용하였으며, 3.6%가우체국등을이용한Tax Pack

E x p r e s s를, 1.7%가e - t a x를, 그밖의2 4 . 6 %가 서면으로납세신고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 사적비밀의보장과세무감사

전자신고제도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대두되고있는문제가사적비밀의보

장이다. 납세자들은자신의납세신고서를호주국세청에전자전송하였을때, 다

른 사람이자신의납세정보를도용하여이용하지않을까하는염려와이러한전

자 신고제도로인하여다른사람이악의를가지고자신의납세신고를허위로작

성하여보고할수 있지않을까하는우려를한다.

이에대해호주국세청은납세자가전자신고를이용하여납세신고내역을전

송할때 모든납세자의정보를 암호화시켜처리하도록하여다른사람이 자신의

납세정보를도용할 수 없도록하였다. 또한다른사람이악의를가지고남의납

세 신고를허위로작성하여보고할수 없도록하기위해호주국세청에서는모든

납세자에게납세신고번호이외에도납세고지서발행일자및 발행번호가적혀

있는납세고지서를서면으로작성하여당사자에게우편발송하고있다. 이러한

자료들이올바로입력된이후에만전자신고가가능하도록하였다. 

전자신고로인하여납세자가갖게되는또 다른우려는전자신고로인하여호

주 국세청이보다자세히세무기록을검색하여세무감사를받기가더 쉬운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호주 국세청의 답변은 서면신고와 똑같은 대우

(no more, no less)를한다는 것이다. 오히려전자신고를 할 경우모든과정이

세무직원의개입없이컴퓨터에의해자동처리되기에세금환불도서면신고에

비해약 3분의1의시간밖에소요되지않는다고홍보한다.  

2. 호주 전자지불 시스템

호주 국세청은 편리한 세금 납부를 위해 전자 지불시스템(Electronic Funds

Tr a n s f e r )을 도입하고있다. 이제도에는Direct Credit, Direct Debit, BPAY 그

리고EFTPOS 등이있다.

호주국세청은

납세자가전자신고를

이용하여납세신고

내역을전송할때

모든납세자의정보를

암호화시켜처리하도록

하여다른사람이

자신의납세정보를

도용할수없도록하였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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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irect Credit

Direct Credit은납부할세금을국세청은행계좌로이체하는것이다. 이러한계

좌 이체는개인용컴퓨터에서은행시스템(Direct Entry System)을이용하여실

행된다. Direct Credit을이용할 경우해당 지방국세청의은행계좌번호와지방

국세청에서발급한전자지불코드(Electronic Funds Transfer Code)가필요하

다. 전자지불코드는해당지방국세청에서각 개인에게배정한것으로 이 코드

를 통하여 납세자의 신분을 파악하고 연계 은행계좌와 납부하고자 하는 세금의

종류(예를들어소득세, 소비세따위) 등을확인할수 있다.

나. Direct Debit

Direct Debit은은행혹은관련금융기관에서부채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의미한다. 앞서설명한Direct Credit은현재세금을납부할액수이상의금

액이납세자계좌에잔고로남아있어이 계좌로부터세금을납부하는것을의미

한다. 하지만Direct Debit은그만큼의잔고가 없어도 대출의 형태로 세금을 납

부하는것을의미한다. 

Direct Debit을이용하여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는 국세청에먼저이에대한

신청서(Direct Debit Request)를제출하여야한다. 이러한신청서는국세청으로

하여금납세자의계좌로부터세금을인출할수 있는권리를인정하는것이된다.

Direct Debit을이용하기위해서는납세자 이름과계좌소유자의이름이동일하

여야한다. 

다. BPAY

B PAY는 호주 전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요금 고지서 전자 지불 서비스

(Electronic Bill Payment Service)로간편하게전화나 인터넷을이용하여세금

을 납부할수 있게해 준다. 전화(텔레뱅킹혹은폰뱅킹)나인터넷(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납세자의세금고지서에표시된 고지서 청구 번호(Biller Code)와납세

자의전자지불코드(EFT Code)를입력하면자신의계좌에서자동으로해당금

액이 국세청으로 이체되고, 이체가 완료된 후에 거래완료를 증명하는 거래번호

(Receipt Number)를받게되며이 번호가영수증의역할을한다. BPAY는호주

에서널리사용되고있는제도로세금 납부이외에도전기, 전화, 가스사용료등

현안 분석( 3 )

호주국세청은

편리한세금납부를위해

전자지불시스템을

도입하고있다. 

이제도에는D i r e c t

Credit, Direct Debit,

BPAY 그리고

EFTPOS 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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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고지서를B PAY를이용하여납부할수있다.

2 0 0 0년 6월에실시된설문조사에의하면납세자중 약 2 0 %가 B PAY를이용

하여세금을납부할계획이라고밝혔다.

라. 그밖의납세방법

E F T P O S는 우체국에서계좌이체를대행하여납세자가세금을 납부하는것이

다. 이는 현금인출기를이용하여납세자의계좌에서국세청 계좌로 이체하는 것

과 유사하며, 따라서일일현금인출한도의제약을받게된다. 

이 밖에 수표나 우편환(Money Order)을우편으로 보내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가지고있다면우체국에직접납부할수도있다.

호주에서는신용카드로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 이는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세

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호주 국세청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수수료( M e r c h a n t

service fee)를지불해야되고그만큼 세수입이감소되기때문이다. 아직까지신

용카드회사와호주국세청간의수수료면제등의조치는나오지않고있다.

3. 호주 전자정보 서비스

가. 호주국세청의인터넷운영현황

호주국세청은인터넷홈페이지( h t t p : / / w w w. a t o . g o v. a u )에 크게① 개인납세

자, ② 기업납세자, ③전문세무대리인 등으로 나누어 이에필요한 세무관련

B P A Y는

호주전역에서

실시되고있는

요금고지서전자

지불서비스로간편하게

전화나인터넷을

이용하여세금을

납부할수있게해준다.

호주의전자세정

-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를 최소한 일회방문했던 사람중에서

·세금에관한 정보를 얻기위해가장 먼저 호주국세청홈페이지를 사용한다 5 7

·호주국세청 홈페이지를다른사람에게 추천하고싶다 7 9

- 호주 국세청홈페이지를 최소한 1회방문하고, 필요한정보를구한 사람중에서

·자신에게꼭 필요한 정보를 찾았다 7 7

<표3> 호주국세청 홈페이지관련설문조사( 2 0 0 0년 6월)
(단위: %)

자료 : Commissioner of Taxation, Annual Report 1999-2000.
h t t p : / / w w w . a t o . g o v . a u

질문사 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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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제공하고있다. 

참고로2 0 0 0년 6월에실시된설문조사에의하면호주국세청홈페이지에서납

세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었다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중 7 7 %이며,

7 9 %가 다른사람들에게권하고 싶다고응답하였다. 이처럼호주국세청의홈페

이지에대해납세자들이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1) 개인 납세자

호주에서는일정한소득이 있는모든개인은납세신고의의무가있다. 따라서

개인납세자로서가장신경을쓰는것이이번과세연도납세신고일것이다. 호주

의 Tax Pack은개인납세자들이납세신고를할 때 필요로하는납세신고서양

식과설명책자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Tax Pack은지정된 공공장소에서구할

수도 있으나, 호주국세청의 홈페이지에이에 관련된 모든정보(납세신고서 양

식, 각항목의설명등)가수록되어있어개인납세자들이시간을내어지정된장

소에갈 필요없이이곳에서모든정보를찾을수 있다. Tax Pack 이용자의8 7 %

가 이해하기쉽고편리하게되어있다고긍정적인반응을보이고있다.

호주국세청홈페이지에서는Tax Pack과관련된정보이외에도일반적인세금

관련정보들이자세히제공되고있다. 납세와관련하여, 세금공제및 환불, 세금

계산, 납세신고및 납부방법, 그리고납세신고관련문의방법등의정보가자

세히제공되고있다.

그 밖에개인납세자가새로취업을하여납세신고번호가 필요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생겼을경우, 개인사업을시작할경우, 직장을그만둔경우, 은퇴한경

우 등의납세신고요령이자세하게언급되어있으며, 개인사정, 예를들어금전

적, 건강상, 또는언어장애로인하여납세신고혹은납부가어려울경우, 주소변

경, 결혼·이혼·별거, 입양등으로인해납세신고가달라지는경우에대한유용

한 정보도제공하고있다.

2) 기업 납세자

기업 납세자에 대해서도 개인 납세자와 마찬가지로 과세소득, 공제대상, 세금

환급, 세금계산등의세금납부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정보뿐만아니라사업을

새로시작하거나확장할 경우혹은폐업할 경우, 고용원과관련된 세금문제, 수

현안 분석( 3 )

호주국세청은

인터넷홈페이지에크게

①개인납세자, 

②기업납세자, 

③전문세무대리인

등으로나누어이에

필요한세무관련

정보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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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에따른과세문제등에대하여자세하게정보를제공하고있다. 

3) 전문세무 대리인

전문 세무대리인들을위한 사이트에서는전문적인 세금관련사항과 이와 관

련된실제문제점, 그리고새로개정된세금관련정보가포함되어있다. 

세제개혁( Tax Reform)에따라바뀌어진세금관련정보를쉽게찾을수 있으

며, 세무대리인에게추가되는의무사항등이기록되어있다. 또한세무대리인만

이 사용할 수 있는 E L S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매년 추가되고 있다(2000 ELS

Tax Agent Guide). 그밖에세무대리인들간의소식지도포함되어있으며, 특히

법률관련데이터베이스와연계되어있어호주국세청홈페이지를통하여조세관

련 법률의해석, 판례요약등의정보에쉽게접근할수 있다. 

나. 팩스를이용한세금서비스(Fax from Tax)

팩스를이용한세금서비스(Fax from Ta x )는 소규모사업을하는납세자를위

해 빠르고편리하게세금관련정보를제공하기위하여1 9 9 7년부터도입되어실

시되고있다. 이러한팩스서비스는2 4시간, 365일언제든지이용이가능하며세

금에관련된전반적인정보를팩스를통해제공받을수 있다. 

1 9 9 8∼99 과세연도기간중, 19만장의팩스가전송되었으며, 사용시기는7월

과 1 0월 사이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 전화서비스(Call Center)

호주 국세청은전국적인 전화서비스를통하여 납세 관련상담을 제공하고 있

다. 전화상담은7월1일부터1 0월 3 1일(납세신고마감일) 사이에가장많이이

루어지고있는데하루에약 1만7천통이상이며, 그외의기간중에는하루에약

1만4천통의전화상담이이루어지고있다. 

2 0 0 0년 6월에 조사된 전화상담관련설문조사에서대부분의 납세자가호주

국세청에서제공하는전화상담서비스에대단히만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화상담원이 친절하다고 응답한 납세자가 9 0 %에 이르고 있으며,

전화상담에만족한다고응답한경우도6 7 %에이르고있다.

호주국세청홈페이지는

법률관련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되어있어이를

통하여조세관련법률의

해석, 판례요약등의

정보에쉽게

접근할수있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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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밖의서비스(전자기장)

호주국세청은납세자들의납세의무에 대해 보다나은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세금 관련 간행물부터 간단한 세금 소개 팜플렛까지

여러종류를 발행하고있다. 대부분의발행물은호주국세청 홈페이지에전자파

일로저장되어있으며, 전화를통해서도제공받을수있다.

이외에 호주국세청에서는e - r e c o r d라는호주국세청에서개발한 금전출납 프

로그램을 소규모 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에게 무상으로제공하고 있다. e-record

는 현금 거래를 기본으로 하면서 수기(手記)에의한 회계장부 기록에 의존하는

소규모사업자들을위해개발한전자기장이다. 

e - r e c o r d를 무상으로제공하는 호주국세청의궁극적인목적은 이를사용함으

로써현금거래를주로하는소규모사업자들에게도과세표준을양성화하기위함

이다. 또한장부기록과달리컴퓨터 프로그램을이용함으로써보다정확하게현

금의흐름을파악할수 있고, 이러한컴퓨터기록은세무감사를줄이고납세자의

순응비용을낮출 수 있게한다.

소규모사업자가e - r e c o r d를 사용함으로인해얻을수 있는이득은e - r e c o r d에

있는 내용들을 이용하여 쉽게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 또는

IAS(Instalment Activity Statement)를작성할수 있어그만큼납세신고를손

쉽게할 수 있다는것이다. 현재까지약 1 0 0만 개의소규모사업장에서e - r e c o r d

를 사용하고있는것으로조사되고있다. 

현안 분석( 3 )

2 0 0 0년6월에

조사된전화상담관련

설문조사에서

전화상담원이친절하다고

응답한납세자가

9 0 %에이르고있으며,

전화상담에만족한다고

응답한경우도6 7 %에

이르고있다.

- 최근1 2개월이내에전화 상담실에연락한고객 중에서

·전화상담에만족했다 6 7

·문제를 해결했다 7 6

·전화상담원이친절하였다 9 0

·전화상담내용이도움이되었다 7 9

<표4> 전화상담관련설문조사( 2 0 0 0년 6월)
(단위: %)

자료 : Commissioner of Taxation, Annual Report 1999-2000.
h t t p : / / w w w . a t o . g o v . a u

질문사 항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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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의 전자세정 현황

1. 전자 신고제도

우리나라에서전자신고란 납세자 또는세무대리인이 세법에 의한신고관련

서류를 자신의P C에서작성한후 인터넷을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신고

하는것을말한다. 기존신고방법으로는납세자가신고서를작성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제출하는방문신고, 우편으로발송하는우편신고, 서면작성후 전산매

체로변환하여제출하는전산매체신고등이있다. 

가. 도입배경

국세청은전자신고도입배경으로① 전자시대의부응② 납세자의편익증진

③ 깨끗한국세청구현④ 국정개혁선도등을제시하고있다. 현재인터넷사용

인구가급속도로늘어나고있는추세에서전자신고도입으로납세자들은세무서

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져 깨끗한 국세청 구현이 가능하며, 납세자는사무실이나

안방에서편하게납세서비스를받을수있을 것이다. 

나. 진행상황

국세청은 1 9 9 9년 1월부터 전자 신고 시스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우리나라에서

전자신고란납세자또는

세무대리인이세법에

의한신고관련서류를

자신의P C에서작성한후

인터넷을통하여

국세전자신고시스템에

신고하는것을말한다.

호주의전자세정

2 0 0 0년(도입) 부가가치세, 원천세( 2 ) 서울청 세무대리인

2 0 0 1년(안정) 부가가치세, 원천세 전 국 세무대리인

특별소비세, 주세( 4 ) 서울청
세무대리인
일반납세자

2 0 0 2년(발전) 특별소비세, 주세 전 국
세무대리인
일반납세자

소득세, 법인세등(확대검토) 서울청
세무대리인
일반납세자

<표5> 연도별전자신고시스템 구축계획

자료: 국세청( h t t p : / / e f i l e . s e o u l n t s . g o . k r / )

세목 지역 이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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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여미국, 호주등 해외전자신고에대한사례를파악하는등 사전준비작업

을 거쳐1 9 9 9년 4월에사업계획을수립하였다. 1999년7월본격적으로전자신

고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8월 국세기본법을개정하고 2 0 0 0년 2월에 전자 신고

시스템 구축을완료하였다. 2000년3월부터6월까지시험운영기간을거쳐문제

점을보완한후 2 0 0 0년 7월1일부터이를시행하고있다. 

전자신고시스템구축사업은사업단계를기본3개년으로설정하고연도별로실

시계획을수립하여점차이용대상자의확대및신고대상세목을확대할예정이다.

다. 운영상황

실제사용자신청접수는2 0 0 0년 7월 5일부터실시되었고, 대상세목은원천세

와 부가가치세만가능하며, 이용대상자도서울청관내세무대리인으로한정되어

있다. 원천세는8월1일부터( 2 0 0 0년 8월 제출분부터), 그리고부가가치세는1 0

월 1일부터( 2 0 0 0년2기예정분부터) 신고가능하다. 

8월말현재대상자2 , 8 0 0여 명 중 1 , 5 0 0여 명이전자신고이용을등록한것으

로 집계되어많은세무대리인들이관심을보이고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라. 전자신고이용신청

전자 신고를 이용하고자 하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세서비스센

터에비치되어있는전자신고이용신청서(주민등록증사본첨부)를작성하여제

출하면, 세무서에서전자신고이용신청서를검토한후 전자신고프로그램, 전자

신고사용설명서를발급한다. 다음날전자신고이용자는전자신고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세무회계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전자신고프로그램을이용하여전자신고파일로변환한후 전자신고홈페이지

에 접속하여신고서파일을 전송한 후 해당신고서의접수증을화면에서확인할

수 있다. 

2. 전자 납부제도

종전까지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이나 우체국에 직접 찾아가서 현금이나

수표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국세청에서는2 0 0 0년 7월 3일부터 편리한 세금

현안 분석( 3 )

국세청은

1 9 9 9년 1월부터

전자신고시스템사업에

대한타당성을검토하기

시작하여2 0 0 0년 2월에

전자신고시스템구축을

완료하였다. 

2 0 0 0년3월부터

6월까지시험운영기간을

거쳐문제점을보완한후

2 0 0 0년 7월1일부터

이를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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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를 위해전자납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새로도입된 전자 지불제도로는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 AT M )를 이용한 계좌이체, 전화(ARS) 이용, 신용카

드론이용등이있다. 

가. 인터넷에의한납부

가정이나직장등에서인터넷을이용하여세금을납부할수 있다. 처음으로인

터넷에 의한계좌이체납부를 하고자하는경우(처음으로인터넷뱅킹을하는경

우) 맨처음한번에한하여은행·우체국창구를방문하여ID 및비밀번호등록을

하여야한다.

등록후 거래은행·우체국또는카드사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ID 및비밀번호

입력으로본인확인절차를마친후 국세납부를신청하면자신의계좌에서국세를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국세납부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이를 영수증으로

사용할수 있다. 

나. ARS에의한납부

처음으로 A R S에 의한 계좌이체(납부)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맨 처음한번에한하여은행창구를방문하여사용자번호및 사용자암

호를등록하여야한다.

A R S로 납부하고자하면먼저 거래은행 또는카드사의 ARS 전화번호로전화

를 하여「국세납부」해당번호를누르고 계좌번호또는 카드번호, 비밀번호입력

등으로 본인확인절차를마친후에국세납부를할 수 있다. 희망시FA X로「국세

납부신청확인서」를받을 수 있다. 

다. ATM에의한납부

은행점포등에설치된AT M을 이용하여계좌이체에의한세금납부를할 수 있

다. 그러나현재일부AT M에만국세납부프로그램이설치되어있다. 

납부절차는 거래은행 창구의 AT M기를 이용하여「국세납부」또는「세금/공과

금」등을선택하고계좌번호 및 비밀번호입력을 통해본인확인절차를마친후

국세를납부할수 있으며, 마지막으로「국세납부신청확인서」(이용명세표)를발급

받게된다.

국세청에서는

2 0 0 0년 7월3일부터

편리한세금납부를위해

전자납부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새로도입된

전자지불제도로는

인터넷뱅킹, 

자동입출금기를이용한

계좌이체, 전화이용, 

신용카드론이용

등이있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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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ARS, AT M에 의해납부신청을마친이후에는취소가불가능하다. 잘

못 납부된 경우에는세무서(징세과징세계)로연락하여정정하거나환급을 받아

야 한다. 

라. 카드사의카드론이용

신용카드를소지한납세자(개인또는가맹점)는자금이부족하거나기타필요시

카드사로부터카드론을받아세금을납부할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를납부하

는 사업자는유용하게활용할수있다. 그러나법인은카드론을이용할수없다.

납세자가카드사에카드론자금으로세금을 납부하기위해서는우선카드사에

이를신청해야하며, 카드사는납세자의신용상태등을파악한 후 대출가능금액

및 대출가능기간등을제시하게된다. 이러한조건에대해납세자가동의하면카

드론자금으로국세를납부하게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기존 물품구매방식(카드전표발행방식)의카드납부는 도입대

상에서제외했다. 그이유는신용카드사용후 국고납입까지5일정도가소요돼

납부일자를맞추기힘들고연간5천억원에달하는수수료부담을납세자에게전

가할수 없기때문이다.  

3. 전자 정보서비스

가. 인터넷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이용하여 조세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크게

세정, 세무상담그리고여론수렴등으로나눌수 있다.

세정부문에서는국세청조직과기능, 연혁, 전국세무서안내와함께세정및 법

령소식, 국세통계, 국제조세정보등을제공한다. 세무상담부문에서는사이버서

비스센터, 세무정보, 창업정보, 기준시가조회등의정보를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여론수렴부문에서는국세신문고, 참여마당등을운영하고있다. 

나. 전화상담

국세청에서는 전화자동 세무상담 서비스를 연중무휴 2 4시간 제공하고 있다.

3 0 6개의항목에대해세무상담이준비되어있으며전화를통한음성서비스를받

현안 분석( 3 )

국세청은

기존물품구매방식의

카드납부는도입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신용카드사용후

국고납입까지5일정도가

소요돼납부일자를

맞추기힘들고

연간5천억원에달하는

수수료부담을

납세자에게전가할수

없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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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도있고그 상담내용을FA X로 받아볼 수도있다. 모든전화자동세무상담

서비스내용은국세청홈페이지에서도그대로제공된다. 

Ⅳ. 우리나라 전자 세정에 주는 시사점

앞에서살펴보았듯이우리나라의전자세정은아직초기단계이다. 세무행정의

효율성과투명성을높이기 위해전자세정의 도입은 필연적이라생각한다. 따라

서 우리보다앞서전자세정을 시행하고있는호주의전자신고제도와전자납부

제도가우리에게주는시사점을살펴보자.

1. 전자 신고제도

가. 전자신고관련서류제출및보관

전자신고를도입할경우납세자에게돌아오는이익은직접세무서를방문하거

나 혹은우체국등을이용함으로써발생하는납세자의시간적·금전적비용등을

대폭줄일수 있다는것이다. 또한서면신고를함으로써발생할수 있는실수등

을 전자 신고를 통해줄일 수 있다. 그러나우리나라에서는세무 대리인이전자

신고를한 경우에도첨부서류는관할세무서를방문하거나우편등에의해별도로

제출해야한다. 이를제출하지않으면무신고또는불성실신고로간주되어불이

익을보게된다. 따라서전자신고후에도어차피 세무서혹은우편등을이용해

야 하므로전자신고를할인센티브가그만큼줄어든다.

반면호주에서는전자신고만으로모든신고를마칠수 있다. 전자화할수 있는

모든서류는전자전송하고그 밖의관련서류(예를들어, 영수증따위)는납세자

혹은세무대리인이5년간보관하여추후에호주국세청으로부터조사가있을경

우에만제출하도록되어있다. 이미전자신고제도를도입하고있는영국과미국

의 경우에도대부분의경우전자신고만으로모든납세신고를마칠수 있도록제

도적인장치를마련하고있다. 영국의국세청에서전자신고제도를도입할때 가

장 중요하게여긴사항이전자신고만으로모든납세신고를마칠수 있도록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능한 한 모든 서류를 전자화하여 전자 신고를

전자신고를도입할경우

납세자에게돌아오는

이익은직접세무서를

방문하거나혹은

우체국등을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납세자의

시간적·금전적비용등을

대폭줄일수

있다는것이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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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함께전송하도록함으로써전자신고만으로모든납세신고를마칠수 있도

록 하며, 그밖에전자화가어려운서류들은납세자혹은세무대리인이보관하도

록 하여추후에납세관련조사가있을경우에만제출하도록하는제도적인뒷받

침이필요하다. 

나. 여러가지전자신고방법

현재우리나라에서는세무대리인만이전자신고를할 수 있다. 그리고전자신

고를하기위해서는관련세무회계프로그램과전자신고프로그램을이용할 수

있어야하며전자신고파일로변환한후 전자신고홈페이지에접속하여신고서

파일을전송할수 있어야한다. 

호주에서는전자신고와관련하여세무대리인용과일반납세자용이있어세무

대리인을이용하지않을경우에도전자신고가가능하다. 또한일반납세자의경

우 컴퓨터와인터넷을사용할수 있는경우와없는경우모두전자신고가가능하

다. 컴퓨터를이용하여전자신고를할 경우에도프로그램에대한특별한이해없

이 컴퓨터와의문답으로모든납세신고서를작성할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컴퓨터와인터넷의보급은 빠른속도로 이루어지고있지만 소

규모사업장의경우아직은 컴퓨터와인터넷 접속모두를 구비하기는어려운 실

정이다. 따라서컴퓨터와인터넷접속없이도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제도적장

치가필요하다.

호주의Tax Pack Express도검토할수 있는제도이며, 또한미국에서시행되

고 있는전화신고도 도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국세청에서는전화신고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에있다. 이는전자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P C와 인터넷을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전산회계방식의장부작성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기에 전반적인

전자신고도입에는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하기때문이다. 따라서연간매출

이 2 , 4 0 0만원미만의 영세사업자에대해서는전화신고만으로납세의무를마칠

수 있도록 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전화신고는 납세자가국세청 전화신고센터

로 전화를걸면접수번호와인적사항을확인한 뒤 입력한 수입금액에따라납부

금액을그 자리에서결정해주는방식이다. 

일반납세자가컴퓨터를이용하여전자신고를할 경우에이를위한새로운컴

퓨터프로그램의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사용하고있는세무대리

현안 분석( 3 )

우리나라에서는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한경우에도

첨부서류는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우편

등에의해별도로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전자신고후에도

어차피세무서혹은

우편등을이용해야

하므로전자신고를

할인센티브가

그만큼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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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을위한프로그램은일반납세자가사용하기에는어려움이많다. 이를이용하

기 위해서는별도의 교육이 필요하기때문이다. 그러므로일반납세자들이쉽게

신고를할 수 있도록일반납세자용컴퓨터프로그램개발이전자신고제도의정

착과확대를위해필수적이다. 

다. 전자신고제도의활성화대책

앞에서 언급하였듯이우리나라에서는세무대리인이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도

첨부서류등을관할세무서를방문하거나우편등에의해별도로제출해야하기에

전자신고를할 인센티브가그만큼줄어든다. 

호주에서는전자신고를한경우더이상세무서에갈필요가없다. 또한이러한전

자신고를하면서면신고에비해세금환급을약3배정도빠르게받을수있으며, 서

면신고보다더많은정보를이용하여쉽게신고서를작성할수있다는이점이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 신고에 따른 인센티브를 납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지신고서류를연필로작성하는대신컴퓨터로한다는 것 이외의 이점이있어

야 할 것이다. 세무서에갈 필요가없어짐으로인해시간비용을절약할수 있다든

지, 서면신고보다쉽게신고서를작성한다든지, 또는미국에서검토되고있는전

자 신고에대한일정금액( 5∼1 0달러)의세액공제가제공된다든지하는것과같

은 납세자에게실질적인이득을주는여러방안들을고려해보아야한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를 할 경우 세무당국은 서면 신고에 비해 조세행정비용을

대폭줄일수 있다. 이는납세자가서면신고를할 경우, 세무당국은인원을고용

하여모든자료를입력해야하며이러한입력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수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자료입력과 입력실수에 따른 행정비용등을 고려할 때 세액

공제로인한세수감소등은세무행정비용절감으로충분히만회될수 있다. 호주

에서는현재전자신고를한 경우세무공무원의개입없이모든과정이컴퓨터에

의해처리되도록함으로써조세행정의효율성과투명성을증가시키고단순세무

행정비용을크게절감하고있다. 

2. 전자 납부제도

우리나라도호주와마찬가지로신용카드에의한납부는이루어지고있지않다.

호주에서는

전자신고와관련하여

세무대리인용과

일반납세자용이있어

세무대리인을이용하지

않을경우에도

전자신고가가능하다. 

또한일반납세자의경우

컴퓨터와인터넷을

사용할수있는경우와

없는경우모두

전자신고가가능하다.

호주의전자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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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리나라는 카드론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데 이는

호주의 은행대출에 의한세금납부와 같은제도로 이와같은차이는 두 나라의

상이한금융제도로인해나타나는것으로여겨진다. 

가. 확인서발송에따른행정비용

전자 납부를 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전자 납부 후 1 0일 이내에 국세청(세무

서)에서 납부되었음을 확인하는「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일반우편에 의하여 별

도로납세자에게우송한다. 이에따라또 다른행정비용이발생하고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전자납부와함께화면혹은AT M에서발행하는영수증이이를대신

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법적으로컴퓨터 화면상에서제시하는납부확

인이나AT M에서발행하는영수증이국세납부의확인서가될 수 있도록제도적

장치가필요하다.

나. 확인증명발행

우리나라의경우전화( A R S )로 세금을 납부한 후 이를증명할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없다. 호주의경우전화납부후 거래를증명하는번호와날짜·시간등을

알려주기에이를영수증으로보관할수 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전화납부후 납

세자가 납부하였다고증명할 아무런 자료도 제공받지못한다. 이에대한보완으

로 우리나라에서는전화납부후 FA X로 영수증을보내주기도하지만FA X가 없

는 경우이를이용할수 없다. 따라서호주와같이전화납부후 거래를증명할거

래번호와날짜·시간등을부여하여납세자가전화를이용하여안심하고납부할

수 있는제도적인뒷받침이필요하다.

Ⅳ. 결론

세무당국과납세자간의정확한세금납부와징수를위해서는서로에대한완전

한 정보를가지고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세무당국은납세자별경제활동에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최소한의행정비용을지출해야하고, 또한납세자들은

조세제도및 행정에대한정보를확보하는데 최소한의납세협력비용을사용해야

한다. 이러한행정비용과납세협력비용을대폭낮출수 있는정책수단이전자세

현안 분석( 3 )

호주에서는

전자신고를한경우

더이상세무서에갈

필요가없다. 또한이러한

전자신고를하면

서면신고에비해

세금환급을약3배정도

빠르게받을수있으며, 

서면신고보다더많은

정보를이용하여쉽게

신고서를작성할수

있다는이점이있다.



재정포럼 7 7

정의도입이다.

우리나라에도전자세정을도입하기위한제반여건이마련되고있다. 우선국

세청에서는1 9 9 7년 1월 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ed System: TIS)을개통

하였다. 국세통합시스템의개통으로국세업무를대부분전산으로처리할수 있게

되었으며 각 지방청이나 세무서의 과세자료가 국세청으로 집중되도록 하여 인

별·기업별과세자료를축척할 수 있게되었다. 현재까지축적된 자료는 조세정

책을입안하고세무조사자료로활용하는데 중요한자료가될 뿐만아니라전자

신고등 전자서비스제공에도그근간이될 수 있을것이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보급과 함께 인터넷 보급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확산되고있다. 정보통신부에의하면우리나라의1 9 9 9년 말 현재총 PC 보급대

수는1천만대를넘어선것으로추정하고있다. 2000년정보화에관한연차보고

서에의하면 국내인터넷이용자 수는1 9 9 8년 3 1 0만 명, 1999년1 , 0 8 6만 명이

며, 2000년6월기준1 , 5 7 5만 명으로기하급수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2 )

, 인터넷

이용자수 기준으로세계1 0위인것으로나타났다
3 )

. 국가별도메인등록수에있

어 세계4위(미국, 독일, 영국, 한국순)이며, 일반최상위도메인등록건수는미

국에이어2위로( 1 9 9 8년 2 9위, 1999년6위) 크게상승하였다. 

이와같이우리나라에서도전자세정을도입추진할수있는 기본적인여건은조

성되고있다고할수있으므로, 이를뒷받침할수있는제도적인정비가필요하다.

전자 신고만으로모든납세 신고를 마칠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정비가 필요

하며, 전자신고가단지컴퓨터가연필을대신하여신고서류를작성하는것이아

닌 그 밖의실질적인이득을 주는, 예를들어앞서언급한 세무서에가지않음으

로 인한시간비용절약, 컴퓨터문답으로손쉽게신고서 작성, 또는전자신고에

대한세액공제혜택등을고려해볼 필요가있다. 

납세자가 전자 신고를 할 경우 세무당국은 서면 신고에 비해 조세행정비용을

대폭줄일수 있다. 이는납세자가서면신고를 할 경우세무당국은인원을고용

하여모든자료를입력해야하며이러한입력과정에서오류가발생할수도있기

때문이다. 이러한자료입력과 입력실수에 따른 행정비용등을 고려할 때 세액

공제로인한세수감소등은세무행정비용절감으로충분히만회될수있다. 

현재호주에서는전자신고를한 경우세무공무원의개입없이모든과정이컴

퓨터에 의해처리된다. 따라서전자신고가 정착되고모든자료가 전산·전자화

호주의경우

전화납부후거래를

증명하는번호와날짜·

시간등을알려주기에

이를영수증으로

보관할수있으나, 

우리나라의경우

전화납부후납세자가

납부하였다고증명할

아무런자료도

제공받지못한다.

호주의전자세정

2)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의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
무선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은 2 0 0 0년
말 현재 1 , 9 0 4만 명으로
1 9 9 9년말 1 , 0 8 6만명에
비해 8 1 8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동아일
보1월 1 5일자) .

3)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의
하면 인터넷을 주로이용
하는 장소로는2 0 0 0년 8
월 기준 가정( 4 5 . 4 % ) ,
P C방(25.6%) 순서이며,
2 0 0 0년 말 기준으로는
가정(59.2%), PC방
(15.8%) 순서로가정이
용자가 대폭 증가하고
P C방 이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동아일보
1월1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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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세무공무원의개입없이모든과정이컴퓨터에의해처리될수 있기에조세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증가시키고세무공무원도단순업무에서벗어나 조

세행정의중요한기능중의하나인세무조사에대한역할을충실히이행할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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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입없이모든과정이

컴퓨터에의해처리될수

있기에조세행정의효율성

및투명성을증가시키고

세무공무원도

단순업무에서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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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께서말씀하시었다.

정령으로써 이끌고형벌로써 가지런히하면, 백성들이면하기만할 뿐이요, 부끄러움이없다.

그러나덕으로써이끌고예로써가지런히하면사람들이부끄러움이있을뿐 아니라떳떳해진다.

孔子, 『論語, 爲政篇』(김용옥 역, 『도올 논어( 2 )』, 통나무, 2001)

子曰“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자왈“도지이정, 제지이형, 민면이무치;도지이덕, 제지이례, 유치차격”)

명

언

산

책



Ⅰ. 서론

본 글에서는 2 0 0 0년 1 2월 O E C D에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한 다음의 연구결과

를 중심으로중요한시사점을요약해보았다.

Dalsgaard, Thomas,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71,

OECD, 2000.

본 O E C D의 논문은 우리나라의조세정책에대해매

우 종합적으로서술하고있으며, 특히우리나라조세정

책의 특징을 OECD 국가들과비교함으로써강조하였

다. 우리나라의조세정책에대한종합적인평가는국내

의 학자들에 의해여러 차례시도되었지만, 특정한이

슈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나, 조세정책전반에 대한

규범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제안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

다. 반면, 본논문은학술적인이론을바탕으로우리나

라 조세정책의 문제점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제비교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논리

적 정교함을보여주었다. 외국인에의해우리나라의조

세정책이평가되었음에도불구하고종합적이며체계적

인 논문으로평가하고싶다.

여기에서는이 논문에서보여주는여러가지평가중

에서 우리나라 조세정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슈를중심으로요약한다.

Ⅱ.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흐름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은 여러가지요인들에 의

해 정해지지만, 1990년대말에 겪은 외환위기를 통해

경제환경이급격히바뀌었고, 이러한새로운환경이조

세정책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으로작용하게되었다.

과거1 9 6 0년대와1 9 7 0년대는경제개발을위한수단

으로조세정책이활용되었으며, 주로특정산업에대한

조세지원위주의 정책이었다. 이러한정책이 우리나라

의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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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연구결과는 없으므로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

다. 그러나이러한특정산업에대한조세지원정책은자

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함으로써 전체 국가경제에

부정적인결과를가져다줄수도있는것이다.

1 9 8 0년대에 들어와서는조세 및 사회지출정책을통

한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토지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소득불균형 정

도가 악화되었고, 이를완화하는대표적인 정책

인 조세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

이다. 또한 조세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어, 1977년에

는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였

고, 1980년대와 1 9 9 0년

대에는 조세지원의폭을줄

임으로써 법인세 기반을 확충하

는 정책을추진하였다.

1 9 9 0년 말에겪은외환위기로인해조

세정책은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을 활성화하

는 유인정책과 구조조정에따른 재정수요를확충

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기업및 금융구

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구조조정과 관련된 경제행위

에 대해서는감면정책을추진하였다. 특히외환위기를

맞은 첫해인 1 9 9 8년에 G D P의 4 %에 달하는 가장높

은 재정적자규모를겪게됨에따라, 재정적자폭을장

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운용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

게 나타났다. 그러나사회안전망확대를위한정책방향

과 인구고령화와남북한통일에대비한재정수요는급

격하게 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이러한 요인들이향후

조세정책의방향을결정하게될것이다.

Ⅲ. 우리나라조세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OECD 국가들의 제도와 비

교해볼 때 다음과같은특징이있다.

1. 낮은조세부담률과노동에 대한 낮은유효세율

OECD 국가들과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조

세부담률은 가장낮은 수준이다. 세법상명

목세율의크기는OECD 국가들과비슷

하지만 유효한계세율은 매우 낮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조세정책

으로 인한 경제의 비효율

성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을것으로예상할수 있다.

조세기반의 특징을 살펴보면 부동

산과 소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난다. 또한 소비기반을 통한 세

수 중에서부가가치세제가차지하는비중이 5 0 %

이하로부가가치세수의의존도가OECD 국가들과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여준다( <표 1> 참

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다른 소비관련세제에

비해부과대상범위가넓고, 세율이상대적으로낮으므

로 자원배분의 왜곡 정도가 낮다고 평가된다. 이러한

관점에서볼 때, 우리나라의소비관련세제를통한경제

적왜곡이상대적으로심할수밖에없다.

조세기반을자본, 노동, 소비로나누어 각 기반별 유

효세율을 비교해 보면( <표 2> 참조), 우리나라의특징

을뚜렷하게알 수 있다. 즉노동에대한유효세율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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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을결정하게될것이다.



우 낮게나타나는반면, 자본및 노동에대한유효세율

은 OECD 국가들의 평균수준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

리나라에서는조세정책으로인해야기되는노동시장의

왜곡현상은매우낮게나타난다.

2. 조세정책의낮은소득재분배 효과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조세정

책을통한 소득재분배효과도 매우낮게 나타난다. 소

득세법상누진도는비교적높아서OECD 국가들의수

준과 비슷하나, 최고한계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계층

이 상대적으로 적어 결과적으로, 소득세를 통해 전체

소득불균형을완화하는효과는그리크지않다. 외환위

기 이후사회안전망에대한지출의증가로인해사회부

조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과거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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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본 3 2 3 8
독 일 6 2 6 4
프랑스 6 5 6 2

이탈리아 5 2 5 3
영 국 5 5 5 4
캐나다 2 6 2 8

오스트리아 6 6 6 6
벨기에 6 0 5 7
체 코 - 5 5
덴마크 5 5 5 9
핀란드 6 0 5 8
그리스 5 5 5 6
헝가리 - 5 3

아이슬란드 5 6 6 3
아일랜드 4 9 5 5
한 국 4 2 4 1

룩셈부르크 4 6 4 7
멕시코 3 8 3 8

네덜란드 6 2 5 9
뉴질랜드 6 7 7 1
노르웨이 5 3 5 7
폴란드 - 5 9

포르투갈 4 5 5 5
스페인 5 5 5 6
스웨덴 6 0 6 1
스위스 - 5 4
터 키 6 6 6 3
평 균 5 3 5 5

1 9 9 0 1 9 9 8

<표1> 전체소비세수중 부가가치세수의비중
(단위: %)

미 국 5 1 . 0 3 1 . 1 2 2 . 6 6 . 1
일 본 8 3 . 6 3 2 . 6 2 4 . 0 6 . 7
독 일 3 6 . 4 1 9 . 9 3 5 . 9 1 5 . 8
프랑스 4 1 . 4 2 3 . 6 4 0 . 2 1 8 . 0

이탈리아 4 9 . 6 3 1 . 0 3 6 . 3 1 6 . 0
영 국 6 8 . 6 3 8 . 4 2 1 . 0 1 6 . 9
캐나다 8 7 . 7 3 8 . 6 2 8 . 7 1 3 . 1
호 주 5 6 . 2 2 8 . 0 2 2 . 6 1 1 . 9
벨기에 4 7 . 0 3 0 . 8 3 9 . 7 1 8 . 7
덴마크 6 7 . 7 2 9 . 1 4 2 . 8 2 5 . 7
그리스 3 9 . 4 2 6 . 8 2 4 . 3 18.6 
한국 4 9 . 0 2 6 . 8 7 . 7 1 6 . 0

네덜란드 4 0 . 7 2 4 . 7 4 1 . 0 1 8 . 7
뉴질랜드 5 0 . 1 3 4 . 9 2 4 . 2 1 9 . 8
포르투갈 2 2 . 2 1 8 . 3 2 2 . 7 2 0 . 5
스페인 3 1 . 9 2 0 . 6 3 0 . 4 1 3 . 7
스웨덴 6 3 . 5 3 0 . 5 4 8 . 5 18.7 
평 균 52.2 26.6 33.4 1 7 . 1

자본⑴ 자본⑵ 노동 소비

<표2> 과세기반별평균유효세율( 1 9 9 1∼1 9 9 7 )
(단위: %)

주: 자본( 1 )은순계기준이며, 자본( 2 )는총계기준임.



Ⅳ.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1. 소득세제에서공제및 감면수준이높다.

누진도가높은소득세를 통해수직적 형평을 강화할

수 있고, 소득종류별 수평적 형평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득세제는 여러 가지의 소득

공제와 세액공제로 인해 수직적 형평과 수평

적 형평을훼손하고있다. 1997년통계치

를 보면 전체 G D P에서 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이나,

소득세제의 전체 공제액이

G D P의 5 %를 차지하고

있을정도로심각하다.

소득세는여러가지선별적정책

에 의해 그 규모가 감소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고용에 따른 부가급여

(fringe benefit)에대한비과세, 퇴직소득과자

본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의 적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형태의 세제혜택은 주로 고소득계층에 편중되

어 있어서소득세제의불공평성을심화시키게되었다.

소득세제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공제수준의 문

제는자영자들의소득이 정확하게포착되지않기때문

으로 볼 수 있다. 자영자들의낮은 조세포착률과형평

을 맞추기위해근로소득에대해높은공제를허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소득세제가불공평한구조를 가지

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제의 높은 공제수준을

낮추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자영자들의소득포착률을

높여야한다. 자영자들의탈세규모에대한정확한통계

자료는없지만G D P의 0.4% 수준으로추정된다. 그러

나 우리나라소득세제의문제점은자영자로인한탈세

의 규모가 아니고, 이러한탈세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

평한소득세제에대한납세자들의불신이며, 이러한불

신을무마하기위해높은공제수준을허용함으로써세

수를누락시키고있다는점이다.

2. 투자에 대한 조세의 왜곡은 감소되었으

나, 조세지원의수준은 여전히 높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낮으

며 법인세제의 한계세율도

OECD 국가들의 평균보

다낮으므로, 조세정책으로인

한투자행위의왜곡효과는낮은것

으로 평가된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다투자되는 부작용도 나타났

다. 현재 조세지원은주로기술개발, 중소기업등에

대해 중점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들에대한조세

지출액은1 9 9 8년의경우 G D P의 0.6% 수준으로나타

났다. OECD 대부분국가들의조세지출액이G D P의약

0.2% 수준임을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조세지출지

원액은상대적으로너무높은경향이있다.

3. 자본소득실효세율이 낮고, 체계가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볼 때,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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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에대해높은공제를허용하게되었고, 

결과적으로소득세제가불공평한구조를

가지게된것이다.



( <표 3> 참조).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상대적으로매우낮으며, 개인차원의배당소득은비과

세 대상이므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준다.

2 0 0 1년부터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재실시함에도불

구하고, 배당소득의경우종합과세대상이된다고 해도

부분적인 임퓨테이션(partial imputation)으로인해

세부담을 경감받을 것이고,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대한원천징수세율도감소할 것이다. 이러

한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우리나라의자본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은상대적으로낮으며, 또한자본소득의종류

에 따라서로다른세율체계를가지므로상대적으로복

잡하다고평가할수있다.

4. 연금제도는 세대간 불공평하며, 소득포착률이 낮

고, 비중립적이다.

OECD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우리나라도 국민연

금 및 개인연금에대해서는여러가지형태의조세지원

을 하고있다. 특히, 국민연금의경우갹출액이미래에

주어질혜택에 비해높으므로세대간의불공평성문제

를 야기하게된다. 

국민연금제도에서가장문제시되는것은자영자들의

소득포착률이낮으므로계층간의불공평성이심각하게

대두되고있다는 점이다. 자영자들의과소소득보고수

준은 5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으

로 인해국민연금제도는소득재분배효과가 낮은것으

로 평가되고있다. 갹출료에있어서도근로자는소득의

9 %를 지불하는 반면, 도시의 자영자는 3%, 농민은

2 %를 부담하고 있어 계층간 비중립적인 구조를 가지

고 있다.

5.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

전체세수에서 재산관련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

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재산관련세제를보유, 거래, 자본이득으로나누어볼

때, 우리나라의재산관련세제의 특징은 보유단계에서

는 세부담이 낮은 반면, 거래단계에서는 매우 높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부동산보유단계시장가격대비유

효세율은 0 . 1∼0 . 1 5 %이며, 일본의 경우에는 약

0 . 2 5 %로 커다란차이를보여준다. 농지가도시주거지

로 변환할 때 보유단계의 세율이 0 . 1 %에서 0 . 2∼5 %

로 크게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용도 전환에 따른 기대

토지가격의상승이매우높아토지개발을억제하는역

할을제대로하지못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 거래단계의 세수는 전체세수 및 G 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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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4 7 4 0 6 8 0 - 2 0
일 본 2 0 4 1 7 1 2 6
독 일 5 6 5 8 5 0 0
영 국 4 0 3 1 4 8 0 - 4 0
한 국 2 4 ( 4 5 ) 3 1 4 6 ( 4 5 ) 0 - 2 2
멕시코 4 0 3 2 4 0 0
스웨덴 3 0 2 8 5 0 3 0

이자소득의
법인세율

배당의 금융자본
최고세율 한계세율 이득

<표3> 자본이득세율의비교
(단위: %)

주: 한국의경우 (   ) 안에서와같이2 0 0 1년금용소득종합과세가실시됨
에따라이자및배당소득의최고한계세율이44.5% 증가함. 



대비비중으로볼 때 OECD 국가들중에서 가장높게

나타난다. 거래단계의높은세부담은양도소득세와함

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정책수단으로제안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정책이실제부동산투기를 방지했는지

혹은동결효과(lock-in effect)로인해토지의비효율적

인 사용을 야기했는지에대해서는계속적인연구가진

행되어야할것이다.

6. 부가가치세제의기반이 좁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제는최

근에많이 변화되었다. 전문

직 서비스를 과세범위에

포함시켰고 소규모사업자를

위한특례과세제도중에서 과세특

례제도를 없애고, 간이과세제도로 대

체하였으며, 이에따라 일반과세자의 비중

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특례과세제도를적

용 받는 소규모사업자(납부면제자)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수출상품 및 농산물에 대한 영세율 적용범위가

넓어 부가가치세 기반이 좁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조세지원으로 인해 업종간 중립성을 저해하는

결과가나타난다.

7. 소비관련세제가 복잡하다.

우리나라의 소비관련 세제로는 교통세, 주세, 전화

세, 특별소비세가 있으며 이들의 전체세수가 G D P의

2 . 5 %를 차지하고있다. OECD 국가들의경우소비관

련 세제는 주로석유, 담배, 술등에집중되어있는반

면, 우리나라는과세범위가상대적으로넓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소비관련세제는불필요하게복잡

하고세율도매우다양하여소비에 있어서비효율성을

야기하고있다.

환경관련 세제는 종합적인 정책방향이뚜렷하게

정해지지않고있다. 또한환경관련세제의정

책방향이 주로 세수 확보나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환경보호

차원의관심은낮다고평가된다.

8. 상속 및 증여세의 탈

루가 높다.

우리나라에서상속및 증여세의탈루

는 높았으나 최근에 이를 강화하는정책이

추진되었다. 특히, 재벌을 포함한 부유층들의

부 세습을방지하기위해비영리기관에대한세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정책들이 향후상속 및 증여세 탈

루 방지에얼마나 기여할것인가는전망하기어렵지만

부유층의상속및 증여가과거와같은형태를가지지는

못할것이다.

9. 목적세와준조세가 남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목적세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개발

세가있으며G D P에서차지하는비중이4%, 전체세수

에서는 2 0 %를 차지하고 있다. 목적세는 국가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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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에서

가장문제되는것은자영자들의

소득포착률이낮으므로

계층간의불공평성이심각하게

대두되고있다는점이다.



비탄력적으로사용하게하고재원이 낭비될확률이 높

으며, 조세체계를복잡하게만들기때문에국가전체의

재정구조를비효율적으로만드는경향이있다.

우리나라의준조세규모는G D P의 0 . 3 %로 기업들에

게 음성적으로차별부과되기때문에 재정구조의투명

성을저해하고있다.

10. 지방자치단체의역할이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지방세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독립적인

조세정책을입안할수 없다. 이

처럼지방세도중앙정부에

서 모두 일률적으로 규정하

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미미하다. 지방정부입장에서

는 탄력세율의 적용을 통해 독립적인 조

세정책을 행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나 자치

단체장의 정치적인 입장이 우선되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못하고있다.

지방정부의지출구조는중앙정부의이전재원에많이

의존하고있으며 이전하는방식이 투명하지않은경향

이 있다.

11. 조세행정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면이

있다.

최근의 조세행정개혁은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조세행정의 미비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세무조사의대상범위가너무좁고또한감소하는추세

이다. 또한납세자들에대한세무서비스가아직도면담

위주로 이루어지고있고, 신고과정이복잡하며행정비

용이높아인적자원을효율적으로배치하지못하고있

다. 그리고체납액에 대한 징수가 적정수준 이하에서

이루어지고있다. 

조세행정개혁에서 추진하는 신고납부제도의 정착

과 국세통합시스템( T I S )을 통한 효율적인 인적

자원의배치는아직도완전하지못하며이를

달성하기위해서는지방정부및 금융기

관 등에서보유한과세자료를광범

위하게확보할필요가있다. 

Ⅴ. 우리나라 조세정책

의 개선방향

우리나라는세수기반을확대하고, 형평

성 및 효율성을제고하며, 조세체계를간소화

하기 위해 종합적인 조세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은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적

정한시기에추진되어야하며, 민간부문이개혁에적응

할 여유를줄 필요가있다. 또한개혁은여러가지정책

수단들이종합적으로어우러져야하며그 효과를 극대

화할수 있어야한다. 부분적인개혁은그 효과가제대

로 나타날 수 없다. 그러나부분적인 개혁이라고해도

전혀하지않는것보다는훨씬나을것이다.

우리나라조세개혁의기본방향은세수기반을확대하

고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며,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통해조세정책에의한비효율성을극소화할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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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입장에서는

탄력세율의적용을통해

독립적인조세정책을행정적으로

추진할수있으나

자치단체장의정치적인입장이우선되어

적극적으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



을 것이다. 구체적인정책방향은다음과같다.

1. 소득 및 소비관련세제의기반을 넓혀야 한다.

소득세의경우높은공제수준을대폭낮추어야한다.

여러가지형태의공제를 철폐함으로써소득세율을대

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소득세제의간소

화를달성하고경제의비효율성을낮출수있다.

자영자들의 과소보고 문제는 O E C D의 모든 국가들

에서도공통된문제이다. 그러나자영자가전체노동시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속적인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자영자의 정확한

소득신고를위해이들계층에 대한세무조사의강도를

높이고탈세에대한가산세율을대폭강화할필요가있

다. 또 하나의 방안은 여러가지 조세유인제도를활용

하여기장을통한신고납부행위를유인하는것이다. 일

본의 청색신고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교훈으로 삼

을 수있을것이다.

법인세의 기반은 여러 가지형태의 조세지원책을철

폐함으로써확대할수 있다. 법인세정책이국가경제정

책의수단으로활용되는만큼어느정도의 조세지원은

필요하지만 지원대상을 극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즉,

시장실패가존재하는영역이나, 기술개발투자, 환경보

호, SOC 개발등과같은분야로한정할필요가있다.

부가가치세제의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농산물을

과세품목으로 전환하고 영세율은 수출품에 한정하고,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간이과세제도를갑자기폐지할경우의혼란을피

하기위해매년점차로대상범위를줄여장기적으로철

폐하는것도바람직하다. 또한, 연간매출액2 , 4 0 0만원

미만을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로 규정하는 것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볼 때도너무높은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하향조정할필요가있다( <표4> 참조) .

2. 저축에대한 조세정책은공평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자본소득의공평성을확보하는것은가

장 중요한개혁과제중의하나이다. 소득세제의한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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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2 2 , 0 2 3
벨기에 5 , 9 5 4
캐나다 2 , 5 6 5
덴마크 2 , 3 3 2
핀란드 8 , 1 6 1
프랑스 1 4 , 9 1 7
독 일 1 6 , 2 0 2
그리스 7 , 4 5 1

아이슬란드 2 , 4 0 4
아일랜드 5 7 , 5 5 2
이탈리아 2 , 9 8 7
일 본 1 8 2 , 9 3 5
한 국 3 5 , 8 8 6

룩셈부르크 9 , 6 3 3
멕시코 1 9 8 , 0 3 7

네덜란드 2 , 0 2 6
뉴질랜드 2 0 , 2 5 0
노르웨이 3 , 2 6 5
포르투갈 1 5 , 9 8 6
스위스 3 7 , 7 0 7
영 국 7 5 , 7 5 7

1 9 9 8 (미국달러 기준)

<표4> 부가가치세면세매출액의한계액



율이높은나라에서는이중과세제도(dual income tax

s y s t e m )를 채택하여 자본소득에 대해서는저율과세하

여 자본유출을방지하고있다. 그러나소득세제의한계

세율이 낮은나라는종합과세제도를채택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한계세율이 4 0 %로

OECD 국가들과비교할때 중간수준이므로어느한쪽

의 제도를권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만약소득세

의 과세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혁을 할 경우에는종합과세제도를채택

하는것이바람직하나, 현재의체계를

유지할 경우에는이자 및 배당소

득에 대해서 낮은 세율로 원

천징수하는제도가바람직

할 것이다.

저축에 대한 자본세제의 형평성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자

본이득세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는 종합과세의 대상으로 금융자본이득을 포함

시키거나, 현재와 같이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처럼원천징수함으로써이룰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더 중요한 정

책목표로 간주되고 있으므로 금융을 통한 자본이득세

제에대해서는중요하게취급하지않을지모른다.

3. 연금과세체계를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연금관련 세제에 대해서는두 가지 측

면을고려해야한다. 먼저세 가지형태(개인연금, 기업

연금, 공적연금)의 연금간에 중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퇴직소득에대한유효세율을높여야한다. 이는연금의

갹출단계에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하고연금소득을수

령할때 과세하는체계로전환하고, 퇴직소득에대해서

는 종합소득대상에포함함으로써이룰수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을 통해 우리나라는 세수를 증대할 수 있고

OECD 국가들과같은정책기조를유지할수있다.

4. 재산관련 세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

여야한다.

1 9 9 0년대 이후우리나라의토

지가격은 안정적이므로 재

산관련세제의 기본정책방

향도부동산투기방지보다는

세수확보와토지이용의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양도소

득세의 경우에는 법정세율만을 올리는 것

이 아니고실효세율을높여야한다. 법정세율을

아무리 높인다고 해도여러 가지비과세 및 감면의

남용은결과적으로실효세율을낮추게되는것이다. 비

과세및 감면에 대한허점( l o o p h o l e )은 조세체계를복

잡하게하고조세의중립성과형평성을저해하므로대

폭 철폐해야 한다. 또한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적용도

없애야한다. 

재산관련세제 개편은 거래단계의 세부담을 낮추고

보유단계의 세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져야한다. 이를위해우선적으로토지과표를시장가격

에 맞추어야 한다. 종합토지세율이차등적용되는종합

합산대상및 별도합산대상에대한구분을철폐하여주

8 8 2 0 0 1년2월호

>>> OECD 국가의조세개혁논의

재산관련세제개편은

거래단계의세부담을낮추고

보유단계의세부담을대폭강화하는

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거 및 상업지역에대해중립적인조세정책을시행하여

야 한다.

5. 소비관련 세제는 단순화하고, 목적세는 철폐해야

한다.

소비관련세제를단순화하기위해담배세행정은

국세행정에서담당하고, 특별소비세및 교통세

를 폐지하며, 환경관련세제는일반소비세

로전환할필요가있다.

목적세인교육세와농어촌특별

세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이 경우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커다란 변화를가

져오므로이를계기로 지방재정개

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준조세는 가능한 한 빨리폐지하고 경유에

대한세제는 대폭강화하여 가솔린과 세율구조

를 맞출필요가있다.

6. 지방정부의자치력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지방정부의 조세정책은 지방주민의 세부담은

적게하면서 지출을높이려는비경제적인논리를바탕

으로이루어지고있다. 지방정부의조세정책은경제원

리에 맞게 지방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간의재원이전도투명하게이루어져야하며

이는조세체계의간소화와함께개혁되어야한다. 

7. 납세순응도와형평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추진하고있는조세행정개혁이성공하기위해서

는 효율성과형평성을확보해야한다. 먼저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납세자가사용하기쉬운전자세정체계를확

립하고, 체납징수체계를개선하며, 세무조사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관련정보를 의무적으로국세청에 전

달하고 정보자동화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강화

해야한다.

자영자의 납세순응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 현재 자영

자의 세무조사 대상비율이 약

0.7%로 멕시코 1.2%, 스페인의

1 . 4 %와 비교할 때도 너무 낮으므로 대폭

높여야 한다. 또한 불성실 납세자들에 대한 가

산세율을대폭높일필요가있다.

상속및 증여세의 순응도를높이기 위해서 비영리단

체에 기부함으로써 탈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기부행위에대한정확한규정을만들어야하며그

과정이투명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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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조세정책에 대한 O E C D의 평가

조세행정개혁이

성공하기위해서는신고서식을

간소화하고납세자가사용하기쉬운

전자세정체계를확립하고, 체납징수체계를개선하며, 

세무조사대상자를효율적으로

선정하는것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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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이동자유화에따라국경간 자본이동이활발해지면서

조세피난처＊를이용한자본거래가급증하고있는추세임. 
*조세피난처는기업에 대한 세금이 낮거나 아예없으며, 비실명금

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다국적 기업이 조세회피나 돈세탁의 목적

등으로이용하고있음.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조세피난처가자국의과세기반

을 잠식하며 불법자금의온상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이

에대한규제작업을진행중임.

Ⅰ. OECD의규제작업동향

□규제작업의진행

○ 1 9 9 6년 G7 정상회담및 재무장관회의에서미국＊이 문제

를제기한후동년말 O E C D에서본격적으로작업에착수
*미국은 O E C D의 작업과 별도로 조세피난처 명단공표와 동 지역

을거쳐가는투자에대해신고를의무화하였음. 

○ 1 9 9 8년「Harmful Tax Competition」이란보고서를통해

조세피난처로인한폐해와 시정의 필요성을역설한 데 이

어 2000년 6월「Progress on Identifying and

Eliminating Harmful Tax Practices」보고서를통하여

3 5개조세피난처국가의명단을공표

※ 조세피난처(Tax Haven) 판정기준

○ 조세피난처는 아래의 ①을 만족시키면서 ②·③·④ 중

하나를만족시켜야함.

– ① 세금이없거나 명목적인 세금만을 유지 ② 효과적인 정

보교환의 결여 ③ 제도 투명성 결여 ④ 실질적사업수행조

건 결여

○총 3 5개국중 1 8개국이카리브해연안에위치하며2/3 이

상이영국령

○명단 공표 후 초반에는 개별국 정부와 1대 1로 접촉하여

개선을요구하였으나그효과가미미하자, 최근에는동 지

역모든국가에게공통적으로적용할양해각서를마련하려

는움직임을보이고있음. 

○최근에는 바베이도스( 1 . 8∼9 )에서 카리브해 연안의 조세

피난처 국가들과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세금인상·정보

공개등조세개혁을강력히촉구하였으며2월1 5∼1 6일에

도쿄에서도남태평양지역회의를개최할예정

9 8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조세피난처에대한 국제적인 규제 움직임

※이자료는재정경제부경협총괄과에서2 0 0 1년1월 2 7일에발표한

「조세피난처에대한국제적인규제움직임」의전문입니다.



□조세피난처국가들의반응

○명단 공표이후동 지역에들어와있던외국기업들이대거

철수＊하고있고일부국가는스스로조세개혁을단행＊＊하

였음. 
*세인트빈센트의 경우지난해 1 1월이후등록기업수가20% 감소,

안티구아에서는6 8개은행이 1 8개로급감

**바하마는기업의비실명소유를금지하였으며, 바베이도스는세율

인상을결정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정에 자의성이 짙으며, 과세

주권을침해하는신식민주의적발상이라면서반발

Ⅱ. 우리나라에대한시사점

□동 지역의금융정보및 조세정보가투명해지는경우동 지

역을 통한 불법외환거래의적발·조세피난처T ax＊ 부과

등이보다용이할것으로기대됨. 
*국내법인이 조세피난처에 가공회사를 설립하여 여기에 소득을 유

보하는경우동유보소득을동국내법인에배당한것으로간주하여

과세하는제도로1 9 9 7년부터시행중임. 

○또한 동 지역으로부터유입되는 외화에 대한 출처를 분명

히 함으로써 핫머니나 검은자금의 유입도 사전에 인식할

수있음. 

□그러나 조세피난처를 통하여 들어오던 외국인투자＊에 다

소영향을줄수있을것으로보여짐. 
*2 0 0 0년중 조세피난처를 통해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기준); 30억달러(총1 5 7억달러중1 9 % )

재정포럼 9 9



Ⅰ. 추진현황

□공공부문전반에걸친구조조정을차질없이추진

○ 2 0 0 0년 말까지 공공부문 인력을 총 1 3 1천명 감축, 목표

( 1 3 0천명) 대비8 0 4명

–초과달성 중앙정부 2 1천명, 지자체 4 9천명, 공기업 4 2천

명, 산하기관1 9천명

○공기업민영화적극추진

– 2 0 0 0년중 송유관공사·포철·종합화학·한중등 4개 공

기업민영화

–한전민영화법안입법완료, 공공개혁촉진계기마련

□비효율과낭비제거를위한경영혁신과제대부분추진완료

○퇴직금누진제는당초대상기관2 1 9개중 2 1 8개완료

–추가개선대상에포함된공공금융기관3 7개모두완료

○산하기관 통폐합( 2 2개), 외부위탁( 2 0 9건), 자회사 정리

( 2 6개), 출연연구기관

–연봉·계약제( 6 1개) 도입완료

□국민이체감하는민생개혁추진

○국민및기업부담경감을위한준조세정비

–개발부담금등 1 1개부담금폐지또는제도개선방안확정

○시민단체와함께도로표지제도개선등

–1 7개민생개혁과제를선정, 단계적개선·추진중

Ⅱ. 향후추진계획

◇계획된 공공부문구조조정 과제를 조기 마무리하고그 성

과를바탕으로상시개혁체제구축

◇새로운행정패러다임의변화에맞추어일하는방식과국민

이체감하는민생개혁과제중점개선

1. 구조조정의착실한 마무리

□인력감축계획( 1 9 9 8 ~ 2 0 0 1년, 143천명)을금년에모두완료

1 0 0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공공개혁추진 현황 및 계획

※이자료는기획예산처개혁기획팀에서2 0 0 1년1월 2 7일에발표한

「공공개혁추진현황및계획」의전문입니다.



○작년까지1 3 1천명감축, 당초감축계획을초과달성

○금년중 1 3천명감축계획조기완료

□철도운영 효율화를 위해「철도구조개혁기본법」(가칭) 등

관련법령제·개정

○내년중 철도를 건설부문(공단화)과운영부문(민영화)으로

분리

□상시적인경영혁신추진

○공기업등지속적인경영혁신을위해지침시달

○경영혁신지침기본방향

<공통사항>

•조직·정원은필수적신규소요를제외하고는억제

•사내복지기금과다출연, 복리후생비지출등억제

•경영공시·고객헌장시행의무등을통해경영투명성및 대

고객서비스제고

<공기업>

•자회사신설은국가적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원칙적으로

불허

•부당내부거래, 자회사에대한수의계약·채무보증제한등

을통해공정한경쟁체제확립

<산하기관>

•자산매각, 외부위탁활성화

2. 공기업민영화및 자회사정비

□계획된공기업민영화를차질없이추진

○한국통신: 잔여 정부지분 5 9 %를 내년 상반기까지 매각,

민영화

○담배공사: 금년중잔여정부·은행지분53% 매각

○한국전력:  금년중발전부문분할, 내년부터민영화추진

○지역난방공사: 금년중잔여정부·한전지분51% 이상매각

○가스공사: 금년중도입·도매부문분할, 내년까지민영화

□남아있는 4 2개자회사정비방안을2월까지확정

○민간시장형성등으로공공성이약화된자회사: 민영화

○독자적업무영역없이모기업의존도가높은자회사: 통합

○회생가능성이없는부실자회사: 청산

재정포럼 1 0 1

계 1 4 2 . 6 1 3 0 . 3 1 3 1 . 1 1 0 1 9 2 1 2 . 8

·중앙부처 2 6 . 0 2 1 . 9 21.4 9 8 8 2 4 . 6

·지자체 5 6 . 6 4 9 . 5 4 9 . 5 1 0 0 8 7 7 . 1

·공기업 4 1 . 2 4 1 . 2 4 1 . 7 1 0 1 1 0 1 -

·산하기관 1 8 . 8 1 7 . 7 1 8 . 5 1 0 5 9 8 1 . 1

1 9 9 8∼2 0 0 1 1 9 9 8∼2 0 0 0년
진도율(C/A,%) 2 0 0 1년계획

계획( A ) 계획( B ) 실적( C ) ( C / B , % )

(단위: 천명)



3. 공기업·산하기관책임경영 확립

□우수한CEO 선임을위한제도보완

○인력자원 P o o l제 및 사장후보평가위원회제도를금년 2월

까지도입완료, 신임사장선임시부터적용

○우수한인재확보를위해공개경쟁채용적극활용

□사장경영계약제강화로적극적인경영혁신유도

○구체적방만경영개선내용을경영계약에포함

○경영혁신가중치를상향조정( 2 0 %→3 5 % )

○평가결과에따라사장연봉차등, 해임건의등인사상조치

□투자기관방만경영쇄신을위해실효성있는평가체계구축

○투자기관경영평가시 방만경영부문에대해서는시민단체

대표등이참여하는별도평가단구성·운영

○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시 경영혁신관련 가중치를 상향

(20/120 →50/150) 조정·시행

4. 국민이체감하는개혁과제추진

□행정패러다임변화에따른개혁과제발굴·추진

○시민단체(YMCA 등7개)와함께 국민생활과밀접한 7대

분야민생개혁과제개선방안을수립·추진

–7대분야: 환경, 교육, 교통, 경찰, 복지노동, 식품위생, 주

택건축

–작년에 도로표지제도개선등5개과제마련, 금년중교통

사고감소방안등나머지 1 2개과제추진

○행정패러다임변화에맞추어개혁과제발굴·추진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중심으로, 인사·재

정·정보화등5개분야작업반을구성

–분야별 개혁과제 발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 마

련·추진

□준조세정비의제도화

○부담금정비방안( 2 0 0 0 . 1 1 . 2 9 )에따라 1 1개 부담금근거법

령을일괄개정하기위한부담금정비법안입법추진

○부담금의 신설 억제, 징수·관리투명성 제고를 위한「부

담금관리기본법(가칭)」제정

○기업의 비자발적기부금·성금경감을 위한「기부금품모

집규제법」개정

○상반기중입법완료추진

□공공부문개혁추진기반강화

○개혁추진성과와예산의연계강화

1 0 2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2001 예산과연계】

–개혁이행이부진한기관에대해인건비및사업비등관련

예산7 1 8억원을삭감

–경영 혁신이미흡한기관에대하여지원예산1조3 , 1 2 2억

원배정유보, 수시배정대상으로관리

–인센티브상여금·임원성과연봉차등지급

【2002 예산과연계】

–개혁추진이행부진부처의기본사업비예산차등반영

–출자·융자·보조금등정부지원예산삭감

○감사원과의유기적협조체제강화

–개선이필요한개혁부진사항은감사원에감사의뢰

–감사원 지적사항에대하여는이행실적을평가하고 미진사

항은차기감사에피드백( f e e d - b a c k )

재정포럼 1 0 3



□추진경위

○ 2 0 0 0년 이후 B2B(Business to Business) 전자상거래가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간 전자상거래에

있어서세금계산서의전자적교부의필요성이증대하고있

으며

○전통적 상거래에있어서도, 교부나보관등 세금계산서관

련업무의효율화를위해도입이필요하다는판단하에

○국세청에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2001년1월부터 전

자세금계산서를인터넷을통해수수할수있도록하였음.

□종래의세금계산서교부및보관방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상의 세금계산서 서식에 수동으

로 기재하거나 전산으로 출력, 등기우편이나 인편에 의

해 교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보관에도 전산입력, 편철, 보관을

위한공간확보등많은추가비용이소요됨.

○특히B2B 등전자상거래를영위하는사업자의경우, 거래

의대부분 과정을전자처리하면서도세금계산서는수동으

로발행하여교부해야했음.

□전자세금계산서교부및보관절차

○전자세금계산서의교부

–사업자는인터넷을통해세금계산서를주고받을수있음.

–이 경우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

권전산 등)의 인증을 거치거나, 이에준하는 기술을 사용

하는사설인증기관이나자체인증시스템등을통해전자세

금계산서를교부하여야함. 

⇒공인인증기관, 인증절차및인증요금은<별표1> 참고

–이는 교부자와전자세금계산서상의공급자와의일치여부

를확인하고, 전송도중에발생할수있는 위·변조를예방

하기위한것임.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낸 뒤 수신인에게 확인 결과 수취가

이루어지지않은경우다시전송할수있음.

○전자세금계산서의보관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종이로출력해서보관할필요는없으며

1 0 4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디지털 세금계산서도입
–세금계산서, 인터넷을통해 교부가능–

※이자료는국세청부가가치세과에서2 0 0 1년1월 2 3일에발표한

「디지털세금계산서도입-세금계산서, 인터넷을통해교부가능-」의전문입니다.



원본파일을하드디스크, 디스켓, 전산테이프등 각종전산

매체에의해5년간보관하되, 세무공무원의정당한요구가

있는경우에열람및출력이가능한형태로보관해야함.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보관하는 사업자는 세무공

무원의업무상요청이있는경우, 관련공개키등원본파일

을해독할수있는프로그램을제공하여야함.

○전자세금계산서의표준화

–전자세금계산서를표준화하여여러기업들간에세금계산

서를주고받을때발생할수있는혼선을예방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일반적인파일 형태인

텍스트파일(확장자가.txt 형태인 파일) 형식을 표준으로

하였으며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국세청장이고시한 항목별 고유

번호와함께기재하되, 필요적기재사항이외의임의적기

재사항에대하여는사업자의필요에따라기재

⇒세금계산서기재사항및항목별고유번호는<별표2> 참고

○전자세금계산서의교부및보관의대행을인정

–B2B e-Marketplace 등을운영하는사업자가전자상거래

를중개하는경우에는실제사업자를대신하여전자세금계

산서의교부및보관을대행할수있으며

–대행사업자는 실제사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외에대행사

업자의사업자등록번호를부기하여야함.

–대행사업자는세금계산서의교부및보관과관련하여실제

사업자와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 경우에도 세금계

산서와관련된세법상의책임이나의무는실거래자에귀속

되는것임.

□기대효과

○전자상거래 기업등에대한직·간접적지원효과가클 것

으로기대됨.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를 활성화하여 우편요금, 인건비,

보관비용등기업의경상비용을절감함은물론

–온라인으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증빙

으로서의기능도할수있을것이며

–전산자료형식을 표준화하여 전자세금계산서의 수수뿐만

아니라세금계산서관리의체계화를위한기반을마련, 전

자신고제도의기반확충에도도움이될것임.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제출하기위한편의를제공하고

–나아가기업의세무관련업무의전자화에도움이될것임.

<참고 1> 공인인증기관 및 인증절차

○공인인증기관개요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한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현재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등 3개 기

관이지정되어있음.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파일에 의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인정되는 것으로서,

인감도장과인감증명서의기능을동시에제공

○공인인증이용절차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공인인증기관의위임을 받은등

록대행기관에서신원확인후고유번호부여받음.

–공인인증기관의홈페이지에접속하여고유번호등을이용,

재정포럼 1 0 5



인증서및인증서사용 S / W를다운로드

–다운로드받은 S / W를 이용, 전자문서에 인증서를 첨부하

여발송

–수신자는수신문서에대하여인증기관에서제공하는공개

키를이용하여문서내용을확인하고

–공인인증기관홈페이지에접속, 수신인증서의유효성검증

○공인인증기관연간이용요금

–개인1만원, 법인1 0만원정도로회수관계없이정액제적용

<참고2 >

전자세금계산서기재항목및고유번호

※01, 02, 05, 09, 10, 11, 12는필요적기재사항으로반드시기재하여야하며,

기타는임의적기재사항으로서사업자의필요에따라기재함.

1 0 6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0 1 공급하는자등록번호 1 6 공급품목1의공급연월일

0 2 공급하는자성명또는명칭 1 7 공급품목2

0 3 공급하는자업태종목 1 8 공급품목2의단가

0 4 공급하는자주소 1 9 공급품목2의수량

0 5 공급받는자등록번호 2 0 공급품목2의공급연월일

0 6 공급받는자성명또는명칭 2 1 공급품목3

0 7 공급받는자업태종목 2 2 공급품목3의단가

0 8 공급받는자주소 2 3 공급품목3의수량

0 9 대행사업자의등록번호 2 4 공급품목3의공급연월일

1 0 공급가액 2 5 공급품목4

1 1 부가가치세액 2 6 공급품목4의단가

1 2 작성연월일 2 7 공급품목4의수량

1 3 공급품목1 2 8 공급품목4의공급연월일

1 4 공급품목1의단가 2 9 거래의종류

1 5 공급품목1의수량 3 0 비고

항목번호 기재사항 항목번호 기재사항



□기획예산처는 2 0 0 1년 예산조기집행점검을 위한「예산집

행특별점검단」1차회의를기획예산처차관주재로 재경부

등 2 0개 부처기획관리실장과외청차장이 참석한 가운데

1월1 7일(수) 개최하였음.

□금번 회의에서는경기활성화와직접연관되는2 5 3개 조기

집행집중관리대상사업(사업현황: 별첨참조)에대한사

업별·월별세부집행계획을확정하였음.

○우선 집행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1 / 4분기중

전체사업비( 2 1 . 8조원)의5 4 %인 1 1 . 8조원을집행키로(지

출원인행위 기준) 하고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

월 2 . 9조, 2월4 . 3조, 3월4 . 5조원)

–당초 계획대로 상반기까지 2 5 3개 사업예산의 8 6 % ( 1 8 . 8

조원)가집행되도록할예정임.

○동절기의조기집행사업은

–겨울철에도 시행이 가능한 공공근로사업, 공공투자 계속

사업(터널, 기초토공, 내장및마감공사등) 및중소·벤처

지원사업등을중심으로추진키로하였음.

○또한배정된자금이기업·구직자등최종수요자에게조기

에지불될수있도록

–선금지급한도(계약금액의7 0 % )를최대한활용하고

–각 중앙부처에서는일선 사업시행기관에(시·도, 산하기관

등) 월별·기관별자금지원규모를사전에예고키로하였음.

□한편, 금번 조기집행추진에따른주요분야별 기대효과를

보면

▶SOC 투자사업은 동절기 고용안정 및 경기활성화와함께

사업의조기완공에따른국민편익증진에도기여

–당초 금년연말완공예정이었던서해안고속도로당진~서

천구간은추석전개통되어귀성길교통정체해소에기여할

것으로보이며

–당초 2 0 0 2년완공예정인경인2복선전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사업의일부구간(경인선: 부평~주안간4개역, 송

정리~목포선: 송정리~임성리간9개역)을 2 0 0 1년에앞

당겨부분개통할수있게되었음.

–신갈~안산간 고속도로는(당초 2 0 0 1년말 완공계획) 4월

에 조기개통하게됨에 따라 수도권 교통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예상되며

재정포럼 1 0 7

2 0 0 1년 예산조기집행점검 1차회의 개최

※이자료는기획예산처예산총괄과에서2 0 0 1년1월 1 8일에발표한

「2 0 0 1년예산조기집행점검1차회의개최」의전문입니다.



–대구공항확장사업도(당초2 0 0 1년말완공계획) 2001년5

월까지신축터미널이완공될수있을것으로보임.

▶공공근로사업은작년4 / 4분기1 4 0천명에서금년1 / 4분기

에는4 1천명늘어난1 8 1천명에게일자리를제공

–숲가꾸기, 청소년인턴제 등 1 9개 공공근로사업의금년예

산 6 , 5 0 0억원(국고 4 , 5 0 0억원, 지방비 2 , 0 0 0억원)중

4 5 %에해당하는2 , 9 0 0억원을1 / 4분기에집행할계획

–공공근로사업대상자도장기실직자, 실직여성가장, 구조조

정실직자등을위주로선정함으로써저소득층의생계안정

에기여할것으로예상됨.

▶중소기업에대해서는신용보증및제품판매기회를확대

–금년신용보증기관에대한정부출연금( 7 , 0 0 0억원) 중1 / 4

분기에 5 0 %를 상회하는3 , 7 0 0억원을 출연하여중소기업

에대한자금공급여력을확대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조달규모를 지난해( 9조원)보다

20.6% 증가한1 0 . 9조원으로늘리고, 이중4 0 %에달하는

4 . 3조원을1 / 4분기중구매키로하였음.

□이번회의에서 확정된2 5 3개사업의월별집행계획이차질

없이추진되도록앞으로집행점검회의를매월개최하여집

행상황을점검·확인해나가기로하였음.

<참고> 예산집행특별점검단개요

□배 경

○최근우리경제는지난 4 / 4분기이후소비·투자심리가위

축되고산업생산이둔화되는등IMF 이후가장어려운상

황을맞고있음.

○이러한 경제상황을 감안,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 전체예산의6 3 %를상반기에배정하고

–자금도예년에비해10%p 높은5 6 %를상반기에배정

○특히 경기활성화와직접연관되는2 5 3개 사업( 2 1 . 8조원)

에대해서는상반기에8 6 %를집중배정하고

–집행상황을 특별관리하기 위해「예산집행특별점검단」을

구성·운영

1 0 8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일반회계 9 4 . 1 3 4 . 8 2 6 . 4 6 1 . 2 3 2 . 9

특별회계 6 6 . 2 2 3 . 3 1 6 . 6 3 9 . 9 2 6 . 3

합계(총계기준) 1 6 0 . 3 5 8 . 1 4 3 . 0 1 0 1 . 1 5 9 . 2
( 1 0 0 % ) ( 3 6 % ) ( 2 7 % ) ( 6 3 % ) ( 3 7 % )

2 0 0 1예산 1 / 4 2 / 4 상반기 하반기

< 2 0 0 1년 예산배정계획>
(단위: 조원)

일반회계 9 4 . 1 2 7 . 1 2 5 . 2 5 2 . 3 4 1 . 8

특별회계 6 6 . 2 1 8 . 3 1 8 . 4 3 6 . 7 2 9 . 5

합계(총계기준) 1 6 0 . 3 4 5 . 4 4 3 . 6 8 9 . 0 7 1 . 3
( 1 0 0 % ) ( 2 9 % ) ( 2 7 % ) ( 5 6 % ) ( 4 4 % )

2 0 0 1예산 1 / 4 2 / 4 상반기 하반기

< 2 0 0 1년 자금배정계획>
(단위: 조원)

SOC 등투자사업 1 7 0 1 9 . 0 1 6 . 5 1 1 . 3 5 . 2 8 7 . 2

중소·벤처지원 6 4 2 . 4 1 . 9 1 . 0 0 . 9 8 0 . 7

공공근로사업 1 9 0 . 5 0 . 3 0 . 2 0 . 1 6 9 . 0

합 계 2 5 3 2 1 . 8 1 8 . 8 1 2 . 5 6 . 3 8 6 . 1

대상 2 0 0 1 상반기
1 / 4 2 / 4 B / A

사업수 예산( A ) ( B )

<조기집행점검대상>
(단위: 개, 조원, %)



□구 성

○단 장: 기획예산처차관

○반 원( 2 0개 부처): 재경·교육·법무·국방·행자·과

기·문광·농림·산자·정통·복지·환경·노동·건교·

해수부기획관리실장, 조달·산림·중기·철도청차장, 국

가보훈처차장

※참석인원은필요시조정가능

□운영기간: 2001년1 ~ 3월(월1회개최예정)

※운영기간은필요시연장

□주요논의사항

○부처별·대상사업별구체적인조기집행방안마련

○월별 집행실적 점검(지출원인행위, 최종수요자지급실적

등)

○집행상애로사항해소방안등

재정포럼 1 0 9



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소득세법에 의해거주자에게귀속되는금융소득에대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하므로 납세의무

자는소득세납세의무자임.

–따라서 거주자인 자연인과개인으로 보는법인격 없는단

체가해당되고 비거주자는해당되지않음.

<소득세가과세되는법인격 없는단체의범위>

①주무관청의 허가또는인가를 받아설립하거나법령에 의

하여주무관청에등록한사단·재단기타단체로서등기되

지아니한것

②공익을목적으로출연된기본재산이있는재단으로서등기

되지아니한것

③위 ① 및 ②호의 법인으로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조직과운영에대한규칙을가지고대표자또는관

리인이 선임되어있고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

을독립적으로소유·관리하며,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

지 아니하는단체가 관할세무서장에게법인으로신청하여

승인을얻은것

※임의단체는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발급받아 금융거래

를 하거나 별도 신청절차 없이거래금융기관에일정한 서

류를제출하여임의단체의예금임을증명하는방법도사용

되고있음.

Ⅱ. 금융소득의과세방법

1. 거주자

①소득세는 거주자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산소득인금융소득(이자소득과배당소득)은부부단위별

로합산과세.

②자산합산소득으로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금액의범위는

–사채이자등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전액과

–기타금융소득 중 연도별로부부의금융소득이4천만원초

과하는금액

③금융소득은 자산합산소득이므로부부중 자산합산소득외

의 다른종합소득이많은 자가자기의 소득에 자산합산소

득을합산하여소득세를계산하고신고납부

1 1 0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2 0 0 1년부터 재시행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

※이자료는국세청에서2 0 0 1년1월 1 5일에발표한

「2 0 0 1년부터재시행되는금융소득종합과세안내」의전문입니다.



2. 개인으로보는법인격없는단체

①단체의 대표자 또는관리인이선임되어있고 이익의 분배

방법또는비율이정하여져 있지아니한법인격없는단체

는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대표자의 개인소득과

구분하여별도로과세됨.

–그단체에귀속되는이자·배당소득의크기(예: 4천만원초

과여부) 또는종류(당연종합과세대상등)에따라과세됨.

②이익의배분비율 등이정해진기타법인격없는단체는당

해 단체에 발생된 금융소득을 그 단체 구성원의 공동소득

으로 보고 이익의 배분비율등에 의하여 구성원별로금융

소득을안분하여과세됨. 

3. 비거주자(비거주자로보는외국단체포함)

①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관련이있는금융소득

–금융소득의종류나크기에관계없이종합과세

②국내사업장또는부동산임대소득과관련이없는기타의금

융소득

–금융소득의크기에관계없이분리과세·원천징수

–원천징수세율: 조세조약의제한세율, 조세조약이없는경

우 2 5 %

Ⅲ. 금융소득의범위

1. 이자소득의범위(법제1 6조)

①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발행한 채권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액

②내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③국내에서 받는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우편대체를포

함한다)의이자와할인액

④상호신용금고법에의한상호신용계또는신용부금으로인

한이익

⑤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 신탁(공채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

신탁을제외한다)의이익

⑥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국내 영업소에서발행한 채권

이나증권의이자와할인액

⑦외국법인이발행한채권또는증권의이자와할인액

⑧국외에서받는예금의이자와신탁의이익

⑨채권또는증권의환매조건부매매차익

⑩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⑪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⑫비영업대금의이익

2. 배당소득의범위(법제1 7조)

①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

금과상법제4 6 3조의규정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

②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또는분배금

③의제배당

④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⑤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증권투자신탁(공채및 사채투자신

탁을제외한다) 수익의분배금

⑥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이나잉여금의배당또는분배

금과당해외국의법률에의한건설이자의배당및이와유

사한성질의배당

재정포럼 1 1 1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Ⅳ. 종합과세대상이아닌금융소득

다음의 금융소득은 종합과세대상이아니므로 당해 금융소득

의크기에불구하고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계산시제외됨.

1. 비과세되는금융소득은 전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공익신탁의이익

②7년이상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①장기주택마련저축

②개인연금저축

③근로자우대저축

④근로자주식저축

⑤비과세신탁저축

⑥비과세생계형저축

2.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 중 일부

가.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5년 이상 장기채권, 5년이상 증권투자신탁, 또는5년 이

상 장기저축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것에서 발생하는 이

자·배당소득(30% 원천징수분)

②소득세법에의한비실명금융자산의이자·배당(40% 원천

징수분)

–금융기관을통하지않는비실명거래

③직장공제조합초과반환금(기본세율로과세)

나.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만기 1 2년 이상 사회간접자본 채권의 이자(15% 분리과

세) (조특법제2 9조)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하여 발행된 상

환기간1 2년이상의사회간접자본채권의이자소득

※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발행분에한함.

②3년 이상장기보유주식에대한배당(10% 분리과세) (조특

법제9 1조)

–주권상장법인 또는협회등록법인이발행한주식으로소액

주주에해당되는자(발행주식총액 또는출자총액의1 %

와 액면금액 3억원 중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1 1 2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금융소득
(이자·배당소득)

과세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종합소득세신고대상
금융소득

•다른종합소득과합산
하여누진세율로과세

*기준금액이하분：1 5 %
로원천분리과세·저율
과세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당연종합과세소득

•비영업대금의이익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의대주주배당

•주권상장법인등외의내국법인의주주배당(우리사주조합원

제외)

○국외금융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징수되지아니한소득

•금융소득이4천만원이하인경우국외금융소득에15% 적용

하여세액계산

○기타금융소득으로연간부부합산연간4천만원초과액

다른종합소득

(-) 비과세또는면제되는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금융소득중
•부부합산금융소득이4천만원이하( 1 5 % )
•비실명금융소득(40, 90%)

•5년이상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 3 0 % )
•1 2년이상S O C채권이자( 1 5 % )
•3년이상장기보유주식배당(10%) 등

•장기주택마련저축이자 •비과세신탁저축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이자 •비과세생계형저축이자·배당
•7년이상장기저축성보험차익•공익신탁이익
•근로자우대저축이자·배당 •근로자주식저축이자·배당

부동산
임대소득

일시재산
소득 기타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체계



3년이상보유한경우의배당소득

※ 2 0 0 3년 1 2월 3 1일까지지급받는배당소득에한함.

③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조합원등이지급받는배당소득

(15% 분리과세) (조특법제1 4조)

–거주자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등록한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

터지급받는배당소득

–다음에해당되는소득을당해조합이조합원에게지급할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

으로인하여발생하는배당소득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인하여발생하는배당소득

•기업구조조정조합이구조조정대상기업에출자함으로인하

여발생되는배당소득

※ 2 0 0 3년 1 2월 3 1일발생하는소득에한함.

다.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한 분리과세

①금융실명거래법에의한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금융기관을

통해지급되는이자·배당소득(90% 원천징수분)

–1 9 9 3년 8월 1 2일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의 비실명금융자

산에서일부발생하며금융실명제실시이후에서는금융기

관 임직원이 실명확인의무를이행하지않는 경우 등에예

외적으로발생함.

②1 9 9 7년 1 2월 3 1일부터1 9 9 8년까지금융실명법에의하여

발행된비실명채권에서발생된이자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시실명확인과자금출처조사가면제되는

채권으로서최종소지자가실명으로 상환받은경우에는증여세까

지면제됨.

Ⅴ.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1.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가.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대상

①비영업대금의이익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발행주식총액

의 1% 이상 또는 액면금액 3억원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

또는지배주주와특수관계있는주주)가받는배당소득. 다

만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

의주주가받는배당소득은제외함.

③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

는 배당소득. 다만, 우리사주조합의조합원으로서받는배

당소득 및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한증권투자회사의주주가

받는배당소득은제외함.

나. 국외에서 지급받는 금융소득 중 당연종합과세

대상

①국외에서받는이자소득과배당소득으로서국내에서원천

징수되지아니한것

–국외에서받는 금융소득인경우에도국내에있는원천징수

의무자에의해소득세가원천징수된경우는기준금액초과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에해당됨. 

재정포럼 1 1 3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 9 9 7 . 1 2 . 3 1 .∼1998. 3. 30. 1년 8 % 달러·엔화표시

고용안정채권 1998.  3.30.∼1998. 7. 29. 5년 7 . 5 %1천만, 1억, 10억원

증권금융채권 1998.  9.  1.∼1 9 9 8 . 1 0 . 3 1 . 〃 6 . 5 %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1 9 9 8 . 1 2 . 2 9 . 〃 5 . 8 % 〃

비실명채권종류 발행일 만기 금리 권종



2. 기준금액초과금액만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

○금융소득 중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종합

소득세과세대상이되는것으로서금융소득중 당연종합과

세금융소득과종합과세대상에서제외되는금융소득이외

의모든금융소득.

○따라서 소득세가 정상세율( 1 5 % )로 원천징수되는 대부분

의금융소득과소득세가저율로과세되는금융소득이여기

에해당됨.

○금융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소득

에대해가산( G r o s s - u p )하지않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

소득계산시에는배당가산함.

3. 배당소득의G r o s s - u p

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다음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금액에 1 9 / 1 0 0를 곱한 금액을 배

당소득가산( G r o s s - u p )하여 배당소득에 합산함

(법 제1 7조 제3항 단서 적용) .

①내국법인으로부터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과건설이자의배당

②법인으로보는단체로부터받는배당·분배금

③의제배당(자기주식소각익을 자본에 전입함으로 인한 의

제배당과자본준비금과재평가적립금을자본에 전입함으

로써취득하는주식등으로인한의제배당은제외)

④법인세법에의하여배당으로처분된금액

나. 다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을 하지 않음.

①자기주식소각이익을소각일로부터2년이내에자본전입함

으로인한의제배당

②토지의재평가차액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③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전입함에 있어서 자

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배정함으로 인한 의제

배당

④외국법인으로받은배당

⑤증권투자신탁수익분배금

⑥증권투자회사와유동화전문회사의배당

다.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생활지역 외의 지역으

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

6 3조의 2), 외국인 투자·증자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조특법 제1 2 1조의 2 및 제1 2 1의 4 )을

적용받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은 제외율에 해

당하는 배당소득을차감한 금액을 배당가산함.

※제외율은1 0 0 %를한도로 하며, 사업연도가1개사업연도

인경우는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기준으로함.

Ⅵ. 금융소득의수입시기

수입시기란 특정한 총수입금액이나필요경비가 발생한 때를

말함.

1 1 4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제외율=

직전2개사업연도의감면대상소득금액의합계액×감면비율

직전2개사업연도의총소득금액의합계액



1. 이자소득의수입시기(영제4 5조)

※정기예금연결적금의 정기예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정기예

금·정기적금의해약일이나정기적금의만기일로봄(소득

46011-21042, 2000. 7. 26.).

□비영업대금 원리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회수불능시 총수

입금액계산의특례(영제5 1조제7항)

○회수한금액에서원금을먼저차감한후이자소득금액계산

○회수한금액이원금에미달하는경우에는총수입금액은없

는것으로봄.

<회수불능사유>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사망·실종·행방

불명또는사업의폐지로인하여회수할수없는채권

※ 1 9 9 9년1월1일이후발생소득분부터적용됨.

2. 배당소득의수입시기(영제4 6조)

□수입시기와지급시기의차이

○지급시기는실제로일정한소득을지급하는시기로원천징

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시기임. 따라

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시기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1 0일까지납부하여야함.

재정포럼 1 1 5

금융소득의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①무기명의공채 또는사채의이

자와할인액

②기명의공채 또는사채의이자

와할인액

③채권·어음(표지어음포함) 기

타증권의이자와할인액

④보통예금·정기예금·적금 또

는부금의이자

⑤통지예금의이자

⑥신탁의수익

⑦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⑧저축성보험의보험차익

⑨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⑩비영업대금의이익

⑪채권등의보유기간이자상당액
⑫①내지⑪의이자소득이발생
하는재산이상속되거나증여되는
경우

•그지급을받은날

•약정에의한이자지급개시일

•약정에의한상환일. 다만, 기일전에상환하는

때에는그상환일

•실제로이자를지급받는날

•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이자는그특

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

•해약으로인하여지급되는이자는그해약일

•계약기간을연장하는경우에는그연장하는날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이자는중도해약일또는

연금외의형태로지급받는날

•인출일

•신탁의수익을지급받는날, 신탁의해약일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환매일

•원본에전입하는뜻의특약이있는신탁의수익

은그특약에의하여원본에전입된날

•신탁계약기간을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

는날

•약정에의해당해채권또는증권의환매수일또

는환매도일. 다만, 기일전에환매수또는환매도

하는경우에는그환매수일또는환매도일

•보험금또는환급금의지급일. 다만, 기일전에해

지하는경우에는그해지일
•약정에의한공제회반환금의지급일
•약정에의한이자지급일. 다만, 약정이없거나약

정일전에이자를지급받는경우또는회수불능
으로인하여총수입금액계산에서제외하였던이
자를지급받는경우에는그이자지급일

•당해채권등의매도일또는이자등의지급일
•상속개시일또는증여일

실지배당 무기명주식의이익이나배당 •지급을받는날
기명주식의이익이나배당 •잉여금처분결의일
건설이자의배당 •건설이자배당결의일

의제배당 감자, 퇴사·탈퇴로인한의제배당 •감자결의일, 퇴사·탈퇴일
법인의해산으로인한의제배당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법인의합병·분할로인한의제배당 •합병등기일·분할등기일
잉여금의자본전입으로인한의제배당 •자본전입결의일

인정배당 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된배당 •결산확정일
•신탁수익분배금지급일, 

신탁수익 증권투자신탁의수익분배금 해약일또는환매일
분배금 (공채및사채투자신탁제외) •특약에의한원본전입일

•신탁기간연장하는날

배당소득의종류 수입시기(귀속시기)



–수입시기는 소득합산을위한귀속연도를정하는기준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여부를정하는데에있음.

–금융소득은 연도별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파악 합산하여

4 , 0 0 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종합과세

됨.

○지급시기와 수입시기가일치하는경우가많지만일치하지

않는경우도있으므로이를명확히구분하여야함.

–이자소득은 지급시기의제규정에의하여대부분이자소득

의 수입시기(영제4 5조)에원천징수하므로수입시기와귀

속시기에차이가없음.

Ⅶ.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종합과세관련 주요

문답

1. 원천징수세율(법제1 2 9조)

원천징수의무자가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는 그 소득금액(제4 6조 제2항 및 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원천

징수되거나원천징수되는것으로보는채권등의보유기간의이

자소득금액을포함한다)에다음과같이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

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징수

가. 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1) 이자소득등

①장기채권또는장기저축의이자와할인액으로서당해원천

징수의무자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에합산하지 아니할 것

을신청(분리과세)한경우: 100분의3 0

②비영업대금의이익: 100분의2 5

③기타의이자소득금액: 100분의1 5

④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기본세율

(2) 배당소득: 100분의1 5

(3) 이자소득및 배당소득으로서지급하는 시기(지급의제시

기포함)까지지급받는자의실지명의가확인되지아니하

는경우: 100분의4 0 (지급자가금융기관이아닌경우)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5조에의한세율

이 적용되는경우(비실명금융자산에대한 소득：1 0 0분의

9 0 (지급자가금융기관인경우) )

나.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①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조세조약상제한세율은1 0∼15% 정도임.

②조세조약이체결되지않는국가의거주자: 25 %

–다만, 당해 이자소득이 실질적으로당해 조세조약을 체결

한 국가의 거주자에게귀속되지않아 수익적 소유자에해

당되지않는경우에당해이자소득과수취하는이자소득이

당해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에관련이있거나귀속되는경

우에는그 고정사업장의사업소득으로과세되므로조세조

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않음(거주자와 동일한 세율로

원천징수) .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원천징수에대하여는‘비거주자의이

자소득원천징수지침( 1 9 9 9년8월국세청)’을참고할것

다. 비과세 및 저율과세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거

나 낮은세율로과세되는금융소득도많이 있음.

1 1 6 2 0 0 1년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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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천징수시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소득세를원천

징수

가. 이자소득의 지급시기의제(법 제1 3 1조)

다음의시기가도래된경우에는이자소득을지급하지않았지

만지급한것으로보고원천징수하여야함.

①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가입한경우의정기예금의이자

–정기예금또는정기적금이해약되거나정기적금의저축기

간이만료되는때(수입시기와같음)

②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과 은행 및 상호신용

금고가 매출하는 표지어음으로서 보관통장으로 거래되는

것(은행이매출한 표지어음으로서보관통장으로거래되지

아니하는것 포함)의이자와할인액. 다만, 이를지급받는

자가할인매출일에원천징수하기를선택하는경우에한함.

–할인매출하는날

③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소득

세법 제1 5 6조)에 의하여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소득으로서당해소득을지급하는외국법인또는

비거주자의국내사업장과실질적으로관련하여그 국내사

업장의소득금액계산에있어서손금또는필요경비에산입

된것.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비거주자의당해 사

업연도또는과세기간의신고기한의종료일(신고기한을연

장한경우에는그연장한기한의종료일)

④기타이자소득

소득세법시행령제4 5조규정된수입시기

나.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배당소득을지급하지않았으나일정한 경우에배

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보고원천징수하는것을배당소득지급

시기의제라함(법제1 3 2조) .

–실제로배당소득을지급하지않아도지급의제로보는때에

원천징수하여야함.

①법인이이익또는잉여금의처분에의한배당소득을그처

분을 결정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

한때

–그3월이되는날에배당소득을지급한것으로봄.

②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법인소득금액을결정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결정일또는경정일부터 1 5일 내에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당해법인에게통지하여야함(다만, 법인소재지가불분명

하여 통지서를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처분받은 거주자에

게통지함) .

–이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

로 봄.

③법인소득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제1 0 6조 규

정에의하여처분되는배당소득은당해법인이법인세과세

표준및세액의신고기일에지급한것으로봄.

④의제배당과법인세법에의하여처분되는배당

소득세법시행령제4 6조규정된시기

3. 소액부징수

소득세의원천징수에있어서당해세액이1 , 0 0 0원미만인때

에는원천징수하지아니함.

재정포럼 1 1 7



Ⅷ.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계산 주요

문답

1. 종합소득세기본세율

2. 금융소득에대한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소득세율구조가 과세표준 1천만원 이하의 1 0 %에서 8천

만원초과액의4 0 %인누진세율구조로되어있어

–종합소득종합과세를하는경우의산출세액이오히려 원천

징수시의세액보다적을경우가발생할수있으므로

–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을종합소득과세표

준에합산하여누진세율로종합과세하려는기본취지에어

긋나는것임.

○금융소득종합과세시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이자소

득 등에대하여 최소한 원천징수세액보다적게 세액을 부

담하는모순이없도록비교과세제도가도입되었음.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금융소득에대한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은금융소득이종합과

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기준금액이

하이지만 당연종합과세금액과국외금융소득이있는 경우 다르

게계산함.

□비교과세관련용어의정의

(1) 종합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금융소득이있는경우

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포함된금융소득금액이종합과

세기준금액( 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에

–당해거주자의종합소득산출세액은다음의(가)와(나) 중

큰금액으로함(법제6 2조제1항) .

(가) 다음①또는②의금액(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과당연종

합과세금융소득의크기를비교) 

①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이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큰경

우(기준초과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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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 0 0만원이하 1 0 % -

1 , 0 0 0∼4 , 0 0 0만원 2 0 % 1 0 0만원

4 , 0 0 0∼8 , 0 0 0만원 3 0 % 5 0 0만원

8 , 0 0 0만원초과 4 0 % 1 , 3 0 0만원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예) 과세표준이5 , 0 0 0만원인경우의산출세액( 5 , 0 0 0만원×3 0 % - 5 0 0만원= 1 , 0 0 0만원)

1. 종합과세기준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이란 비과세금융소득 및 당연분리과세

금융소득 외의 금융소득으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합계

액이연 4천만원인 경우. 

– G r o s s - u p을 하는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 r o s s - u p

을 하기 전의 배당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

을 판단(법 제1 4조)

2. 당연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여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

는 금융소득.

① 비영업대금의이익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

당소득

③ 주권상장법인등외의내국법인의주주가받는배당소득

3. 기준초과금액

금융소득금액에서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을기준초과금액이라함. (법 제6 2조제1항1호가목)



㉠기준초과금액과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금액을합한

금액에대한산출세액

㉡종합과세기준금액에원천징수세율( 1 5 % )을적용하여계산

한세액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②기준금액초과금융소득이 당연종합과세금융소득보다적은

경우(기준초과금액〈당연종합과세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과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을

합한금액에대한산출세액

㉡금융소득금액에서당연 종합과세금액을차감한 후의금액

에원천징수세율( 1 5 %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나) 다음①과②의세액을합한금액

①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 5 %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②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2) 당연종합과세금액만 있으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외

금융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

만원) 이하인경우 당해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다

음의 (가)와 (나)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함(법 제6 2조 제2

항) .

(가) 다음①과②의세액을합한금액

①당연종합과세금액의 합계액과 금융소득 외의 종합소득금

액을합한금액에대한산출세액

②국외금융소득금액에원천징수세율( 1 5 % )을적용하여계산

한금액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나) 다음①과②의세액을합한금액

①당연종합과세금액 및 국외금융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 1 5 % )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

②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금액에대한산출세액

※이를산식으로표시하면다음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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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초과금액*＋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

득공제)×기본세율＋종합과세기준금액×1 5 %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G r o s s - u p금액을가산한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금융소득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종

합소득공제)×기본세율＋(금융소득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

×1 5 %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 G r o s s - u p금액을가산한금액

(금융소득금액*×1 5 %＋금융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

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 G r o s s - u p금액을가산한금액

(당연종합 과세금액*＋다른종합 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국외금융소득금액×1 5 %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 G r o s s - u p금액을가산한금액

(당연종합과세금액* +국외금융소득)×1 5 % + (금융소득 외

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기본세율

*Gross-up 배당소득이있는경우G r o s s - u p금액을가산한 금액



(3) 원천징수가면제된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이있는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조세조약 또는 국제협약에

의하여원천징수의무가면제된자가발생한것으로서해외

장기채권의이자와할인액이포함되어있고당해장기채권

의이자와할인액을지급받고해외장기채권이자소득분리

과세납부신청서를제출한경우

–당해 거주자의종합소득 산출세액은다음의 ①과 ②의세

액을합한금액으로함(법제6 2조제5항) .

①당해 거주자의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당해장기채권의이

자와할인액을제외한금액에 대하여‘이자소득등이종합

과세기준금액을초과하는경우세액계산’또는‘이자소득

등이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세액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여계산한세액

②장기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경우3 0 %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세액

<참고> 금융소득종합과세시비교과세필요여부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는경우에반드시 비교과세를

할필요는없으며, 당해거주자의소득금액크기에따라일

정금액이상의경우비교과세를하지않아도됨.

□기준금액( 4천만원)을초과하여종합소득에합산되는금융

소득과다른종합소득이동시에있는경우

○비교과세가필요한경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종합과세소

득–종합소득공제액)이2천만원미만인경우

○비교과세가불필요한경우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종합과세소

득–종합소득공제액)이2천만원이상인경우

☞이경우금융소득을다른종합소득금액과합산하여계산한

산출세액이바로당해소득자의산출세액이됨.

□사례

○종합소득공제액이4 6 0만원인경우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이2 , 4 6 0만원이상인경우에

1 2 0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연간부부합산금융소득이
4천만원초과

4천만원초과분≥
당연종합과세금액

( A )
①, ②중큰금액

①( 4천만원×1 5 % )＋
(다른종합소득＋이
자및배당소득의4
천만원초과분–종합
소득공제)×기본세
율

②(이자및배당소득×
1 5 % )＋(다른종합소
득–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①(이자및배당소득－
당연종합과세금액)
×1 5 %＋(다른종합
소득＋당연종합과세
금액–종합소득공
제)×기본세율

②(이자및배당소득×
1 5 % )＋(다른종합소
득–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①국외금융소득×
1 5 %＋(다른종합소
득＋당연종합과세금
액–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②(국외금융소득, 당연
종합과세금액×
1 5 % )＋(다른종합소
득–종합소득공제)
×기본세율

( B )
①, ②중큰금액

( C )
①, ②중큰금액

( D )
분
리
과
세
함

아니오

예예

아니오 아니오

※당연종합과세금액：비영업대금
의이익, 상장주식의대주주배
당, 비상장주식의배당

당연종합과세금액이나원천징
수되지않은국외금융소득이

있는가?

금융소득비교과세의방법



는비교과세할필요가없음.

–금융소득외의다른종합소득이2 , 4 6 0만원미만인경우에

는비교과세하여야함.

Ⅸ. 배당세액공제및 기납부세액공제

1. 배당소득공제대상배당소득금액의계산

소득세법 제6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

과세시세액계산특례규정을적용함에있어서종합과세기준금액

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당연종합과세금액을제외한 이자

소득등의금액을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합산하여계산한금

액에의함(영제1 1 6조의2 ) .

①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함께있는경우에는이자소득부터

먼저합산

②배당가산이적용되지않는배당소득을합산

③배당가산이적용되는배당소득을합산(법제1 7조3항단서

적용)

2. 배당세액공제방법

거주자의종합소득금액에배당가산된배당소득금액이합산되

어있는경우에는배당세액을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공제함.

○배당세액공제액계산방법

①배당가산금액= 배당소득×1 9 / 1 0 0

②한도액=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가산된배당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

•배당세액공제액= ①과②의금액중적은금액

○배당세액공제대상배당소득금액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초과하는배당소득으로종합

소득금액에포함된배당가산된배당소득금액임.

○감면및 세액공제의합계액이납부할세액(가산세제외)을

초과하는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것으로 간주함

(법제6 0조제2항) .

3. 납부세액의계산

○종합소득에합산과세되는금융소득에 대한소득세에서당

해합산되는금융소득에대한원천징수된소득세를차감하

여납부세액을계산함.

○금융소득만있는자는금융소득금액이1억2 , 3 8 0만원보다

많은자만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하여 지난해보다세부담

액이늘어남.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 0 0 0년에는 2천만원의 세금

을부담하나2 0 0 1년에는1 , 7 6 2만원을부담

–금융소득이 1억5천만원인경우는 2 0 0 0년에는3천만원의

세금을부담하나2 0 0 1년에는3 , 5 1 6만원을부담

○사업소득이 5천만원인경우는금융소득이6천만원보다많

은자만금융소득종합과세로세부담이늘어남.

–금융소득이5천만원인경우는2 0 0 0년에는1 , 8 6 2백만원의

세금을부담하나2 0 0 1년에는1 , 7 6 2만원을부담

–금융소득이 1억원인 경우는 2 0 0 1년에는 2 , 8 6 2백만원의

세금을부담하나2 0 0 1년에는3 , 5 1 6백만원부담

재정포럼 1 2 1



Ⅹ. 종합소득세의신고 납부

○종합과세되는금융소득이있는거주자

–다음 연도 5월말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장

에게소득세를신고하고세액납부

○따라서 2 0 0 1년귀속 금융소득은 2 0 0 2년 5월말까지 신고

납부

○종합과세대상금융소득이없는거주자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종결되므로소득자가별도로 소득

세를신고납부할의무가없음.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시행되지않는경우와동

일함.

1 2 2 2 0 0 1년2월호

정 책 흐 름

1 천만원 2 0 0 1 5 0 1 , 0 6 2 1 , 0 1 2 2 , 7 1 6 2 , 6 6 6 6 , 7 1 6 6 , 6 6 6

2 천만원 4 0 0 3 0 0 1 , 2 6 2 1 , 1 6 2 2 , 9 1 6 2 , 8 1 6 6 , 9 1 6 6 , 8 1 6

4 천만원 8 0 0 6 0 0 1 . 6 6 2 1 , 4 6 2 3 , 3 1 6 3 , 1 1 6 7 , 3 1 6 7 , 1 1 6

5 천만원 1 , 0 0 0 7 5 0 1 , 8 6 2 1 , 7 6 2 3 , 5 1 6 3 , 5 1 6 7 , 5 1 6 7 , 5 1 6

6 천만원 1 , 2 0 0 9 0 0 2 , 0 6 2 2 , 0 6 2 3 , 7 1 6 3 , 9 1 6 7 , 7 1 6 7 , 9 1 6

1 억원 2 , 0 0 0 1 , 7 6 2 2 , 8 6 2 3 , 5 1 6 4 , 5 1 6 5 , 5 1 6 8 , 5 1 6 9 , 5 1 6

1억2 , 3 8 0만원 2 , 4 7 6 2 , 4 7 6 3 , 3 3 8 4 , 4 6 8 4 , 9 9 2 5 , 8 6 8 8 , 9 9 2 1 0 , 4 6 8

1억5천만원 3 , 0 0 0 3 , 5 1 6 3 , 8 6 2 5 , 5 1 6 5 , 5 1 6 7 , 5 1 6 9 , 5 1 6 1 1 , 5 1 6

금융소득이외소득 소득이없는경우 5천만원인경우 1억원인경우 2억원인경우
금융소득 2 0 0 0년 2 0 0 1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0년 2 0 0 1년 2 0 0 0년 2 0 0 1년

※소득세산출세액임(주민세는제외)

※2 0 0 1년소득세는금융소득을종합과세하는경우에4인가족기준(종합소득공제4 6 0만원)으로소득세산출세액을계산하였음.

금융소득종합과세로인한세부담 변화추이
(단위：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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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도소득세세무소송건수

6. 양도소득세감사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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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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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0 2 0 0 1년2월호

재정통계

1 9 7 9 342 8 4 0

1 9 8 0 360 7 4 3

1 9 8 1 5 6 9 1 , 6 9 0

1 9 8 2 5 2 1 2 , 7 9 8

1 9 8 3 4 6 0 2 , 6 8 7

1 9 8 4 4 2 2 3 , 9 0 7

1 9 8 5 3 6 5 2 , 6 9 8

1 9 8 6 3 7 6 4 , 1 8 7

1 9 8 7 4 6 3 1 2 , 5 0 3

1 9 8 8 4 6 8 9 , 5 8 8

1 9 8 9 4 3 8 1 4 , 7 1 7

1 9 9 0 5 3 3 2 2 , 6 7 6

1 9 9 1 4 4 6 1 9 , 1 7 2

1 9 9 2 7 6 5 2 6 , 6 2 1

1 9 9 3 7 4 4 4 7 , 5 0 1

1 9 9 4 6 2 0 4 0 , 0 3 0

1 9 9 5 8 1 0 6 3 , 2 3 5

1 9 9 6 7 8 8 7 6 , 7 4 7

<표6> 양도소득세감사실적

(단위: 건, 백만원)

주: 1997년부터통계에서빠짐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건 수 세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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